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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1

이 지침의 각 장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약칭합니다.

1 법률 상 용어

위기임산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법 제2조제1호)

상담기관：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중앙상담지원기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과 지역상담
기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통칭(법 제2조제2호)

중앙상담지원기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상담기관：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도별로 
지정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비식별화：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법 제2조제3호)

보호출산：위기임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법 제2조제4호)

출생증서：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생부의 정보로서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법 제2조제5호)

Ⅰ 시작하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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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2조제6호)

가. 「민법」에 따른 친권자 및 후견인

나. 가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임산부를 
보호하는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사실상 해당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아동
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가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산후 아동 보호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법 제9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아동 보호조치를 희망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것

보호출산 신청인：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라 산후 
아동 보호를 신청한 위기임산부

2 시행령, 시행규칙 상 용어

임산부확인서：규칙 제8조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위기임산부 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시･도지사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두는 위원회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
하는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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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 용어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보호출산 아동：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산후 아동 보호에 따라 보호된 아동

보호출산 산모：보호출산 아동의 모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또는 전산관리번호：「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기임산부 또는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가상의 신원을 제공하기 위해 부여되는 
13자리 번호

4 법령 등 약칭

법：「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영：「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칙：「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법원규칙：「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예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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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목록(’24.7월 현재)2

중앙상담지원기관 홈페이지 : https://www.ncrc.or.kr/ncrc1308/

위기임산부 핫라인(통합전화)：1308

구분 지역 기관명 연락처

중앙상담지원기관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643
jhmoon@ncrc.or.kr

지역상담기관

서울특별시 애란원 02-363-1421
aeranwon1308@naver.com

부산광역시 마리아모성원 051-253-7543
mosungwon@hanmail.net 

대구광역시 가톨릭푸름터 053-763-1308
1308gglade@kakao.com

인천광역시 인천자모원 032-772-2071
injamo4000@naver.com

광주광역시 엔젤하우스 062-655-1308
angelhouse1984@hanmail.net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자모원 042-934-6934

djjamo1@naver.com

울산광역시 미혼모의집 물푸레 052-903-9200
ulsanmam@daum.net

경기도 광명 아우름 1600-0152
happyaurm@hanmail.net

강원특별자치도 마리아의 집 033-263-6273
wigimom1308@hanmail.net

충청북도 새생명지원센터 043-211-3053
cjnewlife1@naver.com

충청남도 구세군 아름드리 041-568-0695
arumdri-1308@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기쁨의하우스 063-853-9616
joy9616@daum.net

전라남도 성모의 집 061-279-8004
sungmo8004@hanmail.net

경상북도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054-455-1391
gb1308@naver.com

경상남도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 055-231-0582
lifemam@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 청수 064-773-2010
momjeju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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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담기관, 의료기관 대상 안내사항 의료기관 상담기관3

1 지역상담기관 안내사항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2024.7.19.)에 따라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지원체계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미혼모, 청소년모,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위기임산부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기임산부가 처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라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임산부는 갑작스러운 임신 등 다양한 이유로 불안과 두려움, 긴장도가 높으며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편안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위기임산부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상담하고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출산･양육 관련 제도･지원을 
연계하여야 합니다.

3. 위기임산부가 초기 상담 시점부터 바로 보호출산에 대한 안내･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도 위기임신 
상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 등)을 진행하여야 보호출산에 대한 안내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위기임신 상담을 우선 실시하여야 합니다.

 - 원가정 양육 상담 후에도 본인이 직접 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호출산 상담에 
앞서 입양 상담을 진행하고 입양 절차를 안내하며 보호출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상담하여야 합니다.

4.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 보호를 신청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위기임산부가 출산하면 태어난 아동과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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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안내사항

「사회보장급여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2024.7.19.)에 따라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지원체계가 
새롭게 신설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미혼모, 청소년모,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위기임산부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임산부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가까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연락주시거나, ▴위기임산부가 1308 전화번호로 전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시･도별로 1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1308 전화번호는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됩니다.

2. 위기임산부가 ‘임산부확인서’를 지참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가명진료라고 해서 의료기관에서 특별히 신경쓰실 것은 없습니다.
원무팀(의료기관 접수처)에서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접수 및 신규환자 등록만 잘 해주시면 나머지 절차는 기존 
진료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 만약, 의료기관에서 EMR 시스템 문제로 인해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환자 접수를 할 수 없는 경우, 
EMR 업체에 관련 사항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도 해당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해당 EMR 업체와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참고 : 위기임산부 대상 가명진료 표준 절차 >

  ※ 아래 내용은 의료기관 안내용으로 작성된 표준 절차이며, 의료기관 상황에 맞게 보완하셔서 업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위기임산부 본인 확인(담당 : 원무팀(접수처))

접수처 직원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

위기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임산부확인서’를 접수처 직원에게 
제시

접수처 직원은 ‘임산부확인서’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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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접수(담당 : 원무팀(접수처))

접수처 직원은 ‘임산부확인서’에 적혀있는 위기임산부의 가명, 전산관리번호, 생년
월일과 지역상담기관의 주소, 전화번호를 EMR 시스템에 입력하고 신규 환자로 
등록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에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를 받음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건보공단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에 
입력하여 위기임산부의 자격 확인(건강보험/의료급여)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에게 접수증을 발급하고 진료실에 방문하여 접수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

 위기임산부 대상 진료(담당 : 의사 등 의료진)

위기임산부는 진료실에 방문하여 진료실 직원에게 접수증을 제시

진료실 직원은 대기 순번에 위기임산부를 등록

순번이 되면 위기임산부는 의사 등 의료진에게 진료･처치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 처방을 받음

 본인부담금 수납 및 서류 발급(담당 : 원무팀(수납처))

위기임산부는 수납처에 방문

수납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에게 본인부담금 안내

위기임산부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수납처 직원은 처방전과 진료비 영수증을 
위기임산부에게 발행



1. 추진 배경 및 연혁
2. 사업 목적
3. 법적 근거
4. 사업 대상
5.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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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및 연혁1

1 추진 배경

수원 영아 사망 사건(’23.6월) 이후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 도입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개요

▪ (목적)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요 내용)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이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

   * 시･읍･면장은 출생신고 기간(1개월) 내 미신고 시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 → 최고기간 내에도 신고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허가 후 직권으로 출생기록

< 출생통보제 흐름도 >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위기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아동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Ⅱ 사업 개요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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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호출산제 도입 
권고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사항

▪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제5차･제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2019년)

2 주요 연혁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20.9월),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23.4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3.12월) 등을 통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발표

21대 국회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법률안 3건 발의
    *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의원 대표 발의, ’20.12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의원 대표 발의, ’21.5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주의원 대표 발의, ’23.8월)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거쳐 만들어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23.10.6)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공포(’23.10.31) 및 시행
(’2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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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2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법 제1조)

법적 근거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총 26조로 구성)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법이므로 보호출산과 출산 후 
아동보호 등에 관하여 일반법인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입양
특례법」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

   * (법 제5조) 보호출산 및 제14조에 따른 출산 후 아동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사업 대상4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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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5

1 사업 운영 절차

① (상담)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 (상담 내용) 원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② (보호출산)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 출생통보제 도입 시 우려되는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의료

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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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동보호)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숙려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보호 등), 
의료기관은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절차 수행

④ (기록관리) 보호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사항, 보호출산 계기 등 상담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보존, 추후 
출생증서 공개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 보장

2 추진주체별 역할

추진주체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 사업 총괄
 - 정책 방향 수립 및 법령 제･개정
 - 사업 지침 마련 및 시달, 유권해석
 -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국고지원, 사업 홍보 등
 -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1308) 구축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상담지원기관)

∙ 사업 운영 지원
 - 지역상담기관 관리, 업무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 위기임산부 상담 매뉴얼 개발 및 상담 전문가의 교육･양성
 -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담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위기임산부 온라인･모바일 상담 체계 운영 및 홈페이지 구축
 - 보호출산 산모에 대한 비용 지급 총괄･조정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관련 통계 구축, 해외 정책조사 등

• 출생증서 영구 보존 및 공개 청구 지원
 - 출생증서 영구 보존
 - 출생증서 공개 청구 절차 운영

•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 지원
 - 보호출산 아동 출생사실 통보(→지역상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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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주요 역할

사회보장정보원
• 시스템 운영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시스템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 위기임산부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 가명진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및 관련 시스템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위기임산부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 가명진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및 관련 시스템 운영

•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 지원
 - 보호출산 아동 출생사실 통보(→중앙상담지원기관)

광역지자체
(시･도)

• 시･도 사업 총괄 및 운영
 - 자체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지방비 확보
 - 위기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 위기임산부 대상 (공공･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 지역상담기관 심사 및 지정
 - 지역상담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 집행(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 지역상담기관 실적 등 관리
 - 보호출산 아동 보호체계에 대한 총괄･조정
 -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 관련 기초지자체의 문의･건의･유권해석 요청 취합 등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

기초지자체
(시･군･구)

• 보호출산 아동 보호체계 운영
 - 보호출산 아동 인도 및 일시보호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후견인 선임 및 후견인 역할
 -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및 보호조치 결정

• 위기임산부 전산관리번호 발급

지역상담기관

• 위기임산부 상담 및 지원
 -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초기상담, 심층상담 등)
 - 위기임산부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1308) 운영
 -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
 - 보호출산 신청･철회 절차 운영
 - 보호출산 산모에 대한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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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예산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예산은 국비 총 4,225백만원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시스템 구축’ 예산(1,001백만원)은 별도 편성

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지원 : 2,028백만원
- (주요 내용)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및 보호출산의 

법적 효력 등 상담을 수행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한 지자체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② 보호출산 산모 지원 : 720백만원
- (주요 내용) 보호출산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을 독려하기 위해 

의료비 및 보호출산 숙려기간(7일 이상) 비용 지원

③ 보호출산 시스템 등 운영 지원 : 268백만원
- (주요 내용) 보호출산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출생증서 관리 등을 위한 기관 

운영 비용 지원

추진주체 주요 역할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인도 지원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 지원
 - 출생증서 작성 및 이관

•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 지원
 - 보호출산 아동 출생사실 통보(→시･읍･면)

의료기관
• 위기임산부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산모 대상 가명진료 제공

법원행정처
• 보호출산 아동 출생등록 총괄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절차 운영
 - 대법원규칙 및 대법원예규 제･개정

가족관계등록관서
(시･읍･면)

• 보호출산 아동 출생등록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내역 처리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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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295백만원

- (주요 내용) 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홍보, 법에 명시된 보호출산 실태조사,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비용 및 기타 정책수행을 위한 경비

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스템 구축 지원：914백만원

- (주요 내용) 의료기관이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①의료기관 
시스템 구축 지원,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운영(복지부장관 
위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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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상담지원기관 상담기관

2. 지역상담기관 상담기관 지자체

3. 위기임신 상담의 방법 및 절차 상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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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상담지원기관 상담기관1

1 개요

(법적 근거) 법 제6조제1항 및 규칙 제3조

(수행 업무)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
(법 제6조제1항)

1.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상담 절차･내용의 
개발･보급

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위기임산부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한 
교육

3.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4. 위기임산부 온라인･모바일 상담
5. 지역상담기관 관리･업무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규칙 제3조

▪ 제3조(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등)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위기임산부 상담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업무
  2.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통계 구축에 관한 업무
  3. 위기임산부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외국의 정책 조사 및 사례 분석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Ⅲ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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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요건 및 절차

1) 지정 주체

(지정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홈페이지 공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규칙 제3조

▪ 제3조(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설치･운영 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 1)

시설 기준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공간을 갖출 것
* 전용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나 업무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함

- 책상,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이 
있을 것
* 시설 내 기타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설비 기준

- 온라인･모바일 상담을 위한 설비를 갖출 것

-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녹취기, 카메라 등 적합한 공간과 설비 
등을 갖출 것

인력 기준

- 팀장 1명을 포함한 직원 6명 이상
* 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할 수 없음. 다만, 기관장은 겸임･비상근으로 가능

기관장 팀장 직원

기관 재량 1명 6명 이상 (팀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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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유형별 세부 요건

▪ (기관장) 기관 재량으로 둘 수 있으며, 겸임･비상근으로 일할 수 있음
▪ (팀장) 중앙상담지원기관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
 - 전임 상근 팀장 1인을 두어야 함
 - 위기임산부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제고하고, 상담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교육 등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상담인력) 중앙상담지원기관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
 - 6인 이상 전임으로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하여야 함
 - 국비 지원받는 인건비 지원 기준 외의 인력은 법인･시설 등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또는 

상근하지 않은 전임 인력이 상담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타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에는 업무비율 범위에 따라 예산 내에서 급여를 지급

운영 기준

- 중앙상담지원기관은 각 지역의 지역상담기관과 상시소통체계를 갖추어야 함

-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운영계획 및 실적, 예산･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해당연도 중앙상담지원기관 
운영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앙
상담지원기관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이 제출한 운영계획 등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에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자료가 부실한 경우 보완 전까지 운영
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 등은 중지

- 직원 채용 시 전문상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하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 수습기간 중에는 정규직원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으나, 교육 등에 소요
되는 시간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출 것
*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2)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 팀장, 직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3)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6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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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및 환수

(보조금 교부) 중앙상담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 초에 해당 
연도에 대한 사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사업 
수행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계획을 승인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보조금 집행) 중앙상담지원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편성･관리하여야 함

(보조금 정산) 중앙상담지원기관은 회계연도 다음해 초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 집행 내역을 확정하고 집행액, 이월액을 제외한 미집행액을 
반납받아야 함

(환수)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법 제20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운영비를 환수할 수 있음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사항

▪ 법 제20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제1호에 따른 운영비를 환수할 수 있다.

▪ 영 제9조(비용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수납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환수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비용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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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 지원 체계 구축

1) 온라인･모바일 상담 운영

(온라인 상담) 위기임신 상담 지원 등 정보 제공을 위한 ‘위기임신 상담 지원제도’ 
홈페이지 구축･관리(제도 개요, 지역상담기관 현황 등)

- 지역상담기관 홈페이지 구성을 위한 CI, 콘텐츠 등 공동 제작 가이드 배포
* 위기임산부 대상 일원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대표 홈페이지(중앙)와 지역상담기관 홈페이지 

통일성 확보

- 지역상담기관 홈페이지 내 실시간 상담 게시판 생성 → 게시글 작성 시 기본정보
(닉네임, 패스워드), 제목, 내용으로 구성된 자유게시판 형태로 운영하며, 홈페이지 
관리자가 게시물에 ‘답글’ 형태로 답변 전달

(모바일 상담) 위기임산부 상담 모바일 채널 개설

- 지역상담기관에게 ‘관리자(매니저)’ 권한을 부여하여 위기임산부가 상담 요청 시 
지정한 지역상담기관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채팅 담당자(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채팅 운영 등에 관한 채널 운영가이드 제작･배포

2) 종사자 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도 개요, 사업 추진절차, 추진체계별 역할 및 세부 수행업무, 
출생증서 기록 등 교육과정 개발(연 1회 실시)

< 위기임신 상담 현장종사자 대상별 교육과정 구성(예시) >

구분 교육과정

지역상담기관 상담원

∎ 위기임신 상담 지원 및 보호출산제 개요
∎ 지역상담기관 역할, 업무 수행절차

- 위기임신 단순상담, 보호출산 신청자, 보호출산 신청자 중 철회자, 산후 
보호출산 신청자 등 수행절차, 각종 서류(출생증서 등) 작성 방법 등

∎ 시스템 활용범(출생증서, 상담기록 등)
∎ 위기임산부 상담 시, 연계서비스 정보 제공

- 산전･산후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아동보호체계, 임산부 건강관리, 임신･출산, 
양육･돌봄 등

∎ 내담자 상담기법(임산부 심리정서, 의사결정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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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교육)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대상으로 개발된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대상별 집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연 1~2회 이상 개최)

(교육 운영관리) 교육 실적관리, 교육과정 개정 등을 위한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주요 질의 분석 등 교육 실적･운영관리(매년 말 수행)

3) 지역상담기관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기관장 간담회(연 1회 이상), 실무자 간담회(연 1~2회 이상) 등 정기적 논의 자리를 
마련하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상담기관 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기반 
조성

4) 통계 구축, 해외 정책 조사 등

(통계 구축) 통계 항목 도출 등 위기임신 상담 지원 및 보호출산 현황관리를 위한 
주요 통계 생산방안 마련
* 위기임신 상담, 보호출산 신청, 출생증서 이관, 정보공개 청구 현황 등

(해외 정책 조사) 독일, 프랑스 등 유사 제도 운영 국가의 정책 현황 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구분 교육과정

의료기관, 유관기관 등

∎ 위기임신 상담 지원 및 보호출산제 개요
∎ 출생통보 등 의료기관 역할, 업무 수행절차

- 의료기관 내 출산 시 진료기록부 기재, 출생통보 등
∎ 시스템 활용법

지자체 공무원

∎ 위기임신 상담 지원 및 보호출산제 개요
∎ 전산관리번호 발급 등 지자체 업무 수행절차

- 전산관리번호 발급･통보, 전산관리번호 연계,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

∎ 시스템 활용법(전산관리번호 연계 등)
* 교육과정 및 세부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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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담기관 상담기관 지자체2

1 개요

(법적 근거) 법 제6조제2항･제3항 및 규칙 제4조

(수행 업무)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법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

4.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

5.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6.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규칙 제4조

▪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지원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제1항의 숙려기간 중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 철회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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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요건 및 절차

1) 지정 주체 및 대상

(지정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 대상) 영 제2조에 따른 자격과 규칙 제5조 및 별표2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위기임신 상담 능력, 경험 등이 있는 기관
※ 다만, 최초 지정 시에는 예산이 교부되기 이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추후 

갖출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판단하고, 추후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지정 기간) 지정권을 가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가급적이면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것을 권고함(예 : 3~5년)

(홈페이지 공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2) 자격 및 설치･운영 기준(법 제6조제2항, 영 제2조, 규칙 제5조 및 별표 2)

자격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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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준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공간을 갖출 것

- 보건･위생･교통･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위기임산부와 그 가족에게 적합한 
장소일 것

-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할 것

- 다음의 기준을 갖춘 시설･장비를 마련할 것

∙ (사무실) 책상,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수 
있을 것
* 시설 내 기타 기관과 함께 사용 가능

∙ (교육･상담실) 상담, 안내, 설명 등에 필요한 탁자, 의자 등을 갖출 것

∙ (화장실)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둘 것
* 시설 내 기타 기관과 함께 사용 가능

설비 기준

- 전화･온라인･모바일 상담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상담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적합한 공간과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 효과적인 상담･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장비(녹취기, 카메라 등)

인력 기준

- (배치기준) 팀장 1명을 포함한 상담인력 4명 이상
* 상담인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할 수 없음. 다만, 기관장은 겸임･비상근으로 

가능
기관장 팀장 상담인력

기관 재량 1명 4명 이상 (팀장 포함, 전임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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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유형별 세부 요건

▪ (기관장) 기관 재량으로 둘 수 있으며, 겸임･비상근으로 일할 수 있음

▪ (팀장) 지역상담기관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
- 전임 상담인력 4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임 상담인력 중 1인을 상담팀장으로 두어야 함
- 전임 상담인력이 4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관 재량에 따라 상담팀장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겸임, 

비상근으로 둘 수 있음
- 위기임산부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제고하고, 상담인력 교육･

고충상담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상담인력) 지역상담기관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
- 2인 이상 전임으로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하여야 함
- 국비･지방비 지원받는 인건비 지원 기준 이상의 인력이 전임으로 상근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 인건비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로 배치된 상담인력은 법인･시설 등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또는 상근하지 않은 전임 인력이 배치되어 상담인력으로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타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에는 업무비율 범위에 따라 예산 내에서 급여를 지급
- 위기임산부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보호출산에 관련된 업무, 기타 행정업무 등을 실시

-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2급 또는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운영 기준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가 보호 또는 상담을 요청했을 때 야간을 포함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시･도의 일반적인 위기임신 상담 수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야간･공휴일 당직 
근무, 재택 전화(착신전환 등), 모바일 상담 등 적합한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음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상담계획 및 실적, 예산･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 등 지역상담기관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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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지역상담기관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해당연도 지역상담기관 
운영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
상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운영계획 등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역상담

기관의 장에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자료가 부실한 경우 보완 전까지 운영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 등은 중지

∙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 운영계획을 승인한 경우 해당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상담원 채용 시 전문상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하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 수습기간 중에는 정규직원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으나, 교육 등에 소요
되는 시간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야 함
*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2) 지역상담기관의 장, 상담팀장, 상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3)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6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시설 및 인력의 공동이용

- 지역상담기관 사업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병설 운영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은 해당 시설에 
필요한 인력을 겸직할 수 있으며, 공통되는 시설 및 설비는 공동으로 사용 가능

3) 지정 방식 및 절차

지정 방식

- 공모 또는 시･도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상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기관에 대해 필요한 요소를 정량･정성 평가하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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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에 따른 지정 절차

< 공모에 따른 지정 절차 >

절차 담당주체 내용

공고 및 안내 시･도
○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

- 지정기준, 지정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안내

신청 및 접수 신청기관/
시･도

○ 신청자격을 지닌 기관의 신청 서류 제출
- 법인･단체현황 및 사업실적, 운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단체등록증

심사위원회 심사 시･도
사업담당

○ 5인 이상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 평가기준 : 사업수행 역량, 상담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결정･통지 시･도
사업담당

○ 심사위원회 상정 및 확정
-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 및 안내) 시･도는 자체 공모 계획을 수립한 후 일정기간 공고 실시

공모 계획을 공고할 때 포함 내용

▪ 선정 절차 및 방법

▪ 공모(신청 및 접수) 기간 : 최소 10일 이상

▪ 신청기관의 자격

▪ 지정 유효기간

▪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신청 및 접수) 지역상담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주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도 담당자는 제출서류를 확인, 제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
기관에게 보완 요청

∙ (지정 신청자)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대표자

∙ (신청서 접수)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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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구비서류

▪ [서식 제1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지정 신청서’ 1부
-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비서류

▪ ‘지역상담기관 사업계획서’ 1부
  * [서식 제2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참고 가능

▪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심사위원회 심사)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위원장 포함 
5인 내외로 구성하여 심사

∙ (심사기준) 시･도는 사업에 대한 의지, 사업수행능력, 조직, 인력관리, 공간이나 
협력기관의 확보 능력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상담기관 평가 기준(예시) >

평가지표 세부내용 배점

합    계 100

사업단체역량(20) 최근 3년 내 위기임산부 지원 실적 20

사업계획(30)

제시된 세부내용(위기 임산부 상시 대응 체계 운영, 위기임산부 상담･사례
관리 제공, 위기 임산부의 상황을 반영한 관련 기관･서비스 연계 등)을 
충실히 반영
  ① 수(30)  ② 우(26)  ③ 미(22)  ④ 양(18)  ⑤ 가(14)

30

사업예산
편성･구성(30)

∙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① 수(30)  ② 우(26)  ③ 미(22)  ④ 양(18)  ⑤ 가(14)
∙ 자체 예산 투입(정량, 10점)

30

사업수행
능력(20)

사업추진 추진체계(전담인력 확보, 추가 인력 투입 등) 구성, 연계 기관 
구성(지역 산부인과･정신과 병원, 양육비 이행 법률 자문 등)
  ① 수(20)  ② 우(17)  ③ 미(14)  ④ 양(11)  ⑤ 가(8)

20

※ 시･도는 예시를 참고하여 별도의 선정기준표 활용 가능

- (결정･통지) 시･도는 지역상담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해당기관에 선정결과를 공문
으로 통보하며 [서식 제3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보건
복지부와 중앙상담지원기관에게 통보

∙ 중앙상담지원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지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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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기관 지정에 따른 절차

< 적합한 기관 지정에 따른 절차 >

절차 담당주체 내용

지정계획 수립 시･도
○ 지정을 위한 내부 추진계획 수립

- 자격, 유효기간, 평가 기준 등 포함

신청 및 접수 신청기관/
시･도

○ 신청자격을 지닌 기관의 신청 서류 제출
- 법인･단체현황 및 사업실적, 운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단체등록증

적합성 평가 시･도 ○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 진행
   * 필요 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가능

결정･통지 시･도
사업담당

○ 확정 및 통지
 -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내부계획 수립) 시･도는 자체 지역상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

내부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 내용

▪ 평가 기준
▪ 신청기관의 자격
▪ 지정 유효기간
▪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신청 및 접수) 지역상담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주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도 담당자는 제출서류를 확인, 제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
기관에게 보완 요청

∙ (지정 신청자)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대표자
∙ (신청서 접수)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신청 시 구비서류

▪ [서식 제1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지정 신청서’ 1부
  -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비서류
▪ ‘지역상담기관 사업계획서’ 1부
  * [서식 제2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참고 가능
▪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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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 평가) 시･도는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 
필요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
* 평가기준, 사업계획서 양식 등은 예시를 참고하여 정하되, 각 시･도에서 필요한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삭제･수정 가능

< 상담기관 평가 기준(예시) >

평가지표 세부내용 배점

합    계 100

사업단체역량(20) 최근 3년 내 위기임산부 지원 실적 20

사업계획(30)

제시된 세부내용(위기 임산부 상시 대응 체계 운영, 위기임산부 상담･사례
관리 제공, 위기 임산부의 상황을 반영한 관련 기관･서비스 연계 등)을 
충실히 반영
  ① 수(30)  ② 우(26)  ③ 미(22)  ④ 양(18)  ⑤ 가(14)

30

사업예산
편성･구성(30)

∙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① 수(30)  ② 우(26)  ③ 미(22)  ④ 양(18)  ⑤ 가(14)
∙ 자체 예산 투입(정량, 10점)

30

사업수행
능력(20)

사업추진 추진체계(전담인력 확보, 추가 인력 투입 등) 구성, 연계 기관 
구성(지역 산부인과･정신과 병원, 양육비 이행 법률 자문 등)
  ① 수(20)  ② 우(17)  ③ 미(14)  ④ 양(11)  ⑤ 가(8)

20

※ 시･도는 예시를 참고하여 별도의 선정기준표 활용 가능

∙ 필요 시 시･도는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위원장 포함 5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가능

- (결정･통지) 시･도는 지역상담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해당기관에 선정결과를 공문
으로 통보하며 [서식 제3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상담지원기관에게 통보

∙ 중앙상담지원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지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

지정 시 고려사항

- 각 시･도는 필요한 경우 지정 절차를 시･도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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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도는 지정되는 기관이 영 제2조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의 출생아 수 
및 아동 유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시･도는 가급적 지정 결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고,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갱신하도록 추진

- 다른 사회서비스 및 국가 지원 사업･기관, 자체 사업･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지정 가능. 다만, 지역상담기관의 전담인력･회계･관리･운영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함

- 권리의무 주체가 다른 기관에 사업을 양도할 수 없으며, 새롭게 지역상담기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규 지정을 받아야 함
* (예시)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닌 법인이 달라지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

4) 지정 관리

지역상담기관 정보관리

- 시･도 담당자는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행복이음 시스템에 지역상담기관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입력 사실을 지역상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지정정보 
변경, 지정 취소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

- 지역상담기관은 입력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부터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 처리 가능

지역상담기관 지정 변경

- (중요사항의 변경지정)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서식 제4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대표자, 소재지(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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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변경사항의 신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중요사항 외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식 제5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지급계좌, 시설(공간의 축소 및 확대 등)

지역상담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가능
(법 제22조, 영 제9조･제11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영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업무정지만 해당
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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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담기관의 휴･폐업

- (상담기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문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시 제출 서류

▪ [서식 제6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휴업･폐업신고서’
▪ 휴업･폐업결의서 1부
▪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서식 제3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지정서’(폐업인 경우에만 제출)
▪ [서식 제7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서’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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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폐업(지정취소 포함)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중앙상담지원기관에 공문으로 통보

- (휴･폐업 시 서비스 제공 자료의 이관 및 자체보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기관의 
폐업(지정취소 포함)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서식 제7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자료 이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관받아 직접 보관하거나 중앙상담
지원기관으로 이관을 요청하여 보관

∙ 휴업하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자료를 자체 보관하는 경우 휴업 예정일 전까지 
[서식 제7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자체보관 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자체보관을 승인받아야 함

3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등에 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따름

1)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회계연도 전년도에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회계연도 보조금에 대한 가내시를 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경우 
보조금에 대한 확정내시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확정내시를 받은 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시･도별 여건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시･군･구청장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보조사업자로서 
지역상담기관을 운영･관리하여야 함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매 회계연도 초에 해당 연도에 대한 사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사업 수행 계획서을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계획을 승인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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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계획서 포함 내용(예시)

▪ 신청하는 법인 등과 해당 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위기 임신･출산 상담 지원 관련 단체･시설의 일반 
현황과 지역상담기관 지원 계획

▪ 위기 임신･출산, 양육 관련 상담 및 지원 등 사업내용 및 추진 실적

▪ 긴급출동･전화상담 등 상시 대응체계 구축, 원가정 양육 상담 및 정보 제공･서비스 연계, 보호출산 
상담 및 제도 운영, 보호출산 아동 보호 등 사후관리, 지역 내 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세부 
추진 계획

▪ 사업비 예산 지출 항목 및 규모 등 계획

- 시･도지사는 사업 수행 계획을 승인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상담지원기관에게 
사업 수행 계획을 송부하여야 함

2) 보조금 집행

(원칙) 지역상담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사업 또는 시설(기관)과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편성･관리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위해 지급된 보조금이므로 모법인이나 지역상담기관이 병설된 
시설･기관 또는 다른 시설･기관으로 전출 불가

인건비

- 지역상담기관은 지급된 사업비 중 인건비를 급여, 퇴직금 또는 퇴직적립금, 기관
부담분 사회보험료, 기타 복리후생경비(긴급출동수당, 휴일･야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건강진단비 등) 등에 사용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은 전임･상근 상담인력에게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등 감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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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임금 관련 규정

★ 본 내용은 기관 운영에 참고할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며, 근로관계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해석은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문의

▪ 임금의 지급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상여금, 근속수당 
등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경우 그 품명, 수량, 평가총액)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금액

▪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아래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형식이라도 연장근로 
등에 따른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 지역상담기관의 기관장 등에게 임의로 수당 등을 마련하여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함

- 지역상담기관은 상황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업무를 겸임하거나 상근하지 않는 
상담인력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인건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지급
되는 임금은 해당 인력이 지역상담기관의 업무에 참여한 비율에 비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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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담기관은 상황에 따라 지정된 단체의 다른 사업 또는 시설(기관)의 인력이 
상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위한 당직, 착신전환 등 업무를 한 경우에는 지급된 
사업비 중 인건비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

사업비

- 지역상담기관은 지급된 보조금 중 운영비를 기본경비, 상담인력 교육훈련비, 위기
임산부 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하여야 함

- 기관 운영비 명목이 아닌 특정 위기임산부에게 의료비 또는 생활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국비 보조금과 매칭된 지방비 보조금으로 집행하지 않아야 함
(후원금 또는 시･도 자체 편성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것은 무방함)

- (기본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 렌트비, 연료비, 임대료 등 사무실 유지운영비, 
여비, 회의비, 홍보비(홍보물품 제작 등) 등

- (상담인력 교육훈련비) 교육프로그램 참여 비용, 강사 초빙 비용 등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

- (위기임산부 지원 인프라 구축) 해당 지역상담기관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위기임산부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불특정 다수의 위기임산부 또는 아동 대상 지원(예시)

▪ 지역상담기관이 취업에 관심 있는 위기임산부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강연을 제공하기 위해 강연장 
임대료 및 강사료 지출

▪ 지역상담기관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위기임산부 또는 보호출산 이후 아동과 숙려기간을 
보내야하는 보호출산 신청 산모 등이 일정 기간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마련한 주거 공간의 
임대료 지출

▪ 위기임산부의 자녀 또는 보호출산 아동 등 아동을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주거 공간 
임대료 및 돌봄 인력 인건비 지출

▪ 엽산제･철분제 등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소모성 물품이나, 기저귀･분유 등 아동에게 필요한 
소모성 물품

 - 소모성 물품이 아닌 물품의 지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 위기임산부 또는 아동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목적 없이 특정 

기관･시설 등에 위기임산부 이용이 많다는 이유로 임대료나 공과금,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 대상 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단,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 고용된 인력이나 별도 임대된 
시설 등에 대한 비용집행 등은 가능)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42

3) 보조금 정산

지역상담기관은 회계연도 다음해 초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보조금 집행 내역을 확정하고 집행액, 이월액을 제외한 미집행액을 
반납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반납받은 보조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
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반납받은 보조금을 시･도지사에게 먼저 반납하고, 그 이후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함

4) 비용의 환수

(환수)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법 제20조 및 영 제9조･
제11조에 따라 운영비를 환수할 수 있음

법 제20조 및 영 제9조･제11조

▪ 법 제20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제1호에 따른 운영비를 환수할 수 있다.

▪ 영 제9조(비용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수납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환수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비용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영 제11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운영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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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자체의 지역상담기관 지원

1) 시･도의 운영계획 작성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과 함께 지역 내에서 위기임산부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
하기 위해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운영계획은 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있음

시･도 운영계획 포함 내용(예시)

▪ 시･도의 행정･재정 여건, 위기임산부 관련 지역 현황 및 진단 등 지자체 일반 현황

▪ 미등록아동 전수 조사 관련 통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아동 유기 현황 등 사업 대상자 관련 
현황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관련 상담 서비스 등 현황

▪ 위기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 돌봄, 주거, 양육지원, 고용 등 지역 내 서비스 자원 현황

▪ 가족센터, 관련 단체, 산부인과 의료기관 등 현황

▪ 지역상담기관 지정･운영 계획 또는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된 단체의 일반 현황과 운영 지원 계획

▪ 시･도의 업무 담당 부서 및 인력, 관리･감독 계획, 자체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등 추진체계

▪ 위기임산부의 자녀 또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보호를 위한 소관 시･군･구와의 협업 계획

시･도지사는 수립한 운영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필요 시 관내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
하고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자체 사업을 적극 추진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지역 내 민간 복지자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시･도/시･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도/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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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위기임산부가 미혼모, 청소년모, 고위험임산부, 정신건강증진 필요 임산부 
등에 해당하거나 위기임산부의 자녀 또는 보호출산 아동이 미숙아, 다태아, 장애
아동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책 마련 필요

3) 지역상담기관 관리･감독

(목적)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 운영 및 보조금 집행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보조금 운용을 도모

(점검 방법)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의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실시
*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시･군･구청장도 보조사업자로써 

시･도지사와 함께 지역상담기관을 관리･감독하여야 함

4) 지역 내 홍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역 내 위기임산부가 위기임산부 상담전화(1308)와 
지역상담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안내
하여야 함
※ (홍보 예시) 미혼모시설･의료기관 등 위기임산부가 자주 방문하는 기관･장소에 홍보물품

(포스터, 리플릿 등)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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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상담의 방법 및 절차 상담기관3

1 상담 원칙 및 개요

1) 위기임신 상담 원칙

출산･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

- 외국인인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상담기관에서 가능한 서비스･제도를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그 밖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다 전문적인 기관･시설로 연계
* 외국인은 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이나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대상이 아님

(다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위기임산부 상담은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하되, 대면상담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가능

가정･성폭력, 미성년, 약물중독, 노숙, 장애 등 위기임산부가 놓여있는 위기 상황과 
위기임산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위기임산부들에게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기관, 민간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야 함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 상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당사자 동의 없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당사자의 부모 등을 포함)에게 상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

법 제23조

▪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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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지속하거나 서비스 연계 및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위기임산부의 상담 요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2) 위기임신 상담의 목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산전･산후 건강 보호 지원

- 임신 과정,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이 의료적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의료적, 행정적, 심리사회적 지원을 하고, 출산 
지원뿐만 아니라 임신과 분만･출산 과정에서의 건강 관련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

아동의 안전한 출생 및 아동 보호 지원

-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복리를 함께 추구하며, 임산부가 의료적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출생과 생명권 보장

-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태아와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임산부의 자기의사결정 지원

- 위기임산부가 임신,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때 상담을 통해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정보, 아동의 권리, 본인의 상황, 여러 대안의 검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도록 지원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지원

- 임산부와 아동의 복리 증진 및 위기 해소를 위해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제공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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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절차

< 위기임신 상담절차 흐름도 >

￭ 위기임신 초기상담

              

￭ 초기상담 결과에 따른 상담구분 ➜ ❶ 일반상담
(정보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❷ 심층상담

￭ 인적정보 작성



￭ 조사사정



￭ 사례회의 ➜ ￭ 정보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사례관리



￭ 종결 ➜ ￭ 사후상담

￭ 위기임산부 상담 기록지 작성(수시) ❸ 보호출산 상담
(상담 중 보호출산 신청할 경우)

* 위기임산부 상담 기록지는 상담주제, 상담내용, 요청사항 등으로 구성되며 수시로 기록(위기임신등
지원정보시스템 입력)

* 보호출산 상담 관련 세부 사항은 “Ⅴ.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보호 → 1. 위기임부의 보호출산 신청 
→ 2. 보호출산 상담”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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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상담

(개요) 위기임산부가 모바일,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대면 방문 등의 수단
으로 지역상담기관에게 처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상담 접수 및 대응

- 위기임신 관련 정보 취득 목적의 단순 질의에 대한 대응도 포함

- 단순 질의응답 및 타 기관 서비스 연계 등 일회성 상담의 경우 답변･관련 기관 
등 안내 후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종료 처리하며, 지속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기임산부의 신원 등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아도 무방

- 초기 상담 과정에서 기본적인 산모가 처한 상황, 산모의 특성, 산모의 욕구 등을 
파악하여 지속 상담 필요성을 파악

초기 상담 방식

- (모바일 상담) 카카오톡 채널(중앙상담지원기관 운영), 지역상담기관 운영 SNS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상담

- (온라인 상담) 지역상담기관 홈페이지 내 상담게시판 또는 지역상담기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상담

- (전화 상담) 위기임산부 핫라인(보건복지부 운영), 지역상담기관의 핸드폰･전화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상담

- (대면 상담) 지역상담기관 상담실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대면으로 상담

위기임산부 핫라인(1308) 개요

▪ (서비스 명칭)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1308”

▪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는 지역상담기관에 정규 근무하는 전담인력 응대, 평일 심야 시간 및 

주말 등 기타 시간대에는 전담인력 당직 혹은 착신전환 등 운영하여 24시간 대응

▪ (운영기관) 발신 기지국 위치를 기반으로 전국 지역상담기관에서 수신
 - 발신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수신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추후 편리하게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결되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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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절차) 초기 상담 시 상담 과정에서 상담주제, 상담유형, 국민행복카드 유무, 
접수경로, 임신상태 등을 파악하여 기록

2) 일반 상담

(개요) 위기임산부의 위기 상황이 지속적･복합적이지 않고 당면한 위기를 해소하면 
임신･출산･양육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면 위기 해소를 위한 기관, 
서비스 제도를 연계

3) 심층 상담

(개요) 복합적 욕구 및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의 
과정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

- 위기임산부에 대해 다방면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다양한 욕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수시로 상담 
기록을 작성

세부 절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 
[서식 제8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징구

- (인적 정보 작성) 위기임산부의 인적사항, 주거･건강･경제 사항, 임신･출산 상태, 
생부정보 등을 확인하여 기록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 핫라인을 통해 연결하기 위한 전화 회선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화
번호가 추가･변경･삭제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보건복지부장관은 KT에게 
전화번호 변경 사실을 통보)

▪ (수신자 부담) 보건복지부에서 통화료를 부담하는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

▪ (추진체계) 과기정통부(1308 번호 발급) - KT(1308 번호 관리) - 보건복지부(1308 번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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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성 상담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상담하게 되는 경우 인적 정보를 작성하여 동일인에 대해서는 
연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만, 모든 인적 정보의 작성보다 산모가 안심하고 
필요한 상담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하며 산모에게도 모든 정보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알림

∙ (아동 정보 작성) 위기임산부가 이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또는 상담 이후 아동을 
출산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담 기록지에 관련 내용을 (추가) 기록하여야 함(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에 대해서도 작성)
* 태어난 의료기관의 주소･명칭, 의료기관 외 출생 시 출생 장소･방법, 아동의 출산 시 키･

몸무게･특이사항, 현재 건강상태 등
* 필요 시 위기임산부에게 아동에 대한 출생증명서(의료기관 내 출산) 또는 진단서(의료기관 외 

출산)를 요청하여,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 (아동의 생부 정보 작성) 아동 정보를 입력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생부의 정보도 
같이 작성

- (조사･사정) 사례 선정 및 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의 욕구*와 강점･약점 등 위기임산부 관련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고 기록
* 원가족과의 관계, 아동 양육, 직업, 주거, 경제적 문제, 신체적･심리적 건강 문제 등

- (사례회의) 위기임산부의 욕구, 조사･사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관장, 담당자 
등(필요 시 외부 전문가 포함 가능)이 함께 논의하여 사례관리 여부를 선정하고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등 대상자의 사례관리 과정에 대한 협의 및 조정
* 사례회의 개최 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누적된 결과가 이력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사례관리) 위기임산부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정서적지원, 사회경제적 지원, 
산전산후 지원, 원가정양육 지원, 아동보호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 계획과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연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서비스 또는 자원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서비스 제공 계획 등의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재사정과 

사례회의를 다시 진행
*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위기임산부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고 종결 처리(필요한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으로 사례 
이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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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자원이 명확한 경우 해당 서비스･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이 직접 서비스･자원를 찾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연계까지 지원

4) 긴급 상담

(개요)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즉각적인 현장 출동을 통한 개입이 필요한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

(현장 출동) 응급분만, 폭력, 노숙, 신체･정신적 건강 위험 등 응급 대응이 필요한 
긴급 상황 또는 위험에 처해있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현장에 긴급 출동하며, 
필요 시 공공기관, 경찰, 구급대(119) 등의 도움을 요청하여 위험 상황에 대비

(긴급 위기 지원) 긴급 현장 출동 이후 추가 상담, 신속한 서비스･자원 연계, 일시
보호 등을 통해 위기임산부의 위험도를 낮추고,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및 후속 서비스 지원

5) 상담 종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을 종결 
가능. 다만 위기임산부에게 추가적인 상담이나 사후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속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음

- 서비스･자원 연계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욕구가 해소된 경우

-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 다른 지역상담기관으로 사례를 이관하거나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우
* 다만,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설 입소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신청･상담 

등을 위해 상담을 종결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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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후 상담

지역상담기관은 심층 상담을 받던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경우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욕구를 추가로 파악하여 지역사회 사례관리 
연계(가족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 또는 복지 자원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지역사회 사례관리 연계 기관(예시)

▪ (희망복지지원단) 위기임산부가 생계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 (드림스타트)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이 포함된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가족센터) 위기임산부가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위기임산부가 관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위기임산부의 주소가 속한 지자체의 담당기관으로 연계(거주지가 

주소와 다른 경우 거주지 소재 기관으로 연계)

- (사후 상담 사항) 생활 안정화 여부, 아동 출생신고 여부, 아동 양육･보호 상황, 
아동 관련 의사결정 상황, 각종 서비스 욕구
* 확인･점검 시 [서식 제9호]에 따른 ‘위기임산부 사후 상담 결과서’ 작성

- (사후 상담 방법) 대면으로 사후 상담하는 것을 권장하나 유선으로 사후 상담도 
가능

- (사후 상담 횟수 및 기간) 월 1회 이상 사후 상담을 실시하며, 출산 후 6개월까지 
실시(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음)

7) 다른 지역상담기관으로 사례 이관

(요건) 위기임산부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이어
나가고자하는 경우 다른 지역상담기관에 사례 이관 가능

사례 이관 절차

1. 지역상담기관이 사례관리 과정에서 위기임산부의 사례 이관 욕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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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를 이관하고자하는 다른 지역상담기관에게 사례 이관 가능 여부 확인

3. 위기임산부에게 사례 이관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례 이관 및 그간 
상담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서식 제10호]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사례 이관 
동의서’를 제출 받음

4.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례 이관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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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안내 및 서비스 연계 상담기관 지자체 보장원4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기임산부 대상 상담･안내 사항

지역상담기관은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 가능

-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급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 
제1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4조의2에 따른 고용지원 연계,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의6에 따른 건강관리 등 지원, 제18조에 따른 국민
주택의 분양 및 임대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의료 지원,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 「모자보건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4조, 제15조의17, 
제15조의18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사항

-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

-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칙 제6조제1항

▪ 제6조(위기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 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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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안내 사항 중 주요 지원 제도 목록 >

구분 근거법률 주요 사업 문의처

기초생활보장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등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지원
 자금 대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고용지원 연계
 교육･가족부양･가사･법률구조 등 

가족지원서비스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한부모가족시설 이용 등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시･군･구 가족센터

(1577-9337)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본인부담상한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 지원

「모자보건법」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영유아･미숙아 건강관리
 다태아 임산부 지원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 증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저소득층 분유･기저귀 지원

시･군･구 보건소

고위험 분만 「모자보건법」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4)

양육비 이행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아동 양육 지원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등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이용 등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

장애아동 지원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발달장애인
지원법」 등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장애인개발원,
지역별 장애아동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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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조에 따른 지원 사항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입소를 요청 가능
* 임신 상태 또는 출산 직후의 임산부가 대상인 점을 고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 

출산지원시설 입소를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함. 다만, 대상자의 거주지역, 특성, 선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서식 제11호]에 따른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입소를 요청하고자 하는 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함

- 입소를 요청받은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기임산부의 보호시설 입소에 
협조하여야 함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여성가족부)

2. 2024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시설입소(이용)신청서 

작성･요청

- 시･도는 관내 시설에 위기임산부가 입소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필요 시 
소관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에 협조 요청 가능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의 이용 연계 가능

-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은 지방이양 사업(’22년~)이므로, 각 시･도는 위기임산부가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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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서비스 안내･연계･지원

(각종 사회보장제도 안내) 위기임산부가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에서 제공 중인 출산･양육 지원 등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하며,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국가･지자체에서 제공 중인 사회보장제도 전체 목록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발간)과 [임신･출산･양육 관련 급여･서비스 목록](63p) 참고, 개별 
지자체는 자체 지원하는 급여･서비스･제도 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 관련 급여･서비스 목록] 
등과 같이 정리하여 지역상담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시 지역상담기관에 
공유

(의료서비스 지원)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 등의 신원 노출을 방지하고 원활한 
가명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부인과 의료기관들과의 협약을 맺는 것을 권장
하며, 위기임산부 등이 진료를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 상담원이 의료기관에 동행하는 것을 권장함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 등의 가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자격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연계하여 시설 입소 및 의료급여 자격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 응급 상황으로 인해 보호출산 신청인이 평소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
기관에서 출산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에서 동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가명으로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지자체별 자체 사업)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필요 시 관내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

(긴급복지 지원) 위기임산부가 상담 과정에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 현재 「긴급복지지원법」 및 지자체 조례에 규정된 위기상황*이 위기임산부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 (긴급복지지원법)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지자체 조례) (예시)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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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질의응답집(Q&A) 사례

Q.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위기임산부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되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등 보장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시) 「긴급복지지원법」 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또는 지자체 
조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

Q. 미혼모 또는 청소년모인 위기임산부가 가출하여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원룸,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A. 시･군･구청장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와 생계, 주거를 달리한다고 확인한 경우 기존 
가구가 아닌 새로운 가구로 인정됩니다.

(민간 복지자원 연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아동권리보장원 등은 전국 단위 민간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 내 민간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에게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종교계, 금융권, 아동･위기임산부 관련 복지재단 등
 ** 지방비 자체 예산 편성, 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 등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복지 자원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지역상담기관에 공유하고 변동 

사항 발생시에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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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전국단위 민간 복지자원(예시)

▪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 (접수기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vitavia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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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우산재단 ‘위기영아 지원사업’
- (지원기관) 초록우산재단
- (지원대상) 이혼, 사별, 가정폭력 또는 미혼 상태로 경제, 심리, 신체적 어려움 등이 있어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 및 위기임산부가 출산･양육하는 만 36개월 이하 위기 아동
    ※ 연령, 가족 형태, 국적 제한 없음

- (지원내용) 의료지원, 주거지원, 돌봄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
    * 1인 최대 지원비 제한 없음

구분 내용
의료지원 임신 출산 비용, 응급의료비, 심리검사비, 치료비 등
주거지원 보증금, 주거환경 개선비, 필수 가전가구 구입비, 이사비 등
돌봄지원 산후조리 관련비용, 출산용품 비용, 긴급생계비 등
교육지원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비용, 청소년 미혼모 학습비 등
기타지원 지역본부의 개인 및 기관후원에 따라 현금지원 또는 프로그램 지원 등

* 지역본부에 따라 사업비 지원형태가 다르므로 지원 대상 및 내용 일부 상이
  예) 경기지역 기관협력: 자조모임, 문화체험, 부모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제공 등

- (접수기관) 초록우산재단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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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트아동복지회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
- (지원기관) 홀트아동복지회
- (지원대상)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직면한 출산을 앞둔 미혼모 또는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의료비, 양육비, 생계비, 주거비, 심리상담비 등
    * 1인 최대 지원비 300만원

구분 내용 미포함 지원금액

의료비 산전진료비, 산후도우미비, 약제비,
그 외 기타의료비

물리치료비
치과치료비 200만원 내

양육비 출산용품비, 아동양육물품비 - 100만원 내

생계비 공공요금(가스, 수도, 전기)관리비, 
식료품비, 생필품비

케이블tv요금, 전화요금, 
교통비, 의복구입비 300만원 내

주거비 연체임차료, 일시주거비 보증금, 인테리어비,
이사비용 300만원 내

심리상담비 심리검사비, 심리상담비 - 100만원 내
* 5가지 지원항목 중 신청자가 희망하는 서비스 최대 3개 내에서 물품 또는 비용 대리납부 형태로 지원(현금지원 불가)

- (문의처) 홀트아동복지회 지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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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네트워크 운영) 지역상담기관은 모법인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기관･사업 
뿐 아니라 지역 내 위기임산부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개인･시설･단체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여야 함
* (예시) ▴자원봉사, ▴위기임산부 산전 검진과 출산 등을 위한 산부인과 의료기관, ▴생부의 

양육비 지원 등 각종 법률적 자문,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교육 지원, 
▴고용･주거 지원 등

▪ 한국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1422-37)
- (개요) 전국 15개 미혼모자 기본형 시설에서 운영하는 위기임신 전문 센터로 미혼모 포함하여 

예기치 않은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대상으로 고민 상담
- (주요 기능) 상담(24시간 전화상담), 정보제공(이혼･양육비 소송, 취업기관 연계 등), 시설입소 

연계, 출산지원, 산후조리지원, 주거지원, 생활지원, 아동양육지원 등
- (현황) 전국 15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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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양육 관련 급여･서비스 목록

1 위기임신 보호출산 지원법에 규정된 지원 사항 내용

□ 제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27조제2항에 따른 급여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제7조(급여)

∙ 생계 급여
- 지원내용: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지원액: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해산급여
- 지원내용: 해산비 지급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 자활급여
- 지원내용: 대상자의 역량에 따라 유형별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하여 직업 훈련 및 

자립능력 배양
- 지원대상: 18세 이상 64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이외 수급자 및 차상위자(희망참여)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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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제12조 
(복지급여)

- 종류: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고등학교 재학(고 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 지급기준: ’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 주거급여

-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된 기준임대료(’24년 기준 17.8~
64.6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매월 지급,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에 따라 일정 주기별 수선 지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24년 기준) 이하인 가구
    * (1인) 107.0만원 (2인) 176.8 (3인) 226.3 (4인) 275.0만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복지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

∙ 교육급여
-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초 461천원/중 654천원/고 727천원), 무상교육 제외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복지로) 신청

교육부
교육복지
정책과

∙ 의료급여
- 지원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 기간 중 의료급여 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 비용을 포함)에 대하여 추가 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
- 신청방법: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제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
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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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구분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1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 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포함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9만 3,000원 지급

생활
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 지급

 ∙ 청소년한부모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또는 40만원
- (0~1세 영아) 40만원
- (2세 이상) 35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21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9만원 또는 14만원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또는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
에게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학원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지원

자립지원
촉진수당

∙ 학업･직업훈련,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원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가능여부 :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 아동양육비에 추가적인 복지급여 가능한 경우: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및 자립촉진

수당(청소년한부모 대상), 시설입소자 생활보조금(생계급여 지급시 지원불가), 아동
교육지원비(학용품비)(교육급여 지급시 지원 불가)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상담 및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복지로 누리집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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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제13조 
(복지자금의 

대여)

<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한부모가족 대상) >
- 상품조건: 최대 1,200만원 한도, 연 3.0%, 최대 6년 상환(거치 1년 포함)
- 지원 요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중 1개 이상 해당되면서 한부모가족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필요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근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전국 미소금융지점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상담 및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제14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14조의2
(고용지원 

연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고용지원 연계 >
- 훈련기관: 지자체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 신청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시 지역사회 취업교육 및 자격훈련 기관정보 제공 
  * 상담 및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가족센터 >
- 훈련기관: 가족센터 사례관리시 폴리텍 대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훈련 연계
- 신청방법: 가족센터 방문 신청
  * 상담 및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제17조
(가족지원
서비스)

< 온가족보듬사업 >
- 서비스 내용: 

① 부모-자녀상담,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지원
② 생활도움지원: 부모 및 자녀의 건강상태 악화 및 긴급･위기 상황 발생 등으로 인한 

긴급 일시돌봄, 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전반적인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미혼모･부 대상 출산･양육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관련 의료비, 

양육용품 구입비(최대 100만원) 지원
③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가정으로 지원인력 파견 또는 센터 상담사업 연계, 

필요 시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
④ 법률지원: 청소년(한)부모의 법률 조력을 위한 법률기관 연계, 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 등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등 가족역량강화가 필요한 가족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시･군･구 가족센터 방문 신청 
  * 상담 및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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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지원 내용 소관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 서비스 내용: 한부모가족의 법적분쟁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법률사무 

지원)를 통해 정당한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신청
  * 상담 및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제17조의6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 미혼모 건강관리 지원범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시 출산전･후 의료비 

지원(인당 35만원 이내)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법: 소관 시･군･구청 및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온가족보듬사업 >

- 미혼모 건강관리 지원범위: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사례관리 대상에 한함)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법: 시･군･구 가족센터 방문 신청
   * 상담 및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정보 취득 방법: 읍･면･동장이 공고한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통해 한부모 가족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국토교통부

제19조
(시설이용)

- 시설유형별 지원 내용 및 이용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미혼모･부
  ※ 유형별 주요기능 및 입소기간

유형 분류 주요기능 입소기간
(연장)

출산지원
임신, 출산 전후의 한부모와 자녀를(만 3세 미만) 대상으로 건강
관리 및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집중 지원

1년 6개월
(6개월 이내)

양육지원
만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를 위한 생활시설로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

3년
(1년 이내)

생활지원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자녀의 교육･학업･자립을 주로 지원

5년 이내
(2년 이내)

일시지원
배우자 학대 등의 이유로 단기간 입소한 한부모에게 비밀보장과 
특별지원을 제공

6개월
(1년 이내)

 ※ 시설 입소시 공통 지원사항: 주거, 상담치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본인부담금 국비지원)

- 입소 방법: 시설별 입소 상담 후 소관 시･군･구청 승인
   * 상담 및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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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50조

법적근거 지원내용 소관

제44조
(요양급여 관련)

[령]제19조

< 의료지원 >

 - 입원 본인부담률: 자연분만 0%, 제왕절개분만 5%
  * 일반환자 입원 본인부담률 20%

 -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종별로) 10~40%
  * 일반환자 외래 본인부담률 종별 30~60%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제50조
[령]제23조

< 임신･출산진료비(청소년 추가 지원 75p. 참조) >

 - 지원대상: 임신 및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 지원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포함)

 - 지원금액: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태아 당 100만원)

   * 분만취약지에 거주 임신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이용권(‘국민행복카드’)에 지원 포인트를 생성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모자보건법」

법적 근거 지원내용 소관

제9조
(모자보건
수첩 발급)

- 신청방법: 임신 또는 출생사실 확인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표준모자
보건수첩 발급

- 신청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온라인(정부24, 맘편한 임신)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제10조

(임산부･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서비스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한 경우,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를 위한 
의료비(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외래 선별·확진 
검사비(본인부담금), 확진아 특수조제식이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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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지원내용 소관
 ∙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확진 검사비(본인

부담금), 난청 확진아 대상 보청기(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

- 가정방문 가능한 경우: 해당 없음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관할 보건소 신청 및 e보건소,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제10조의4
(다태아 임산부 지원)

- 첫만남이용권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보험급여과) 등 각 사업과에서 
운영 중

  → 기타 지원제도의 다태아 지원제도 등 참고

제10조의5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 대상자: 난임부부, 유산 및 사산 경험 부부, 임산부 및 배우자, 산모 및 배우자, 
양육모 및 배우자등

- 서비스 내용: 난임스트레스, 산전･산후 우울감, 양육 스트레스 상담제공,
프로그램 운영

- 이용방법: 1:1일상담으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약

제15조의17
(지방자치단체 

산후조리원 설치)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격: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이용자격 기준 설정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신청 및 이용방법: 지자체별 공공산후조리원에 따라
홈페이지 접수 등 상이

제15조의18
(산후조리 도우미의 

지원)

- 서비스 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을 위한 
건강관리사를 파견

-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및 산모 및 배우
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 서비스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도는 복지로, 정부24에 온라인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이용방법: 서비스 상품 선택 및 제공기관 선택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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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 지원내용 소관

제10조, 제11조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및 지원내용: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

-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법률지원 범위: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을 지원
 ∙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으로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로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집행권원이 확보된 이후에만 채무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

- 서비스 신청방법: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양육비 상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제14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서비스 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총 9개월 동안 지원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 신청자격: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서비스 이용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우편 접수

  * 상담 및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는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여부: 불가능

법적 근거 지원내용 소관

신청 → 상담･조사 → 이용자 선정 → 통지 → 상담 → 바우처 생성
본인･
가구원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ʻʻ자격확인ʼʼ 및 

ʻ̒건강보험료 산정･
부과액ʼʼ 확인

이용자 자격 판정 
및 선정 결과 전송

자격 
결정여부 

통지

상담 및 
상품선택
(선택권 
행사)

계약체결,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

보건소 ⇄ 이용자  제공기관 ⇄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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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보호 및 지원)

위기 임산부의 보호시설 입소

구분 지원내용 소관

시설입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67p. 시설 이용 지원 상담 참조
 ※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2. 2024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ㅇ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시설입소(이용)신청서 작성･요청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시설유형별 지원내용: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재활을 지원

- 이용대상: 

 1) 우선 입소대상：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시설 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X1) 점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
아동

240점/190점

장애유형별거주시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성인/
아동

120점/110점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시설 입소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필수조건)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가능

 2) 실비입소이용자：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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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소관

 3) 보장시설 여부에 따른 기초수급자 급여의 종류

구분 급여의 종류 시설 이용

보장시설 시설급여 무료이용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 생계급여 실비이용

※ 보장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제외)

※ 기초수급자가 생활하는 시설이더라도 동 시설의 운영주체가 개인이거나, 정부(지자체 포함)로

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음(「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입소방법: 

- 입소기간: 별도 제한 없음
 ※ 다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1회 이용 기간 30일 이내(필요한 경우 연장은 가능하나, 6개월 

이상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의 승인 필요)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시설유형별 지원내용 및 이용대상: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 등에게 요양,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

- 입소방법: 입소신청서, 보호의무자 동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등 시설 
입소에 필요한 서류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입소기간:
 ∙ 정신요양시설 : 입소기간 제한 없음
 ∙ 정신재활시설 : 입소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1년 단위 3회까지 

연장 가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정책과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 산후조리 관련 >
69~70p.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 지원 상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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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지원 제도

임신 지원 제도

구분 지원내용 소관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서비스 내용: 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4가 백신 1회 접종 지원
- 지원대상: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임신 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 지원기간: 2024.10.2.~2025.4.30.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
  * 접종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관리과

고속열차
임산부 할인 등

- 서비스 내용: (KTX) 임산부 특실요금 면제
(에스알) 임산부 운임할인 30%

- 지원대상: 임산부 및 동반 1인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정부24 등에서 ‘임산부’로서 인증받은 철도운영사 

회원이 고속열차 이용시 할인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태아검진시간

- 서비스 내용: 임신한 근로자 청구시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 부여(임금삭감금지)

  * 임신 28주까지(4주 1회), 임신 29주~36주까지(2주 1회), 임신 37주 이후(1주 1회)
- 지원대상: 임신근로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사업주에게 태아검진시간 신청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서비스 내용: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씩 근로
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의무(임금 삭감 금지, 
1일 6시간이 되도록 단축 허용)

- 지원대상: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사업주에게 3일 전까지 신청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 서비스 내용: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 지원대상: 임신근로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사업주에게 3일 전까지 신청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에너지바우처

- 서비스 내용: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비용을 일부 보조
  * 대상(총 6종)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을 만족하는 가구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 2024. 5. 29. ~ 12.3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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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소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서비스 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시 자동 연계, 전자 
바우처 포털에서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 서비스 내용: 보건소 간호사, 사회복지사 전문인력이 출산가정(임산부, 만 
2세 미만 영아)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및 양육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 후 영유아 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의료급여
임신･출산

치료비 지원

- 서비스 내용: 임산부와 2세 미만 자녀가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
약제･치료재료 등 구입(비급여 포함) 시 사용 가능한 진료비를 태아당 100
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사산, 자궁외 임신 
포함)한 수급자와 해당 수급자의 2세 미만 영･유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① (신청 방법) 임신 사실 증명서 및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② (이용방법) 의료급여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차감 요청하면 공단이 

의료급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주 단위 지급, 수급자 대상 바우처 발급 불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
보장과
(64p. 

보험급여과 
지원

유사 사업)

아이마중
(임신･출산
통합서비스)

- 서비스 내용: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 신고, 엽산제･철분제 신청, 산전･
산후 우울증 자가검진. 주차별 임신정보 및 일상생활안내, 의료비 지원정책안내

- 지원대상: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모바일앱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서비스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 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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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소관
- 지원단가: 1인당 300만원 한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APP 등 온라인 신청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서비스 내용: 임신기간 중 산모가 진료과목 상관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부담 경감(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대상

- 서비스 대상: 임산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서비스 내용:
 1) 철분제(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지원하여 철분겹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2) 엽산제(임신 전･후 3개월까지) 지원하여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 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임산부

- 지원단가:
 1) 철분제: 1인당 최대 5개월분
 2) 엽산제: 1인당 최대 3개월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자체)

영양플러스사업

- 서비스 내용: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상담실시(월 1회 이상)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 제공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6세 
미만)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가진 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거주지역 내 관할 보건소 신청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보험)

68p. 동일 사업

- 사용기간: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및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2)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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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소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서비스 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대상: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19세까지, 소득･재산 기준 없음
 * 국민건강보험 가입된 19세 이하 청소년산모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중복지급 가능

- 지원단가: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국민행복카드)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우편 송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임산부 배려 배지 
제작･배부

- 서비스 내용: 임산부 배려 배지(엠블럼 가방고리 등) 제작 및 배포, SNS 매체 
및 영상 통한 임산부 배려 홍보 등

-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임산부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임신 확인 시 보건소에서 배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자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 서비스 내용: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

- 지원대상: 난임 환자 및 임산부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상담센터 상담 예약 후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구분 수탁기관 연락처(누리집 주소)

중앙 국립중앙의료원 02-2276-2276
(www.nmc22762276.or.kr)

인천 가천대학교길병원 032-460-3269
(www.id-incheon.co.kr)

경기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031-255-3374
(www.happyfamily3375.or.kr)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053-261-3375
(www.healthymom.or.kr)

전남 현대여성아동병원 061-901-1234
(www.hwc1234.co.kr)

경북 안동의료원 054-850-6367
(www.happymoa.kr)

서울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센터 02-2019-4581
송파센터 02-6956-6248

(www.mindcare-for-family.kr)

경기북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031-961-8500
(happyfamily.dumc.or.kr)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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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 제도

구분 지원내용 소관

출산예정 미혼모 
긴급주거지원

- 서비스 내용: 출산예정 미혼모(지자체 장 등 추천)에게 긴급주거지원

- 지원대상: 지자체장 등이 추천한 출산예정 미혼모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관할 지자체에 긴급주거지원 신청 후 선정된 사람에게 
단기(6개월 내)로 긴급주거 지원 → 지자체와 LH가 협의하여 지원기간 연장 
등 가능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서비스 내용: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인 출산여성에게 150만원
(월 50만원씩 3개월)의 출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출산후 1년 이내 신청(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제도

- 서비스 내용
 1) 휴가: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120일)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잔여 30일(다태아 45일)은 무급
 2) 급여 지원: 휴가종료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구분 최초 60일 마지막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정부> 최대 월 210만원(통상
임금 100%) 지급

<사업주> 월 210만원 초과분 지급

<정부> 최대 월 210만원(통상
임금 100%) 지급

 * <사업주> 미지급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사업주>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없음)

 * 정부지원 없음

<정부> 최대 월 210만원(통상
임금 100%) 지급

 * <사업주> 미지급

- 지원대상: 임신 및 출산 근로자(출산전후휴가 사용)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휴가) 사업주에게 신청, 
(급여) 출산전후휴가 시작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후 12개월 이내 급여신청

(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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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 서비스 내용: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
만료된 경우 남은 법정휴가에 대해 급여지원

- 지원수준: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

- 지원대상: 출산(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계약
만료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휴가 시작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후 12개월 이내 
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제도

- 서비스 내용: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출산전후(유산)급여를 지급

- 지원수준: 
(예술인) 출산일 직전 월평균 보수 100%(상한 월 210만원, 하한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출산일 직전 월평균 보수 100%(상한 월 210만원, 하한 월 
80만원)

- 지원대상: 출산(유산･사산)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출산(유산･사산)후 1년 이내 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제도

- 서비스 내용
 1) 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가 청구시 10일 휴가(유급) 부여 (출산일로

부터 90일 이내 청구)
 2) 급여 지원: 휴가종료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구분* 최초 5일 나머지 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정부> 5일분(통상임금 100%, 
최대 401,910원) 지급

<사업주> 5일분 통상임금이 
401,910원 초과하는 
경우 차액 지급

<사업주> 5일분(통상임금 100%) 
지급

 * 대규모 소속 근로자는 사업주가 10일분 통상임금 전부 지급

- 지원대상: 배우자가 출산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근로자(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해당)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휴가) 사업주에게 신청,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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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소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종료후 12개월 이내 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의료급여
(요양비)

- 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 장소에서 출산 시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 지원 대상
 ①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관이 없어 

질병･부상･출산(사산은 16주 이상)에 대해 요양받은 의료급여 수급자
 ② (소모성 재료 구입비) 만성신부전증 환자(자동복막 투석 복막 관류액 등), 

당뇨병 환자(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관리기기), 신경인성 방광 환자(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③ (기기 대여료) 산소치료 또는 인공호흡기 필요 환자(산소발생기 또는 인공
호흡기 대여료 등), 기침 유발기 또는 양압기 필요 환자(기침 유발기 또는 
양압기 대여료)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법: 요양비 지급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
보장과

해산비용지원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해산급여) >

- 서비스 내용: 해산비 지급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 지원단가: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 긴급복지지원제도(해산비) >

- 서비스 내용: 해산비 지원

-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놓인 긴급지원 주지원
  * 대상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시 해산비 지원
  *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지원단가: 해산비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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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지원 제도

구분 지원내용

늘봄학교
※ ’24~’26년 늘봄학교 

단계적 완성 추진

- 서비스 내용: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발달을 위해 종합 교육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
  ※ (’24) 초 1 → (’25) 초 1~2 → (’26) 모든 초등학생

- 서비스 신청 및 문의처: 재학 중인 초등학교

교육부
방과후돌봄

정책과

초등돌봄교실

- 서비스 내용: 학생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
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급･간식 지원

- 지원대상: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등의 
초등학생(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신청 및 문의처: 재학 중인 초등학교

교육부
방과후돌봄

정책과

구분 지원내용 소관

요양비(출산비) 지원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가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원)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비 지급

 * 해외출산 제외, 입양자녀 제외

- 서비스 내용: 출산비 지급

- 지원단가: 자녀수 상관없이 출산 시마다 25만원 지원(요양비지급청구서 접수일이 
출산일부터 3년 이내)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1)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2) 의료급여수급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서비스 내용: 출산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 태아 유･사산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

- 지원단가: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정부24 신청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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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유아학비 지원

- 서비스 내용: 
(유아학비)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지원, 추가 학부모 부담금(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 유치원이용 3세~5세 유아,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있고, 사립유치원 이용 법정저소득층 유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 신청

교육부
유아교육
정책과

다자녀가정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 서비스 내용: 승용차(신차) 구입 시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 면제
  * 친환경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추가 중복 적용 가능
  * ’23년 1월 1일 이후 판매 분부터 적용

-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 지원단가: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 면제

- 신청방법: 관련서류 제출 시 자동차 가격에서 면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자녀세액공제

- 지원내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서 8세 이상 사람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해당 금액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지원대상: 만 8세 이상 자녀를 둔 세대주

- 지원단가: 첫째 연 15만원, 둘째 연 20만원, 셋째부터 인당 연 30만원

-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
항목 기입하여 제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서비스 내용: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18종에 대해 무료 접종

- 지원대상: 12세 이하(2011. 1. 1. 이후 출생자) 영유아 및 어린이

- 지원기간: 2024.1.1.~2024.12.31.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
  * 접종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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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다자녀 가정
공공요금 감면

- 서비스 내용: 다자녀 가정 국립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 지원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 지원내용: 입장료 면제 및 객실사용료(비수기 주중 30% 할인, 성수기 및 
주말 10%) 및 야영장(비수기 주중 20%, 성수기 및 주말 10%) 감면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숲나들e 홈페이지 예약 시 다자녀 가족 인증절차를 
거쳐 감면 혹은 시설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감면

산림청
산림휴양
치유과

다자녀 가정
입장료 감면

- 서비스 내용: 국립수목원 가족 관람료 면제(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 지원대상: 막내가 13세 미만인 2자녀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 입장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방문 전 사전 예약(국립수목원 인터넷 예약시스템, 전화, 네이버 앱, 
국민은행 앱, 국민카드 앱) 후, 다자녀가족 입장료 면제 시 신분증(증명서 
등) 제시, 1일 예약가능한 차량범위(오전 오후 각 300대) 내에서 입장예정일 
1개월 전부터 당일 입장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

산림청
연구지원과

통합문화이용권

- 서비스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시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관련 가맹점(온/오프라인)
에서 이용 가능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단가: 1인당 연간 13만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웹/모바일)에서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ARS 재충전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스포츠강좌이용권

- 서비스 내용: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5~18세 유･청소년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19~64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이용 불가)

- 지원단가: 1인당 매월 10만원 이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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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대상자 선정→전용카드 발급→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가능한 시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확인 가능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
에서 확인 가능

다자녀 가정
공공요금 감면

- 서비스 내용: 다자녀가정 문화시설 이용요금 할인

- 지원대상: 다자녀 가정

- 서비스 내용: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기획
전시 또는 자체공연 할인 혜택

  * 국립극장: 다둥이카드 소지자 20%(1개당 1매, 다둥이카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현장확인)

  * 임산부 동일 할인 적용
  * 국립국악원: 다둥이카드 소지자 20%(구성원 모두)
  * 임산부 동일 할인 적용
  * 국립현대미술관: 다둥이카드 소지자 20%

- 신청방법: 다둥이카드 제시 후 할인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시작예술
디자인과

자녀장려금 지급

- 서비스내용: 자녀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2023년 연간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소득 있는 거주자 
중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가구구분 가구요건 소득요건
(부부합산)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단독가구 자녀장려금 대상 아님

홑벌이가구 18세 미만
자녀 있음

7천만원 미만 2.4억 원 미만
맞벌이가구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연 50만원~최대 100만원 지급(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 따라 지급액 상이)

- 신청기간: 05.01~31.

- 신청방법: 홈택스(모바일, PC), ARS(1544-9944)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청
장려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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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서비스 내용: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취득세 200만원 이하는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140만원 이하는 면제,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경감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시･군･구청 세무(재무)과에 문의 후 신청

행정안전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 서비스 내용: 출산 가구가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12억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1가구 1주택 限)

  * 출산일 이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24.1.1. 이후) 취득하는 경우

- 지원대상: ’24.1.1.부터 ’25.12.31.까지 자녀를 출산한 자, 배우자(미혼모･
미혼부 포함)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시･군･구청 세무(재무)과에 문의 후 신청

행정안전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공공
분양

(선택형, 
일반형)

- 서비스 내용: 다자녀가구에게 내집 마련 기회 제공

- 지원대상: 2자녀 이상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LH, SH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정책과

국민
임대
주택

- 서비스 내용: 다자녀가구에게 인근 시세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까지 거주가능한 임대주택 지원

- 지원대상: 2자녀 이상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LH, SH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정책과

통합
공공
임대

- 서비스 내용: 다자녀가구에게 인근 시세 35~9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까지 거주가능한 임대주택 지원

- 지원대상: 2자녀 이상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LH, SH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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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장기
전세
주택

- 서비스 내용: 다자녀가구에게 인근 시세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지원

- 지원대상: 2자녀 이상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LH, SH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정책과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지원

- 서비스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 LH 또는 지역별 지방
도시공사에서 매입, 저렴하게 임대, 가구 특성상 지원내용 상이, 시세 
30~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지원대상: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2명 이상 미성년 직계
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소득/자산요건 있음(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

주택구입
자금대출

- 서비스 내용: 내집마련 디딤돌, 주거안정 구입자금,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 
등 지원 시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대출요건 완화 적용

 * 일반 디딤돌의 경우 연소득(6천만원→7천만원), 담보주택 평가액(5억원→6억원), 
대출한도(2.5억원→4억원), 금리(0.5~0.7%p) 우대

- 지원대상: 2자녀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 소득/재산요건 있음.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KEB하나･
신한･NH농협) 방문 신청,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세자금
대출

- 서비스 내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지원 시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대출요건 
완화 적용

 ∙ 일반 버팀목의 경우 연소득(5천만원→6천만원), 임차보증금(3억원→4억원), 
대출한도(1.2억원→3억원), 금리(0.5~0.7%p) 우대

- 지원대상: 2자녀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 소득/자산요건 있음. -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KEB하나･
신한･NH농협) 방문 신청,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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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 서비스 내용: 전국 대상주택(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입주
대상자 선정→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구분 지원 내용

다자녀
전세 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5,500만원,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 미성년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

- 지원대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2명 이상 직계비속 양육 가구
 * 소득/자산요건 있음(1순위: 신생아 가구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가부 고시 

한부모가족. 2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총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

다자녀 
가정
공공
요금
감면

철도운임
할인

- 서비스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운임 할인
 1) KTX
 ∙ 어른 운임의 30~50% 할인: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 이용하는 경우
 ∙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 가능
 ∙ 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불가, 

특실요금 할인하지 않음
 2) SRT
 ∙ 어른 운임의 30~50% 할인: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 이용하는 경우
 ∙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 가능
 ∙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
    * KTX, SRT 모두 임산부 할인 제도 운영 중

- 지원대상: 코레일멤버십/SR회원 중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둔 회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1) KTX: 코레일 홈페이지에 가족구성원 등록 후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시, 등록내용 확인 후 이용가능
 2) SRT: SR 홈페이지에서 다자녀가족 등록, 열차승차시 신분증 제시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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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공항
주차장

요금할인

- 서비스 내용: 공항주차요금 50% 감면, 현재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여수, 울산, 군산, 원주, 청주, 사천, 인천(총 12개 공항)

- 지원대상: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나이가 15세 이하 다자녀가구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1) 한국공항공사: 다자녀가구 차량 사전등록사이트
(https://park.airport.co.kr/humandiscount/intro.do)

    * 사후감면 신청은 출차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

 2) 인천공항: 인천공항 정기권관리시스템 홈페이지(parking.airport.kr)
    * 다자녀 자동감면 시스템 등록 기준 2년간 자동감면으로 빠른 주차 가능

 3) 그 외 공항: 한국공항공사 주차 홈페이지(park.airport.co.kr)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공공분양

- 서비스내용: 청년･신혼부부에게 내집 마련 기회 제공

- 지원대상:
 1) (청년나눔형･선택형)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2) (신혼부부나눔형･선택형･일반형)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LH, SH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정책과

영구임대 공급

- 서비스 내용: 신혼부부에게 인근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거주가능한 임대주택 지원

- 지원대상: (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시･도지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자 선정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정책과

국민임대 공급

- 서비스 내용: 신혼부부에게 인근 시세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지원

- 지원대상: (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족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LH, SH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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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 서비스 내용: 청년･신혼부부에게 인근 시세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1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지원

- 지원대상: 
 1) (청년) 19세~39세 미혼 청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총 5년 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인 사람 중 구직급여수급 자격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2) (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LH, SH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정책과

통합공공임대 공급

- 서비스 내용: 청년･신혼부부에게 인근 시세 35~9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지원

- 지원대상: 
 1)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 아동복지 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2)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둔 

사람 ,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족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LH, SH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정책과

장기전세 공급

- 서비스 내용: 신혼부부에게 인근 시세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지원

- 지원대상: (신혼부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LH, SH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정책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 서비스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 LH 또는 지역별 지방
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가구 특성상 지원내용 상이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 최장 10년간 임대(혼인시 최장 20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시세 40% 이하 수준,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시세 80% 이하, 최장 10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4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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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1)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신생아 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유자녀가구, 혼인가구

   * 각 가구특성별로 소득/자산요건 있음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 통해 신청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 서비스 내용: 전국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희망주택을 입주대상자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가구 특성상 지원내용 상이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청년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원, 광역시 최대 9,5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100만원(1순위), 200만원(2, 3순위)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 수도권 최대 1억 4,500만원, 광역시 최대 1억 1,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9,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그 외 지역 
1억 3,000만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대상:
 1)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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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신생아 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 각 가구특성별로 소득/자산요건 있음.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서비스 내용: 해당조건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를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대상:
 1)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2)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사업기간: ’22년~’24년 한시

- 지원단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생애 1회 한정)

- 신청기간: ’22. 8.~’23. 8.(1년간)-(지급기간) ’22. 11. ~’24. 1.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혹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
청년주거
정책과

주택구입 자금대출

- 서비스 내용: 내집마련 디딤돌 등 지원 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는 대출요건 
완화 적용

  * 신혼전용 디딤돌의 경우 연소득(6천만원→8천5백만원), 담보주택 평가액(5억원→
6억원), 대출한도(2.5억원→4억원) 우대

  * 신생아특례 디딤돌의 경우 연소득(6천만원→1억3천만원), 담보주택 평가액(5억원→
9억원), 대출한도(2.5억원→5억원) 우대 및 특례금리 적용

- 지원대상: 신혼(혼인 7년 이내 3월내 결혼예정) 무주택세대 및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1주택 대환)세대

  * 소득/재산요건 있음.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1)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KEB하나･신한･NH농협) 방문 신청
 2)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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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 서비스 내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지원 시 신혼부부, 출산, 청년가구에는 
대출요건 완화 적용

  ∙ 신혼전용 버팀목의 경우 연소득(5천만원→7천5백만원), 임차보증금(3억원
→4억원), 대출한도(1.2억원→3억원) 우대

  ∙ 신생아특례 버팀목의 경우 연소득(5천만원→1억3천만원), 임차보증금(3억원
→5억원), 대출한도(1.2억원→3억원) 우대 및 특례금리 적용

  ∙ 청년전용 버팀목의 경우 대출한도(1.2억원→3억원) 우대

- 지원대상: 신혼(혼인 7년 이내 3월내 결혼예정) 무주택세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1주택 대환)세대, 만 19~34세 이하 무주택세대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1)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KEB하나･신한･NH농협) 방문 신청
 2)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공공주택 특별(우선) 
공급

- 서비스 내용: 출산 및 양육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주택 특별(우선) 공급

- 지원대상: 만 6세 이하 자녀(임신 포함)를 둔 사람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LH, SH 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신청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정책과

고속･일반열차
어린이, 유아 할인

- 서비스 내용: (어린이 : 6~13세 미만) 50% 할인
(유아 : 6세 미만) 무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열차 이용 시 연령 확인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액

- 서비스 내용: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

- 지원대상: 주택용 전기요금의 30% 감액(월 16,000원 한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한전ON(온라인, 모바일), 지사방문, 전화(우편 및 
팩스 서류접수), 고객센터(123), 정부24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감액

- 서비스 내용: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인정

- 지원대상: 주택용 전기요금의 30% 감액(월 16,000원 한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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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한전ON(온라인, 모바일), 지사방문, 전화(우편 및 
팩스 서류접수), 고객센터(123), 정부24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 가능

에너지복지요금
(지역난방)

- 서비스 내용: 다자녀 가구에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정액요금) 지원
  * 자격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연 1회 일괄 지급(월 4천원, 연 최대 48천원)

- 지원대상: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온라인(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지역난방비 감면 신청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 분산

에너지과

3자녀 이상 가구
도시가스요금 할인

- 서비스 내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 지원대상: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 18세 미만의 ”자(子)”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거주지 관할 일반도시가스회사 방문, 홈페이지, 
콜센터 및 주민센터(고지서 지참)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아이돌봄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 

  * 종일제 돌봄 :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시간제 돌봄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

서비스 종류 돌봄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
기본형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돌봄서비스+아동과 관련된 가사 활동 추가 
지원

기관연계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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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 지원대상: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에는 정부
지원율 5%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0~1세 이하 가정에는 정부지원율 90% 지원

시간제

가형
취학전 9,886원

취학후 8,723원

나형
취학전 6,978원

취학후 3,489원

다형
취학전 2,326원

취학후 1,745원

영아 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886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978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326원

* 기본가격: 영아종일제서비스 11,630원,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11,630원,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15,110원 (시간당), 질병감염아동 13,950원, 기관연계 18,600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정부 지원 가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신청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가족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1577-2514)

가족센터
 (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 서비스 내용: 가족관계(부모역할 지원, 부부역할지원 등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가족돌봄(가족희망드림 등), 가족생활(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1인가구 지원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가족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 등)

  * ’24년 센터 유형별 운영 현황: 가족센터 225개소

- 지원대상: 해당서비스 신청한 대한민국 국민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인터넷) 가족센터 누리집 www.familynet.or.kr -> 참여마당-> 프로그램 

신청
(전화) 1577-9337 및 지역 소재 가족센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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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서비스 내용

 ∙ (공간 제공)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 (프로그램 운영)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자녀돌봄 나눔)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구성･운영

 ∙ (놀이활동 지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교구 등 지원

- 지원대상: 자녀와 부모 등 보호자 누구나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인터넷) 가족센터 누리집 www.familynet.or.kr → 돌봄지원- 공동육아

나눔터
  (전화) 1577-9337 및 지역 소재 가족센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서비스 내용: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구 분 내 용

체험
활동과정

예술체험, 과학체험, 직업개발, 봉사활동, 리더십개발 등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 제공

기초학습
과정 보충학습지원(숙제, 독서지도 등) 및 주요 교과목 학습 지원

특별지원
과정 청소년캠프, 부모교육, 발표회 등 특별프로그램 지원

생활지원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메일링서비스) 등

- 지원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 (우선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등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1)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역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방문, 유무선 전화로 
면담 후 참여 신청

 2) 온라인: 정부 24(www.gov.kr) -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 검색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접속하여 신청

여성가족부
청소년

활동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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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여성 경제활동지원

- 서비스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및 경력단절 예방 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분 내용 사업수행
집단상담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159개 새일센터
(여가부･고용부 
공동 지정 및 
운영 지원)

직업교육훈련 각 새일센터에서 5~6개 직업훈련과정 운영

인턴십 인턴십 지원 및 지원금 지급
* 380만원(기업 320, 인턴 60)

취･창업 지원 취･창업 동아리 운영, 컨설팅 지원
경력단절
예방지원

경력단절 예방 특강, 취업자 직장적응 교육, 
노무상담 및 고충상담

- 지원대상: 임신･출산,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구직여성 및 재직여성 등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구직여성, 재직여성, 기업) 가까운 새일센터 문의
  * 대표전화 1544-1199, 온라인 saeil.mogef.go.kr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지원과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

- 서비스 내용: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
  *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로서, 검정
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또는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상담 및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복지로 누리집 (bokjiro.go.kr)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

< 청소년한부모 대상 자립촉진 수당 >

- 서비스 내용: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 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상담 및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복지로 누리집 (bokjiro.go.kr)

< 시설 등 주거지원 >
- 서비스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LH 매입임대주거지원 우선입소(미혼모)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미혼모
- 서비스 신청 및 방법: 소관 시･군･구청 및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96

구분 지원내용

난임치료휴가

- 서비스 내용: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이내 휴가 부여

- 지원대상: 난임치료 예정인 근로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제도

- 서비스 내용
 1) 휴가: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 청구시 임신기간별 5∼ 90일 부여, 최초 60일 

기간까지는 유급, 이후기간은 무급
   ※ 임신기간별 휴가일수
     - 11주 이내：유･사산일부터 5일

- 12주~15주 이내：유･사산일부터 10일
- 16주~21주 이내：유･사산일부터 30일
- 22주~27주 이내：유･사산일부터 60일
- 28주 이상：유･사산일부터 90일

 2) 급여: 지원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

- 지원대상: 유산･사산한 근로자(휴가는 근로자 청구 필요)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유산･사산휴가 시작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후 12개월 
이내 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육아휴직 및 급여제도

- 서비스 내용
 1) 휴직: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 시 최대 1년간 휴직 부여
 2) 급여 지원: 휴직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육아휴직 급여 특례
    ▸ (6+6 부모육아휴직제)(’24.1월 시행)

<1~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450만원*)
        * 월 상한 (1개월)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지원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휴직은 근로자 청구 필요)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휴직)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 
(급여) 휴직 시작후 1개월부터 종료후 12개월 이내 신청(고용지원센터 직접
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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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제도

- 서비스 내용
 1)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1년간 부여(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35시간 이내일것

 2) 급여 지원: 단축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주당 5시간* 단축분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24.7.1.부터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 주당 10시간으로 확대(예정)

-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단축근로는 
근로자 청구 필요)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단축근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단축근로 신청, 
(급여) 단축시작후 1개월 이후부터 단축 종료후 12개월 이내 신청(고용지원
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육아시간
- 서비스 내용: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 부여
- 지원대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사업주에게 육아시간 신청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제도

- 서비스 내용
 1)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 신청시 최대 10일(무급)
 2) 가족돌봄휴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90일(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무급)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사업주에게 신청(휴직은 30일 전에 신청)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 서비스 내용
 1)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 지원: 기준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 지원(설치비 최대20억원, 인건비 1인당 월 최대138만원)
2)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운영비를 보육 현원 기준에 따라 
분기별 지원(월 최대 520만원)

 3)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② 직장보육
지원센터 운영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설치공사 자문, 인력채용 지원, 보육교사 교육 지원, 특수보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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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서비스 내용

 1)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2)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3)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
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24.下시행)

-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주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육아지원제도 허용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고용
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추진단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 서비스 내용
  <대체인력채용알선>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적시에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지원 종합서비스 제공(무료)

- 지원대상: 육아지원제도 허용에 따른 대체인력 구인 기업 및 기간제 등 대체
인력 일자리 구직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권역별 뱅크 상담전화 또는 인재채움뱅크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인재채움전용관’을 통해 신청

< ’24년 권역별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

◆ 서울권: 커리어넷(1577-022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3, 2층)

◆ 경기권: 커리어넷, 제니엘(031-778-881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5, 3층)

◆ 전라권: 스카우트(1577-8505, 광주시 서구 죽봉대로 37, 7층)

◆ 경상권: 스카우트,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051-503-8944,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126번길 5)

◆ 강원, 충청권: 지에스씨넷(044-864-1490, 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4층)
  * 인재채움뱅크 통합 홈페이지(https://matchingbank.career.co.kr)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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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인재채움 전용관 >

◆ 잡코리아(www.jobkorea.co.kr/theme/matchingbank)
사람인(www.saramin.co.kr/zf_user/jobs/theme/matchingbank)

   ☞ (홈페이지 상단 항목) 채용정보 ▸ (전문)채용관 
▸ 인재채움 전용관(구인･구직신청)

◆  인크루트(https:///talentedpeople/mycafe24.com)
   ☞ (홈페이지 중단) 슈페리어라인 취업정보 ▸ 인재채움 전용관(구인･구직신청)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서비스 내용: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함

- 단축 사유: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

-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전에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서비스 내용: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

-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최대 1년) 지원

-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후 12개월 이내 신청(고용지원센터 직접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유연근무 장려금

- 서비스 내용: 소속근로자에게 유연근무(재택, 원격, 선택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월 최대 30만원, 1년) 지원

  * 육아기 근로자는 시차출퇴근(월 최대 20만원, 1년) 지원 및 선택･재택･원격근무 활용시 
상향 지원(월 +10만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서비스 내용: 유연근무를 활용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사업주에게 
시스템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근태관리+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 지원(투자
비용의 50~80%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지원)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인프라: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 지원(사업주 투자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7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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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 서비스 내용: 성장기 장애아동의 의사소통, 운동, 감각 등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언어재활, 놀이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8세 미만/시각･청각･언어･지적･
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장애 조기개입을 위하여 장애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에서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서비스 내용: 저소득층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 지원대상: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첫만남이용권

- 서비스 내용: 200만원 이상의 바우처(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에 온라인 신청

-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된 첫만남이용권으로 사용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부모)보육료 지원

- 서비스 내용: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0~5세 아동(등록 장애아 12세 이하)

- 지원단가
0세: 540,000원
1세: 475,000원
2세: 394,000원
3~5세: 280,000원

교육부
영유아
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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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 추가 돌봄 필요 영유아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종일반(기본보육 58만7천원/월, 방과후 29만3천원/월) 
3~5세 누리장애아보육 58만7천원/월, 가구소득과 무관)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 신청

가정
양육수당지원

- 서비스 내용: 양육수당(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 지급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
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단가: 월 10만원 지원
  * 장애아동과 농어촌아동 기준 상이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정부24 신청

교육부
영유아
정책국

아동수당

- 서비스 내용: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아동수당 
지급

- 지원대상: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

- 지원단가: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출생신고 후 언제든 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정부24 신청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부모급여
(신규)

- 서비스 내용: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보장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 
지급

  *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임

- 지원대상: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 지원단가: 0~1세 아동 대상 가정양육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아 부모급여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 지원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① 가정양육시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 현금 지급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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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0세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보육료 바우처 지원금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
(0세 46만원, 1세 2.5만원)

 ③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받은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
용자가 선택하여 신청

- 신청시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부모급여(현금)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가능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정부24 신청

시간제보육

- 서비스 내용: 가정양육 부모가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월 60시간)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혹은 양육수당 
수급 중인 아동(6~36개월 미만 영아)

- 지원단가: 시간제보육료 시간당 5,000원 중 3,000원 정부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또는 
전화(1661-9361) 신청

  * 전화 신청은 독립반만 가능

교육부
영유아
정책국

그 밖의 연장형보육료

- 서비스 내용: 기본･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

19:30 ~ 24:00
* 7:30 이전 가능

19:30 ~ 익일 7:30 7:30 ~ 익일 7:30 공휴일

- 지원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0~5세 아동(야간연장보육료는 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 지원단가
 1) 야간연장보육: 일반이동 시간당 4,000원, 장애아동 시간당 5,000원
 2) 야간 12시간보육 및 24시간 보육료는 0~5세 보육료단가표 참조
 3)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정부지원 일보육료
   * 150% 지원
   * 일보육료: 정부지원단가x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는 일보육료x100%지원

- 신청방법: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교육부
영유아
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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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서비스 내용
 1)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관련 영유아 건강검진 8회 및 구강검진 4회 건강검진 지원
 2)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6세 미만(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

- 지원단가
 1)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2) (발달정밀검사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 가정에 영유아건강
검진 안내문 발송, 발달정밀 검진기관 방문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서비스 내용: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단가
 ∙ (선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확진검사) 확진 판정된 경우 7만원 한도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APP 등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환아
관리

- 서비스 내용: 질환별･연령별 세부지원 기준에 따라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19세 미만 환아

- 지원단가: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연 25만원 한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신청일 기준 환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하거나, e보건소-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APP 등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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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 서비스 내용: 난청 선별검사비･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 받은 영아

- 지원단가
 ∙ (선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추가청력 검진 위해 청각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 1회 한해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확진검사) 7만원 한도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거나(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도 
신청서 접수 가능),▴e보건소-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APP 등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환아관리
(보청기
지원)

- 서비스 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
- 지원대상: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 40~59dB, 청각장애 등급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단가: 개당 135만원 한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신청일 기준 환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하거나, e보건소-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APP 등 온라인 신청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서비스 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

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 입원･수술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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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 지원한도: ▴미숙아 체중별 최대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최대 500만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
한도(3∼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e보건소-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APP 등 온라인 신청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서비스 내용: 입원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급여 등은 제외

- 지원대상: 2세 미만 영유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15세 이하 아동

- 서비스 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 적용
  ※ 일반 성인의 경우 입원진료시 본인부담 20%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률 경감

- 서비스 내용: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자
에게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약국 동일 적용)

- 지원대상: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적용가능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신청서류 작성하여 인근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서비스 내용: 신청일 기준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영아별 지원

- 지원대상
 1) (기저귀) 가구 내 영아별 지원
  ∙ 2세 미만 영아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2세 미만 영아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2세 미만 영아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아동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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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 등
 ∙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단가: 기저귀(월 9만원) 및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지원내용 금액

기저귀 지원 월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월 20만원

조제분유 추가 지원 월 11만원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신청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 내용: 보건소 간호사, 사회복지사 전문인력이 출산가정(임산부, 만 2세 
미만 영아)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및 양육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 후 영유아 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어린이
불소 도포

- 서비스 내용: 치아우식증(충치) 예방 위한 불소제품 도포, 구강보건 교육 제공

- 지원대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대상자 고려)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보건소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배부→사전 
신청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서비스 내용: 
 1) 우선 설치지역: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및 

산업단지 지역
 2) 의무 설치지역: 지자체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3) 다양한 확충 방식 지원 등을 통해 효율적인 확충 추진(매입, 장기임차 방식 

등 기존 시설 전환 적극 활용 등)
   * 국공립 신축 33개소, 매입 10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435개소, 장기입차 60개소, 

장애아전문 신축 2개소, 기자재비 540개소 지원 계획

- 지원대상: 영유아 가정

교육부
영유아
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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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
센터운영

- 서비스 내용: 부모교육 및 상담, 놀이체험실 운영, 놀이프로그램 제공,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양육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

- 지원대상: 영유아 가정(영유아 및 부모 등)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중앙육아종합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교육부
영유아
정책국

다함께돌봄사업

- 서비스 내용: 돌봄 프로그램 운영
 ∙ 기본서비스: 기본적인 돌봄에 관련된 활동(출결관리, 아동의 보호, 급･간식 

제공 등)
 ∙ 공통프로그램: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및 숙제지도 등
 ∙ 특별활동프로그램: 아동별 흥미･적성을 고려,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음악, 미술, 과학 및 체험 등 
  * 다함께돌봄센터 1,048개소 설치운영(’23.12월말 기준)

- 지원대상: 돌봄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 소득수준 무관, 지자체(센터별) 지역여건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 선정 가능
  * 지역적 특성 및 센터 정원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의 형제, 자매로 

그 형제, 자매가 미취학아동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포함 가능 

- 지원단가: 서비스 이용료(프로그램 활동비 등) 본인 부담 가능(급･간식비 별도 
수납 가능)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이용 희망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전화, 온라인* 등으로 
신청 후 센터방문상담 진행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보건복지부
마을돌봄

TF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중증 장애아동 돌봄)

- 서비스 내용: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연간 1,080시간의 서비스 제공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본인 부담 없음, 120% 초과시 본인부담(40%)
하에 서비스 이용 가능, 연간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중증(심한 장애)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소득수준 무관, 지자체(제공기관별) 문의 필요

- 지원단가: 시간당 12,140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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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지역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제공기관 문의
지역 기관･단체명 연락처

서울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 02-356-4889
부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1-790-6125

대구 (사)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053-621-2600

인천 (사)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032-818-2096
광주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062-229-9701

대전 (사)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042-488-9457

울산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2-242-1780
세종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044-866-0180

경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031-239-6393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033-255-2491
충북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043-237-8304

충남 (사)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041-338-1762

전북 (사)장애인인권연대 063-901-1131

전남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1-755-4523

(사)목포YWCA(신규) 061-244-1366

경북 (사)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054-701-0420
경남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070-7725-3967

제주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064-725-137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서비스 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자녀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 지원대상: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직접 방문 혹은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1. 위기임산부 대상 전산관리번호 부여
상담기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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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대상 전산관리번호 부여 상담기관 지자체1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통합 운영 안내”(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지침에 따름

1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1) 부여 목적 및 부여 대상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음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

▪ 제7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
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

  1.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2.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하여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미혼모시설 등 입소자  **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신청인,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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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 등의 경우에는 출산 전이거나 출산 후 6개월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을 수 있음
* 출산 후 6개월을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않음(예시 : 출산일이 ’24.5.30인 경우 ’24.11.30까지 

의료기관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을 수 있음)

-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에 대해서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를 신청하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기임신등정보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간주하며, 부여받은 전산관리번호와 연계된 가명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비식별화된 정보로 간주함

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운영

(운영 원칙)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 불명자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사회보장 급여 및 관련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① (개인정보 보호) 전산관리번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정보가 아님

② (발급의 최소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발급하여야 함

③ (기간의 제한성)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④ (복지 제공의 보편성)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전산관리번호를 이용한 급여 지급 및 
복지 서비스 제공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됨

⑤ (관리의 철저) 복수의 전산관리번호, 또는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이중수급 등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함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제공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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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 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보장급여

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 아래 절차는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위기임산부 등이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대해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으로 일반적인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절차와 다름에 유의

1)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구성 체계

(번호 구성)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리로 구성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제1조의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는 출생연도, 성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 
13자리의 분류체계로 부여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보장기관 담당자가 임의로 생성할 수 없음)

- 세 번째 자리 숫자를 구분코드로 사용하여 발급대상자 유형에 따라 전산관리
번호를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



Ⅳ

위
기
임
산
부
의

의
료
서
비
스

이
용

Ⅳ. 위기임산부의 의료서비스 이용

113

< 전산관리번호 구분코드에 따른 발급대상자 >

구 분 발급대상자
[자료구분 3]
○ 행려환자

(주민등록 미확인자만 해당)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 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
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군･구청인 보장기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한 자

[자료구분 4]
○ 보장시설 입소자 아닌 자로서 주민등록

번호 불명자

○ 출생 미신고아동, 무호적자, 북한이탈주민 등

[자료구분 5]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자
  * 퇴소 후에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유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개인의 사생활 비밀 유지가 필요한 시설에 수용된 자가 본인이 
요청할 경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 보장시설에서 퇴소하더라도,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보육료, 아동수당 등 아동급여) 수급자에 한해
인정

[자료구분 8]
○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신청인 포함)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 위기임산부(보호출산 신청인 포함)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출생연도, 유형구분, 
보장기관 정보, 성별, 전산관리번호 부여년도 정보 등 포함

위기임산부 등 대상으로 발급하는 전산관리번호 세부 구성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 ①‑② : 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
  - ③ : 자료구분(숫자 ‘8’로 고정)
  - ④‑⑥ : 지역상담기관 소재 보장기관기호(해당 시･군･구 부호)
  - ⑦ : 성별구분
    * (내국인) 남 : 1, 3 / 여 : 2, 4, (외국인) 남 : 5, 7 / 여 : 6, 8  
   ** (예시) 1900년대 출생(남: 1, 5/ 여: 2, 6)
  - ⑧‑⑨ : 관리번호 부여년도
  - ⑩‑⑬ : 일련번호
    * 보장기관별로 일련번호를 달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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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은 이를 부여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설정

- 필요시 유효기간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을 연장(설정된 유효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은 없으나(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필요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하여 연장 가능), 위기임산부는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필요 사유가 소멸되므로 1회에 한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만 유효기간을 연장 가능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제1조의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방법 등) ②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전산관리번호 
부여 절차

- (부여 신청) 법 제6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전산관리번호 발급에 필요한 값(항목)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
* 성명, 성별 등 인적정보, 전산관리번호 유형, 가명 등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지 않는 위기
임산부가 전산관리번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 제12호]에 따른 ‘전산관리
번호 부여 신청 동의서’를 받아야 함

<예시>
’24.8.3일 대전시 동구(3640000) 소재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 후 대전시 동구 내에서 10번째로 
전산관리번호를 받기로 결정한 자(1998.3.30일생, 여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는?
 ⇒ 988364‑22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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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담기관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정보 항목

▪ 신청인 정보

  - 지역상담기관의 장의 성명, 지역상담기관의 이름,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부여 대상자 정보

  -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가명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 사유
    * ①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②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③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 출산예정일(위기산부의 경우 출산일)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 등으로부터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받아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확인

- (부여) 시･군･구의 아동보호 업무 담당자(전산관리번호 부여 담당자*)는 행복이음을 
통해 전산관리번호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 전산관리번호 부여 담당자는 시･군･구 내 아동보호 업무 담당자를 우선으로 지정하되, 시･군･구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함(다만, 전산관리번호 부여 업무는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신청 정보가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연계
되어 표출됨

∙ 시･군･구의 위기임산부 관련 전산관리번호 부여 담당자가 위기임산부의 신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인지할 수 없도록 신원 관련 정보는 마스킹 처리

* 위기임산부 등에 대해서 전산관리번호를 지급하는 목적은 신원을 숨기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하여 시･군･구 공무원이 해당 신원을 인지할 수 없도록 
처리

- (부여 사실 통지) 시･군･구 담당자는 지역상담기관에게 전산관리번호 부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는 위기임산부 등에게 부여받은 전산
관리번호를 통지하여야 함

* 행복이음에서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면 구체적인 전산관리번호를 포함한 부여 사실이 위기
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으로 전송되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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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 또는 부여 전 확인･안내 필요 사항

-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위기임산부에 대해서는 사회
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를 최소화*할 필요. 특히,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결정한 경우 전산관리번호 부여를 지양하여야 함
* (전산관리번호 발급 대상 위기임산부 예시) ▴보호출산 선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가정 

내 갈등 상황 등

- 보호출산을 신청하지 않은 위기임산부가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을 하려는 지역상담기관 담당자는 대상자가 
이미 사용 중인 전산관리번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 중복 부여를 방지하여야 함

∙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는 위기
임산부 등의 경우 동일한 임신 건에 대해서는 1개의 전산관리번호(8번)만 부여
하는 것이 원칙

∙ 2회 이상 임신 시 각각의 임신 건에 대해서 전산관리번호(8번)을 구분하여 부여
* 만약, 먼저 발급받은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임신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전산관리번호의 사용을 종료하고 새롭게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이 이미 보장시설 입소자로써 
전산관리번호(5번)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산관리번호(8번)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음
*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위기임산부가 보장시설에 입소하여 전산관리

번호(5번)을 부여받은 경우 전산관리번호(8번)을 부여하지 않음
** 이 경우 의료기관 이용은 전산관리번호(8번)을 사용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은 전산관리번호

(5번)을 사용(전산관리번호(5번)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출생통보 절차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통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

∙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상담 과정에서 위기임산부가 전산관리번호(5번)를 
부여받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전산관리번호(5번) 발급 여부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전산관리번호

(8번)로 진료받을 때 의료급여 자격이 아닌 건강보험 자격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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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 연장

- 전산관리번호는 별도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발급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자동 
소멸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 등이 부여받은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이 출산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유효기간 연장은 출산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한정(지역상담기관에서 전산관리

번호 유효기간 연장 요청 시 해당 정보를 같이 입력하여야 함)

- 시･군･구의 담당자는 지역상담기관에서 제출한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정보를 
행복이음을 통해 확인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관리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전산관리번호 발급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지 않으며, 시･군･구 공무원이 위기임산부 
등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점 고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제1조의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방법 등) ③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산관리번호 발급에 따른 사후관리 사항

▪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지급하기 전 해당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확인

▪ 주민등록번호 부여･확인, 보장시설 퇴소 등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용자격이 종료된 경우, 
해당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급여 자격을 중지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보장시설 입소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

▪ 주민등록번호, 타 지역 전출, 보장시설 퇴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사실 신고 
의무 → 사업 담당자는 신고내용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급여 자격 중지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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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사망에 대한 신고, 전산관리번호 중지 요청의 경우에 한해 사후관리 
적용

- (사망 신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 등이 
사망한 경우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군･구의 
담당자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 중지를 요청하여야 함

- (중지 요청)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 등이 부여받은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과 출산(예정)일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 남은 기간을 비교하여, 
유효기간이 더 긴 경우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지나면 위기임신등
지원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군･구의 담당자에게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 중지를 요청하여야 함

- (사산･사태 시) 위기임산부 등이 사산 또는 사태한 경우 전산관리번호의 유효
기간은 사산(사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정함,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사산(사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군･구의 담당자에게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 중지를 요청하여야 함

☞ 시･군･구의 담당자는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산관리
번호의 유효기간을 종료하여 위기임산부가 더 이상 전산관리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음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서식 제13호]에 따른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과오지급된 급여 내역이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

▪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지급하는 보장기관은 전산관리번호 사용의 적정성*, 급여 지급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점검 실시

   *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지, 해당 보장시설에 거주하고 있는지, 출생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는지 등

  **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급여가 이중 지급되지 않는지, 보육료와 부모급여･양육수당 등이 이중 
지급되지 않는지 등

▪ 급여별로 미사용 전산관리번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사용 전산관리번호에 대해서는 급여 자격 
중지, 급여 중복 지급 시 환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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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확인서 및 의료기관 등의 업무 처리 의료기관 상담기관 건보공단 심평원2

1 임산부확인서의 발급 등

1) 임산부확인서의 발급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위기임산부
에게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규칙 제8조

▪ 제8조(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위기임부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로 한다.

- 임산부확인서에는 위기임산부에게 부여된 전산관리번호, 전산관리번호와 연계된 
가명,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의 안전 등을 위해 위기임산부가 사용 중인 약물, 
기타 대상자에 대한 사항(주요 병력, 사용 약물 등) 등을 위기임산부에게 확인하여 
임산부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함
* 위기임산부가 사용 중인 약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지역상담기관은 시･군･구로부터 위기임산부에 대해 전산관리번호가 발급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직후 임산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위기임산부에게 제공하여야 함

2) 임산부확인서의 활용

위기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에서 발급한 임산부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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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8조

▪ 제8조(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③ 위기임부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임산부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 위기임산부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제출하는 대신 임산부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다만, 대부분의 국민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에 기반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의료기관이 해당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 관련 고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3.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방법 
등) 요양기관이 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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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8조, 시행규칙 제14조

▪ 의료급여법 제8조(의료급여증) ③ 수급권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
증명서”라 한다)로 의료급여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4조(의료급여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확인서

  ※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업무 담당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 예외 대상에 해당),

- 의료급여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달리 의료급여 자격 보유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2 산전 검진 및 출산

1) 의료기관 선택

보호출산 신청인의 경우 의료기관 중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
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역상담기관에서 통지받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음

2) 위기임산부의 자격 확인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위기임산부의 
요양급여(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유 중인 위기임산부의 자격*을 의료기관에게 회신
* 건강보험, 의료급여, 무자격자, 건강보험 자격정지자,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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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회신받은 자격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액수를 
산정하고 위기임산부에게 해당 금액을 수납받아야 함

- 의료기관은 회신받은 자격을 바탕으로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진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부담율을 산정하여야 함

3)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 등 의료인은 다른 환자와 동일하게 위기임산부 등에 대해서 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

의사 등 의료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기임산부에 대해 비식별화된 정보 또는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진료기록부 작성 관련 규정

▪ 법 제10조(보호출산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
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다만, 진료를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다.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기록부 이외에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출생증명서, 사산･사태증명서, 처방전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에 
대해 작성･발급하는 경우 가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음
* (법적 근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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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아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를 위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서식 제14호]에 
따른 ‘동일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 보호출산 신청인 등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사람의 실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위기

임산부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가명,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적혀있고 지역상담기관의 날인한 
서류

- 위기임산부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임신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에게 신분증, 임산부확인서, 동일인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은 
해당 서류를 모두 확인한 이후 임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의료기관 종사자는 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4) 진료비 심사･청구 및 급여비용 지급

의료기관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요양급여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려면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의료기관 등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의료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음

위기임산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에게 통보하여야 함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의료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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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의료기관 업무

1) 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고 등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임산부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인 경우 성명 대신 가명을 적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모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모자보건법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③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①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하여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中

주(註): 임산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산부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소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

- 임산부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인 경우 성명 대신 가명을 적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 처리하는 각종 업무에 대해서도 위기임산부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로, 
성명 대신 가명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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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임산부의 지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임산부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위기임산부가 연속적인 진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실명 진료기록과 가명 진료기록 간 연계를 요청하였을 때 위기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은 이력에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
받은 이력을 추가하거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은 이력에 실명과 주민등록
번호로 진료받은 이력을 추가할 수 있음
*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 등은 위기임산부의 신분증, 임산부확인서, 동일인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새롭게 추가한 진료기록은 진료기록부의 추가 기재에 불과하므로, 본래 기록
되었던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다른 진료기록부에 추가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아니됨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보호출산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에 빠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역상담기관으로 연락 가능

- 만약 보호출산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증명서 발급, 임산부 사망 보고는 실명
으로 처리하여야 함, 의료기관은 산모의 실명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상담
기관에서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필요

위기임산부가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실제 신원(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은 가상의 신원(가명과 전산관리번호)
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예시)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보험 간편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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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부의 보호출산 신청 상담기관1

1 보호출산 개요

1) 보호출산 요건

위기임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생부의 국적은 무관하므로 생부가 외국인이라도 위기임부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위기임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모두 받아야 함

원칙적으로 위기임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지 못하며 위기임부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위기임부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만 14세 미만), 피성년후견인, 기타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위기임부가 스스로의 의사결정으로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 보호자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없음

2) 보호출산에 따른 법률적 효력

의료기관은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받는 경우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함

Ⅴ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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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정보를 보호출산 신청인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할 
때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비식별화된 가명과 관리번호를 기재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통보 절차 대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출생통보 절차*를 적용
* (가족관계등록법)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읍･면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중앙상담지원기관 → 지역상담기관 → 
시･읍･면

시･읍･면의 장은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

보호출산 신청인은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아동의 인도를 요청 가능

보호출산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됨
* 친권행사의 정지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Ⅵ.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 1. 아동 인도 

및 보호조치 → 2. 아동 인도 → 2) 아동 인도에 따른 법적 효과” 참조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은 시･군･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동을 인도받은 시･군･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됨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출생증서를 작성하여 밀봉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기록 사실을 시･읍･면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존하고, 보호출산 아동이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한 경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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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출산 상담

1) 보호출산 신청을 위한 사전 상담

※ 위기임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받아야하는 상담의 내용은 “Ⅲ.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 4. 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안내 및 서비스 연계 →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기임산부 대상 상담･안내 사항” 참조(54p)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이를 통해 위기임부가 보호출산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인지한 상황에서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 자녀의 생모와 생부를 알 권리의 의미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밖의 자녀의 권리

- 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 등 생부의 권리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숙려기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절차

-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

- 법 제17조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 요건 및 절차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칙 제6조제2항

▪ 제6조(위기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 ②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 및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법 제17조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 요건･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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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담기관의 장 또는 상담원은 위기임부가 초기 상담 시점부터 바로 보호출산에 
대한 안내･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도 위기임신 상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 등)을 
진행하여야 보호출산에 대한 안내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위기임신 
상담을 우선 실시

- 원가정 양육 상담 후에도 본인이 직접 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없는 경우 보호출산 
상담에 앞서 입양 상담을 진행하고 입양 절차를 안내하며 보호출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상담

위기임산부의 상담 요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2) 보호출산 상담 관련 고려 사항

보호출산 상담은 대면상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면상담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담이나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지역상담기관의 장 또는 상담원은 보호출산 신청 사실, 신청인의 신원과 보호출산 
상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당사자 동의 없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당사자의 
부모 등)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함(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

법 제23조

▪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출산 상담 전에 가능하면 생부와 함께 원가정 양육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부에게 안내하여야 함

- 상담 과정에서 생부의 양육 의사를 우선 확인하되, 여러 위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생부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기임부에게 생부가 자녀를 인지하고 
양육할 수 있음 등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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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부가 양육 의사가 있음에도 위기임부가 보호출산을 결정한 경우에는 생부에게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절차 등 관련 사항을 안내

- 상담 과정에서 생부에게 출생증서 작성과 공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가급적이면 
생부에게 출생증서 작성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출생증서 작성 시 생부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생부의 동의 없이도 위기

임부에 대한 상담만으로 처리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 일정 시점이 
지나면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출산 상담 시에도 위기임신 상담과 
동일하게 상담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상담 과정에서 수기로 기록한 경우 위기임신등
지원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

위기임부가 보호출산 상담을 받던 도중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상담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경우 다른 지역상담기관으로 사례 이관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원래 위기임부에 대해 상담 중이던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부의 동의를 
받아 다른 지역상담기관으로 사례 이관을 지원할 수 있음

3 보호출산 신청 절차

1) 위기임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갖추어 지역상담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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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행정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모바일 앱 형태의 신분증명서도 가능)

- 신분 확인 등을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인력의 안내 하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만, 교정시설 입소자 등 지역
상담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상담인력이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을 찾아가서 
보호출산 상담을 진행하고 보호출산 신청을 받을 수 있음
* 보호출산 신청은 본인이 직접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대면으로 신청을 받아야 함.(예시 : 해외출국자의 경우 입국하여 상담인력과 대면으로 
면담하는 방법으로 신청 가능)

신청서 내 작성 항목
- 신청인 항목에 위기임부 본인의 주민등록 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현 주소(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도 별도 작성하며 동일한 경우 주소만 
적어도 무방함)를 반드시 적도록 함

- 신청인에게 연락이 가능한 거주지의 유선 전화번호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적도록 함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에 대한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 보호출산 신청을 하기 전 받아야 하는 상담을 모두 받았는지 신청서에 체크하여야 
하며, 하나의 항목이라도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연, 월, 일과 신청인의 이름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함

지역상담기관은 필요시 보호출산 신청인이 서명하고 날인한 신청서를 스캔하여 
전자기록물 또는 이미지 형태의 사본으로 보관할 수 있음. 또한, 보호출산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 전자기록물 형태의 신청서 사본을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신･보호출산 상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지역상담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서식 제15호]에 따라 보호출산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에서 발급한 ‘상담사실 기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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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임부가 서로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상담기관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하기 전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로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서 보호출산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보호자가 위기임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보호출산 대리 신청 요건) 위기임부는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위기임부를 대리하여 보호출산 신청 가능

-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피성년후견인,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 
▴그 밖에 시･도지사가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임신 상담과 보호출산 상담을 받고 보호출산에 대한 사항을 이해하여 스스로의 
의사로 보호출산 신청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보호출산 신청을 
허용하지 않음

-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시･도지사는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 (위원)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지역상담기관의 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시･도의 

위기임산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각 1명 이상 위원으로 포함돼야 함
 - 그 밖에 인간심리, 사회복지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

▪ (위원장) 참석한 위원 중에 호선으로 결정

▪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운영 방식) 대면 방식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개최 가능



Ⅴ

보
호
출
산

및

출
산

후

아
동
보
호

Ⅴ.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보호

135

판례의 “의사결정능력”

▪ (대법원 2001다10113)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업무 절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만 14세 미만이나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위기임부에 대해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의사능력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를 개최
하여 심의하여야 함. 이 경우 위원회는 그 간 위기임부와 상담을 진행한 상담
직원이 반드시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위원회 개최 사실을 위기임부와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가능한 한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회신
하여야 함
* 심의 결과 의사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자의 보호출산 대리 

신청을 수리하지 않아야 함

보호자의 요건

- 위기임부의 보호자인 「민법」에 따른 친권자(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등) 또는 
후견인

- 친권자와 후견인이 없는 경우 :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 사실상 해당 임산부를 
보호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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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

▪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직계혈족) 자기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친족) 배우자, 혈족 및 인척
(혈족)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자기의 형재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고모, 이모 등)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 등)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친권자, 후견인,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 사실상 해당 위기임부를 보호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 사실상 해당 위기임부를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아동양육시설), 제2호(아동일시
보호시설) 또는 제4호(공동생활가정)에 따른 시설의 장의 시설장 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 중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

보호자가 위기임부를 대신하여 할 수 있는 행위
※ 위기산부의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받기 위한 통지

-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밖에서 출생한 사실의 통보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인도 또는 인도 요청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보호자가 아닌 위기임부 본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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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대리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

- 보호자가 보호출산 신청 등을 대리하는 경우 그 신청 등은 위기임부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대리 신청 시 신청서 작성 유의 사항

- 신청인 항목에 위기임부의 주민등록 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현 주소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도 별도 작성하며 동일한 경우 주소만 적어도 
무방함)를 반드시 적어야 함

- 대리인 항목에 대리인의 주민등록 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현 주소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도 별도 작성하며 동일한 경우 주소만 적어도 
무방함),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 신청인과 관계, 대리신청 
사유를 모두 반드시 적어야 함

∙ 대리신청 사유에는 위기임부가 ▴14세 미만인 경우,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기타 위기임부가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 중 하나를 적음

∙ 대리신청 사유에 따라 위기임부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만 14세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함

- 위기임부 대신 대리인이 신청서에 서명과 날인 함

- 대리인이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함

4 출생증서 작성

1) 작성 시점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할 때 출생증서를 같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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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 방법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과 아동의 생부에 대한 인적정보, 건강상태, 
아동의 성명, 상담 내용 등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출생증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

- 다만,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또는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 가능

* 이 경우 생부에 대한 정보는 보호출산 신청인이 아는 범위에서 작성하고, 보호출산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생략 가능

영 제6조

▪ 제6조(출생증서의 생략 정보)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생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생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3. 생부가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
  4. 그 밖에 생부에 의해 위기임산부와 그 태아 및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증서가 들어있는 봉투의 겉면에 출생증서가 들어있다는 사실, 보호출산 신청인의 
가명, 출생증서를 작성한 지역상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아동권리보장원
으로 이관할 때까지 보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작성하거나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한 경우 
[서식 제16호]에 따른 ‘출생증서 관리 대장’에 출생증서 보관･이관 사실과 보관･이관 
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함

지역상담기관은 출생증서의 내용을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출생증서의 사본을 관리하여야 하며,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출생증서 
속지, 출생증서 봉투 등을 인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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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 작성 시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에게 추후 아동이 
출생증서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적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함

3) 작성 내용

(출생증서 속지) [서식 제17호]에 따른 ‘출생증서(속지)’ 서식에 따라 작성

-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에 한정한다)
* 생부가 외국인이라서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본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사본 등으로 대체 가능

- 신청인 및 생부의 유전적 질환 및 그 밖의 건강상태
* 본인이 알고 있는 한에서 가능한 객관적인 병력과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서술하도록 하되, 병원의 

건강진단서 등을 요하는 수준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음

-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 그 성명
* 해당 성명은 아동의 출생정보 통보 시 함께 통보하고 시･읍･면은 이를 존중하여 출생 기록함

신청인이 성명을 지어주지 않은 경우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아동의 성명을 지어 시･읍･면에 통보

- 신청인이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 내용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칙 제14조

▪ 제14조(출생증서 작성 사항)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모 및 생부의 주소, 연락처 및 국적
  2. 생모 및 생부의 거주지역(시･군･구의 명칭을 말한다)
  3. 보호출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시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및 신청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40

(출생증서 봉투) [서식 제18호]에 따른 ‘출생증서 봉투’ 서식에 따라 작성

- 출생증서가 들어있다는 사실

- 비식별화된 보호출산 신청인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

- 출생증서를 작성한 지역상담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출생증서를 작성한 지역상담기관 상담원의 이름

4) 기타 사항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가 신청인･생부 또는 아동과 관련된 물품*을 추후 아동
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입양과 동일).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서식 제19호]에 따른 ‘아동 소유물품 리스트’를 
작성하여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아동이 보호조치될 때 아동의 보호자(위탁부모, 
입양기관의 장, 시설장 등)에게 아동 소유물품 리스트와 물품을 인도하여야 함
* 사진, 육아일기, 편지, 의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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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산부의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상담기관2

1 출산 후 아동보호 개요

1) 출산 후 아동보호 요건

보호출산을 신청하지 아니한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아동의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법 제11조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 가능
* 출산일로부터 1개월을 계산할 때 출산일을 산입하지 않음

(예시 : 출산일이 2024년 5월 23일인 경우 2024년 6월 23일까지 산후 아동 보호 신청 가능)

-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고자하는 위기산부는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생부의 국적은 무관하므로 생부가 외국인이라도 위기임부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 출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기산부가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출산일로부터 1개월을 계산할 때 출산일을 산입하지 않음

(예시 : 출산일이 2024년 5월 23일인 경우 2024년 6월 23일까지 산후 아동 보호 신청 가능)

행정기본법 제6조

▪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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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고자하는 위기산부는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생부의 국적은 무관하므로 생부가 외국인이라도 위기임부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 출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기산부가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

보호출산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민인 위기산부 본인이 스스로의 의사결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보호출산 대리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출산과 동일하게 
보호자가 출산 후 아동보호를 대리 신청할 수 있음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도래하지 않은 위기산부가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전에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먼저 받을 것을 권유하여야 함(충분한 상담 없이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기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최대한 지원)
* 다만, 출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임박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먼저 받을 수 없는 

위기임산부에 대해서는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먼저 받고, 그 이후에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하여야 함

- 출산 후 1개월이 지난 위기산부가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산부에게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리고 원가정 양육 상담, 입양 상담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또한 위기산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위기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기록된 출생정보가 시･읍･면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출생신고의 최고(催告)를 
받거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며, 시･읍･면에서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

2) 출산 후 아동보호의 보호출산 절차 준용

출산 후 아동보호의 ▴신청, ▴아동의 출생기록 및 보호, ▴출생증서의 영구보존 
및 공개, ▴신청의 철회 등에 대해서는 보호출산 관련 절차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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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

▪ 제14조(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아동의 출생기록 및 보호, 출생증서의 
영구보존 및 공개, 신청의 철회 등에 대하여는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기임부”는 “위기산부”로, “보호출산”은 “출산 후 아동보호”로,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날”로, “제9조의 신청인”은 “제14조의 
신청인”으로, “제9조제3항에 따라”는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으로, 
“제9조에 따른 신청”은 “제14조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2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아동의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역상담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려는 사람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행정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모바일 앱 형태의 신분증명서도 가능)

- 신분 확인 등을 위해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인력의 안내 하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만, 교정시설 입소자 
등 지역상담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상담인력이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려는 
사람을 찾아가서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받을 수 있음

*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은 본인이 직접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대면으로 신청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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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산부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
구급활동상황일지,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지역상담기관은 출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출생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발급 의료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 세부 내용은 “Ⅵ.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 2.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 2.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통보의 절차” 참조(184p)

신청서 내 작성 항목

- 신청인 항목에 위기산부 본인의 주민등록 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현 주소(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도 별도 작성하며 동일한 경우 주소만 
적어도 무방함)를 반드시 적도록 함

- 신청인에게 연락이 가능한 거주지의 유선 전화번호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적도록 함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에 대한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함

- 보호출산 상담을 받던 중 신청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된 경우, 본인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출산하게 된 경우 등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하게 된 사유를 
기재함

- 모가 원하는 아동의 성명과 아동이 태어난 생년월일을 기재함

- 신청 연, 월, 일과 신청인의 이름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함

지역상담기관은 필요 시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이 서명하고 날인한 신청서를 
스캔하여 전자기록물 또는 이미지 형태의 사본으로 보관할 수 있음. 또한,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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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아동보호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 전자기록물 형태의 신청서 사본을 위기임신등
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보호자의 대리 신청 관련 내용은 “Ⅴ.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보호 → 1. 위기임부의 보호출산 

신청 → 3. 보호출산 신청 절차 → 2) 보호자가 위기임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준용
(‘보호출산’을 ‘출산 후 아동보호’로 본다)(134p)

2)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에 따른 후속 조치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위기산부에게 위기임신 상담과 
보호출산 상담을 제공하고 출생증서를 작성하여야 함

- 출산 후 아동보호에 따라 아동을 인도하기 전에 상담을 제공해야 함. 다만, 위기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역상담기관이 인정한 경우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함께 일시보호하면서 상담할 수 있음
※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위기산부가 받아야되는 상담 내용은 아래 내용을 준용
  - “Ⅲ.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 3. 위기임신 상담의 방법 및 절차”(45p)
  - “Ⅴ.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보호 → 1. 위기임부의 보호출산 신청 → 2. 보호출산 상담 

→ 1) 보호출산 신청을 위한 사전 상담”을 준용(130p)
※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위기산부에 대한 출생증서 작성은 “Ⅴ.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보호 

→ 1. 위기임부의 보호출산 신청 → 4. 출생증서 작성”을 준용(137p)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산부가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내역 등의 삭제 등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과 위기
산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위기산부의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위기산부에 대한 출생통보 내역의 삭제 통보는 “Ⅵ.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 2.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 3.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에 따른 
출생통보의 절차” 참조(18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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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 등 지원 상담기관 지자체3

1 보호출산 신청인의 비식별화

1) 비식별화의 방법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위기산부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야 함

- 비식별화를 위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를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함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 (목적) 사회보장급여법 일부 개정(제7조의2 신설, ’24.7.3.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본래의 신원을 숨기고 진료를 받고자하는 경우 주민등록
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용 가능

▪ (부여 대상)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②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④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 (운영 원칙)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 불명자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사회보장 급여 및 관련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부여하는 것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전산관리번호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군･구의 전산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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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담당자가 요청받은 내용을 승인한 경우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전산관리
번호가 자동으로 발급되고 지역상담기관에게 전산관리번호가 통지됨
* 이 경우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시･군･구 담당자에게 노출되지 않음

- 비식별화를 위해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직접 또는 보호출산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1. 보호출산 신청인의 전산관리번호(「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전산관리번호를 말한다)

2.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만 
해당한다)

3.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4. 보호출산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5.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6. 그 밖에 보호출산 신청인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비식별화 시점에서 생부, 아동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 추후 시스템에 보완하여 입력하는 

것도 가능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전산관리번호와 연계된 가명을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의 비식별화를 위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는 “Ⅳ. 위기임산부의 

의료서비스 이용 → 1. 위기임산부 대상 전산관리번호 부여 → 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를 참조(1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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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식별화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수급

< 임신 관련 사회보장급여 >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은 임신 사실을 수급 요건으로 하는 사회
보장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하여야하며, 비식별화된 
정보(가명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

- 임신 관련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임산부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필요
※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아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Ⅳ. 위기임산부의 의료서비스 이용 → 2. 의료기관 등의 업무 처리 
→ 2. 산전검진 및 출산 → 3)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라 신분증, 임산부확인서와 함께 동일인
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함으로써 발급받을 수 있음(122p)

신청인은 보장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급여의 신청서와 
임신확인서(실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모자보건 사업(보건소),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보호출산 상담 과정에서 실명으로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할 경우 임신 사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함

-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사회보장급여 
수급 안내를 위해 임신 사실이 행정안전부 등 다른 행정･공공기관에게 제공되므로 
해당 사실에 유의할 것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신청인이 실명을 노출하지 않고도 임신 관련 물품(모자보건수첩, 
엽산･철분제, 유축기 등 각종 기기 대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하 보건소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산하 보건소와 지역상담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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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양육 관련 사회보장급여 >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은 아동을 출산하더라도 아동의 
양육을 수급 요건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신청인이 시･군･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면 친권이 정지되므로 아동을 인도한 
즉시 양육 관련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이론적으로는 출생신고 없이 아동 인도전까지는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아동이 
출생미신고인 상태로 수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는 거의 없고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해야 되는 점 고려

- 혹시라도 아동 인도 시점에서 양육 관련 사회보장급여를 수급 중이라면, 아동 
인도에 따른 친권 정지가 행복이음 등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지급받은 사회보장급여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아동 인도 전 신청인에게 양육 관련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혹시라도 수급 중인 경우 수급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다만, 보호출산 산모가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철회한 경우 아동을 
재인도받는 시점에서 친권이 회복되므로, 친권 회복 이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는 양육 관련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음

2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비용 지원

1) 비용 지원의 원칙

보호출산 신청인의 경우 신원 노출 우려 때문에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산모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을 지역상담기관에서 지원

-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를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
* 단,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위기산부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 신청인이 지역상담기관에서 통지받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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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 출산 후 숙려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보호출산 신청인이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속한 비용 지원을 위해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중앙상담지원기관은 비용 지급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상담기관은 비용 신청 접수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

- 그 밖에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함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등은 보호출산 신청인이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매칭 없이 지방비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
하여 보호출산 신청인을 지원할 수 있음

2) 비용 지원의 종류

의료비 지원

- (목적) 보호출산 신청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본인부담금) 부담을 
경감

- (지원 금액) 1회당 100만원
*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태아의 수에 비례하여 추가 지원(예시 :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지원)

- (신청 가능 시점) 보호출산 신청인이 보호출산을 신청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 가능
※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때 본인부담금 외에 필요한 급여비용은 보호출산 

신청인의 의료 관련 자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료
급여 제도)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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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비용 지원

- (목적) 보호출산 신청인이 출산 이후 숙려기간(7일 이상) 동안 아동과 함께 생활
하면서 유대감을 쌓고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지원

-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40만원(일 20만원, 최대 7일 지급)
*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도 140만원만 지원(의료비와 달리 태아 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음)

- (신청 가능 시점) 아동을 출산한 즉시 신청 가능

3) 비용 지원 절차

비용 지원 신청서 작성

- 보호출산 신청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전 검진 및 출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보호출산의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이 경우 보호출산 신청인은 [서식 제20호]에 따른 ‘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비용 지원 중복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신청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함.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중복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두로 확인한 이후 신청을 접수하여야 함
* 의료비, 숙려기간 비용의 경우 임신 1회당 1번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다태아의 경우 의료비는 

태아 수에 비례하여 지급)

-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비용이 중복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이미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비용이 지급된 경우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비용 지원의 경우 보호자의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할 것

∙ 보호출산을 보호자가 대리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보호
출산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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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지원 신청의 경우 신청자에게 의무나 피해가 없이 수익만 발생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등이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상담기관에서 비용 신청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등 비용 신청 독려 가능

비용 지급의 방법
  ※ 아래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와 숙려기간 비용의 지급을 

위한 절차이며,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상담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 현금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명목 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원 노출을 방지하면서 사용처 업종 제한이 가능한 무기명 선불
카드*를 활용하여 비용 지급

     * 미리 충전된 금액 범위(최대 50만원)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전자상품권
(무기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카드와 달리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장점)

무기명 선불카드 관련 세부 사항

▪ (업무협약) 무기명 선불카드 발행･관리를 위해 복지부-보장원-신한카드 간 3자 협약 진행(’24.6월)

< 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상담지원기관) 신한카드

- 보호출산 산모 지원 예산 확보･교부
- 사업 총괄관리

- 상담기관별 카드 배부･관리
- 예산 집행
- 카드 관련 민원처리

- 카드 제작･발행
  * 비용 부담 포함
- 카드사용내역 정산

▪ (업종제한) 의료비는 의료기관･약국으로 사용처 제한(임신출산바우처와 동일), 숙려기간 비용은 
유흥 등만 제한(클린카드* 수준)

   * 유흥, 위생, 레저, 사행, 기타업종 외 허용

▪ (선불카드 유효기간) 의료비 : 카드 발급 후 1년 / 숙려기간 비용 : 카드 발급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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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선불카드 발급 절차

< 무기명 선불카드 발급 등 비용 지원 절차 >

복지부

→

중앙상담지원기관

→

지역상담기관

→

중앙상담지원기관

→

신한카드

→

지역상담기관

예산 교부
(→중앙상담
지원기관)

비용 예치
(→신한카드)

카드 발급 신청
(→중앙상담
지원기관)

신한카드 시스템 
내 정보 기재 →

카드 발급 
(→지역상담기관)

카드 금액 
충전

신청인에게 
카드 지급

① 보조금 교부(복지부→중앙상담지원기관)

- 중앙상담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 초에 해당 연도에 대한 비용 
지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매년 초 중앙상담지원기관에서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업 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비용 지급 계획서을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계획을 
승인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② 비용 예치(중앙상담지원기관→신한카드)

- 중앙상담지원기관 명의 신한카드 통장에 비용 지급 예산 전체(7.2억원)를 입금함
* 의료비 카드는 2장(50+50), 숙려기간 카드는 3장(50+50+40) 발급

③ 빈 카드에 대한 금액 충전 요청(지역상담기관 → 중앙상담지원기관)

-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금액이 충전되지 않은 빈 카드를 신한카드에게 받아서 
지역상담기관에 미리 나눠주어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이 비용 지급을 신청한 경우 위기임신등
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에게 금액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빈 카드에 대한 금액 충전을 요청하여야 함
* (시스템 입력 정보) 비용 지원 신청인 인적 정보, 출전 대상 카드 정보, 충전 요청 금액 등

④ 빈 카드에 대한 금액 충전을 위한 정보 기재(중앙상담지원기관)

-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의 금액 충전 요청이 있는 경우 신한카드의 
시스템에 무기명 선불카드 금액 충전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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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카드 금액 충전(신한카드)

- 신한카드는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정보 입력에 따라 무기명 선불카드에 금액 충전

- 무기명 선불카드에 금액을 충전할 때마다 중앙상담지원기관 명의 신한카드 통장의 
잔액에서 충전금액(50만원 또는 40만원)만큼 차감*
* 의료비 카드는 2장(50+50), 숙려기간 카드는 3장(50+50+40) 발급

⑥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카드 지급(지역상담기관)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금액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급
※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지원되는 비용(선불카드)은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

(보호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신청인이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담당직원이 동행하는 등 지역상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역상담기관 담당직원이 무기명 
선불카드를 대신하여 보관하고 신청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⑦ 보조금 정산(복지부, 중앙상담지원기관, 신한카드)

- 신한카드는 유효기간이 지난 무기명 선불카드의 잔액을 중앙상담지원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함

- 중앙상담지원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 중에서 ▴보호출산 신청인 미지급액, ▴신한
카드 반납액에 대하여 불용처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의 사업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무기명 선불카드에 남아있는 금액을 이월처리할 수 있음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신한카드사 홈페이지에 선불카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려우므로 위기임산부 또는 지역상담기관은 발급된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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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 지원의 환수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출산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 영 제9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음

법 제20조 및 영 제9조

▪ 법 제20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 영 제9조(비용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수납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환수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비용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의료비 환수 관련 고려사항

- 의료비를 지원받은 보호출산 신청인이 사산･사태한 경우에는 비용을 환수하지 
않음

숙려기간 비용 환수 관련 고려사항

- 숙려기간 비용은 숙려기간 동안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이므로 
숙려기간 도중 보호출산을 철회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환수하여야 함
* (예시) 아동 출산일부터 3일 간 아동과의 숙려기간을 보낸 뒤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경우 

60만원(3일×20만원/일)만 지원 → 이미 숙려기간 비용을 140만원 전액 지원한 경우 80만원은 
환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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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의 철회 상담기관 지자체 심평원4

1 철회 요건 및 절차

1) 보호출산 신청인의 철회

(철회 요건) 보호출산 신청인은 언제든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호출산 아동의 입양 허가 전까지만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입양 허가가 완료된 경우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없음

-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위기산부 또한 보호출산 신청인과 동일하게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철회 절차)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는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함

- 보호출산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를 
작성하여 지역상담기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은 상담 과정에서 보호출산 신청인이 철회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 ‘입양 허가 

이후’에는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

- 지역상담기관은 철회서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를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2) 입양 취소 판결의 확정에 따른 철회

(철회 요건) 보호출산 아동이 입양된 경우에도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가 신청되어 입양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가정
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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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 취소 판결이 생부의 입양 취소 청구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는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생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가 신청되어 입양 취소를 청구하고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

▪ 제16조(입양의 취소) ①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철회 절차) 보호출산 신청인 등은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보호출산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의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은 입양취소 확정판결문을 받은 경우 관련 정보를 위기임신등지원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2 철회에 따른 후속조치

1) 지자체에 철회 사실 공유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의 철회 신청을 받거나 입양취소판결문을 제출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에게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해당 아동을 다시 인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함

-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철회를 신청한 자의 연락처와 아동의 성명 및 주민
등록번호(아동에 대한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완료된 경우만 해당) 
등을 같이 전달하여 아동 재인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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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출산 아동의 현황 파악

  * 아동이 아직 시･군･구로 인도되지 않은 경우 수행하지 않음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철회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보호출산 아동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 아동의 소재지, 아동의 보호자(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입양기관 등), 보호자의 연락처 등

보호출산 아동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입양으로 보호조치되어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입양기관에 
보호출산 철회 사실을 통보하고 진행 중인 입양 절차를 중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 보호출산 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입양기관은 보호출산 아동에 대해 가정법원에게 
입양 허가를 신청한 경우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절차를 중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입양기관을 통해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입양 허가가 이미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즉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입양 절차 완료 사실을 통보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철회를 신청한 산모에게 보호출산의 철회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3) 아동의 재인도

보호출산 신청인 등이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 법 
제12조의 아동 인도 의사도 철회한 것으로 간주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해당 아동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조치를 취소하여야 하고, 관련 정보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보호출산 신청인 등은 제12조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았던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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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보호출산 아동의 소재지와 보호자가 파악
되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자에게 연락하여 아동 재인도를 위한 장소와 일시를 
정하고, 보호출산 아동을 현재의 보호자로부터 인도받아 다시 보호출산 철회를 
신청한 자에게 재인도하여야 함

보호출산 신청인 등은 아동을 재인도받은 이후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여야 함

    *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는 등록기준지 소재 시･읍･면이 아닌 인근 시･읍･면에서도 가능

- 다만, 이미 법 제11조에 따른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이루어져 아동에 
대한 출생기록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53조를 준용하여 가족
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의미

▪ 출생신고 : 출생신고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과의 관계가 기록됨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법 제11조에 따른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의해 만들어진 
보호출산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

*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삭제하는 것에 준하는 조치라고 생각하면 됨
※ 만약 출생신고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

되므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직권 말소

- 보호출산 신청인 등이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를 첨부
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모의 성명과 출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 출생증명서를 신청인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서식 제14호]에 따른 ‘동일인

확인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산부확인서’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정보가 기록되어 지역상담기관으로 통보된 ‘보호출산 출생정보 통보서’를 제출
하여야 함

- 다만 아동에 대해 이미 성본창설이 이루어져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에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여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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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해당 가족관계
등록부를 폐쇄함(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함)
* 아동의 성본창설에 따라 작성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과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되는 경우

-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보호출산 신청 등을 철회한 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철회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출생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하며, 최고를 할 수 없거나 하여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정정 및 직권기록 수행

4) 출생사실 통보 내역의 정정

  *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가 완료되어 보호출산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수행하지 않음

보호출산 철회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읍･면에 ①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 
②해당 위기임산부(보호출산 신청인)의 인적사항, ③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에 따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지역상담기관이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읍･면으로 법 제11조에 따라 보호
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시･읍･면에 대해서는 철회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역상담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시･읍･면에게 통보할 때 공문으로 하여야 
하며, 공문에는 보호출산을 철회한 자의 실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비식별화된 정보(가명, 전산관리번호 등)를 기재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철회 사실의 통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통보받은 보호출산 신청 등을 철회한 자의 비식별화된 
정보 등 출생정보를 삭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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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의료기관으로부터 비식별화된 정보 등이 포함된 출생정보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해당 출생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해당 출생정보를 통보하지 않음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철회 사실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으로 통보받은 보호출산 신청 등을 철회한 자의 비식별화된 정보 등 
출생정보가 포함된 출생사실을 삭제하여야 함

5) 출생증서의 폐기

보호출산 신청인 등이 신청을 철회하였을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함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미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한 경우에는 아동
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이관받아 보존 
중인 출생증서를 지체없이 폐기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철회 사실을 통지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이관받아 
보존 중이던 해당 신청인 등이 작성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함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출생증서와 관련된 
정보들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들을 삭제하여야 함

보호출산 철회 시점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사항(요약)

 아동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경우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보호출산 신청인이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입력
   - 이에 따라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인에 대한 상태 값이 위기임산부로 변경됨

 숙려기간 도중 보호출산을 철회한 경우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보호출산 신청인이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입력

 ○ 지역상담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에 보호출산 철회 
사실을 통보

    *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시･읍･면에 대해서는 철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함

 ○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는 아동에 대해 인근 시･읍･면에서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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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출산 아동이 이미 시･군･구에 인도된 경우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보호출산 신청인이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입력

 ○ 지역상담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보호출산 철회 신청 사실을 통보
    *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의 정보도 같이 전달(아동에 대해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전달)

 ○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는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인도받아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
에게 아동을 재인도

 ○ 지역상담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에 보호출산 철회 
사실을 통보

    *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시･읍･면에 대해서는 철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함

 ○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는 아동에 대해 인근 시･읍･면에서 출생신고
    * 아동에 대해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진행

 보호출산 아동이 이미 입양으로 보호조치된 경우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보호출산 신청인이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입력

 ○ 지역상담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보호출산 철회 신청 사실을 통보
    *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의 정보도 같이 전달(아동에 대해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전달)

 ○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는 아동을 보호 중인 입양기관에게 입양 절차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고,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을 인도받아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에게 아동을 재인도

 ○ 지역상담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에 보호출산 철회 
사실을 통보

    *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시･읍･면에 대해서는 철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함

 ○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는 아동에 대해 인근 시･읍･면에서 출생신고
    * 아동에 대해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진행

 보호출산 아동의 입양 절차가 완료된 경우

 <일반적인 경우 : 보호출산 철회 불가능>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보호출산 신청인이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입력

 ○ 지역상담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보호출산 철회 신청 사실을 통보
    *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의 정보도 같이 전달(아동에 대해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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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회한 자에 대한 사후 상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을 철회한 자와 아동의 복지 향상과 안전 보장을 위해 
아동이 재인도된 후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사례관리 연계(가족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 또는 복지 자원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사후 상담 사항) 생활 안정화 여부, 아동 출생신고 여부, 아동 양육･보호 상황, 
아동 관련 의사결정 상황, 각종 서비스 욕구
* 확인･점검 시 [서식 제9호]에 따른 ‘위기임산부 사후 상담 결과서’ 작성

- (사후 상담 방법) 대면으로 사후 상담하는 것을 권장하나 유선으로 사후 상담도 가능

- (사후 상담 횟수 및 기간) 월 1회 이상 사후 상담을 실시하며, 출산 후 6개월까지 
실시(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음)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을 보호 중인 입양기관에게 입양 허가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철회를 신청한 산모에게 보호출산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보호출산 신청인이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삭제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 허가가 취소된 경우 : 보호출산 철회 가능>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보호출산 신청인이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입력

 ○ 지역상담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보호출산 철회 신청 사실을 통보
    *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의 정보도 같이 전달(아동에 대해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전달)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인도받아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에게 아동을 재인도

 ○ 지역상담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에 보호출산 철회 
사실을 통보

    *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시･읍･면에 대해서는 철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함

 ○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는 아동에 대해 인근 시･읍･면에서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1. 아동 인도 및 보호조치 상담기관 지자체

2.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상담기관 지자체 심평원 보장원

Ⅵ.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66

< 아동 보호 절차도 >

Ⅵ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Ⅵ

보
호
출
산
으
로

태
어
난

아
동

보
호

Ⅵ.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167

아동 인도 및 보호조치 상담기관 지자체1

1 숙려기간

1) 숙려기간의 원칙

보호출산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경우 지역상담기관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지역상담기관은 소재지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함

    * 아동보호팀 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이하 같음)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일시, 성별, 희망 보호조치 등

-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는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보호출산 아동의 출산 사실을 
전달받으면 숙려기간이 종료되어 아동이 인도될 경우를 대비하여 일시보호 장소･
인력 등 아동 보호 인프라 확보 등을 지체 없이 준비하여야 함

보호출산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로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
하면서 보호출산 결정을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함

숙려기간의 계산 방법

▪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일로 기간을 만료함
▪ (예시) 2024.6.11.(화)에 출산한 경우 최소 2024.6.18.(화)까지 숙려기간을 가져야 함

2024.6.30.(일)에 출산한 경우 최소 2024.7.7.(일)까지 숙려기간을 가져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이 태어난 아동과 숙려기간을 더 많이 보내고자 하는 경우 지역
상담기관의 담당자는 해당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주거, 신생아 
용품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만약, 신청인이 1개월 이상 숙려기간을 갖고자 하는 경우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출생신고 할 

것을 권유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숙려기간 동안 보호출산 신청인이 출산한 의료기관 또는 
신청인이 머무르는 기관(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과의 연락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보호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숙려기간 조기 종료 등 
긴급 상황 발생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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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출산 후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으로 인해 아동이 신생아실에서 머무르는 
경우 해당 기간은 숙려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함
* (예시) 2024.7.15.(월)에 출산하여 7.19(금)까지 산부인과에서 입원했고, 그동안 태어난 아동이 

신생아실에서 머물러서 생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었다면, 최소 7.26(금)까지 숙려기간을 가져야함

-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상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되,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숙려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숙려기간을 종료할 수 있음. 다만,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숙려기간 조기 
종료 가능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위기임산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숙려기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숙려기간 조기 종료 가능 사유(규칙 제12조) 및 대응 절차

▪ 위기임부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등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즉시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역상담기관의 대응) 긴급상황 발생 사실을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공유하고 동시에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아동의 인도와 보호를 요청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숙려기간 조기 종료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공유하여 아동이 시･군･구에 
지체 없이 인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2 아동 인도

1) 아동 인도의 절차

보호출산 신청인은 숙려기간을 가진 이후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여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호출산 신청인은 지역상담기관 담당자에게 인도 의사를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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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담기관 담당자는 인도 의사를 알게된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
군･구의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에게 인도 의사를 알려야 함

- 지역상담기관 담당자는 신청인,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과 논의하여 아동 인도를 
위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신청인과 함께 동행하여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에게 
아동을 인도하여야 함
* (예시) 신청인의 거주지, 지역상담기관 상담실, 아동 긴급 보호 장소, 제3의 외부 장소 등

만약 시･군･구청장(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이 보호출산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아동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아동 인도의 사실을 입력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입력하지 않은 경우 아동을 인도받은 시･군･구의 아동 보호 
담당자가 해당 사실을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2) 아동 인도에 따른 법적 효과

아동이 시･군･구청장에게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됨
* 보호출산 신청인, 신청인의 직계존속(신청인이 혼인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 등

「위기임신보호출산법」. 「민법」 내 친권자 관련 규정

▪ 법 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① 제9조의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여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

▪ 민법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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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942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는 가정법원의 선고를 요하고 일시정지 
기간도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나,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민법」에서 정한 요건과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인이 아동을 인도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 행사는 정지

-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친권이 정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친권자(신청인의 부모 등)가 
신청인에 갈음하여 그 아동에 대해 행사하는 친권도 같이 정지됨

「민법」 내 친권의 효력 및 정지 관련 규정

<친권의 효력>
▪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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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조치 및 후견인 선임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입양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2024 아동
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지침(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2024 입양실무 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서울시 유기아동 보호조치 도움서(서울특별시)” 등의 지침을 준용함

※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기존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제도가 개편될(‘25.7.19. 시행) 
예정으로 입양제도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추후 재안내 예정

1) 보호조치 및 후견인 선임의 원칙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동을 인도
받으면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그 밖에 법령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외 타법*상 시설 입소로 결정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성폭력방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 보호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인프라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관내 일시 보호 인프라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관내 다른 시･군･구의 일시 보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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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보호출산 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시･군･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함
* 특히, 협조를 요청받은 시･군･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인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보호출산 

신생아도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인도받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출산 신생아의 보호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받을 것을 전제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조치를 미리 결정할 
수 있음

아동 보호체계 관련 시･도 내 협조체계 예시

▪ A광역시에서는 지역상담기관 소재지인 a구를 포함하여 관할 시･군･구의 보호 인프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할 시･군･구와 협의하여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를 수행할 순번*을 정함

  * (1번 순번) a구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2번 순번) b구 : 일시 보호시설 소재지
(3번 순번) c구 : 영아 양육시설 소재지
(4번 순번) d구 : 전문 위탁가정 소재지
(5번 순번) e구 : 아동 양육시설 소재지

▪ a구에서 보호출산 아동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정한 순번(a구 → b구 → c구 → d구 → 
e구→a구)대로 일시 보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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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는 긴급한 상황 등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시･군･구가 아닌 관내 
다른 시･군･구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관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른 
시･도 또는 다른 시･도 관할 시･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특히 보호출산 아동의 특성에 의해 아동복지법 외 타법 시설(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위해 시･도 내 담당 부서와 함께 
협조 체계를 준비할 필요

-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시･군･구의 담당자는 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행복이음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보호출산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됨

법 제12조

▪ 법 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③ 제1항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된다.

- 시･군･구청장은 미성년후견인으로서 「민법」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민법」 내 후견인의 직무 관련 주요 규정

▪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1.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2. 제924조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3.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2.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3. 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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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수행하는 업무 예시

▪ 보호출산 아동의 입양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을 위한 입양 동의

▪ 아동의 수술, 입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사항 및 의료기관 서류 발급

▪ 기본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발급

▪ 여권 발급 신청

▪ 각종 사회보장급여(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신청 등

- 시･군･구청장 개인이 아닌 행정기관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므로 기관 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후견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시･군･구청장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므로 법 제12조에 따른 친권자의 친권
행사 정지는 모든 친권자의 친권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함

▪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② 제1항의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②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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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8조

▪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후견인이 새롭게 선임･지정되거나, ▴보호출산이 
철회되어 친권자가 친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거나,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미성년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함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후견인 선임 관련 규정

▪ 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후견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입양특례법 제22조(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긴급 보호 인프라 구축

보호출산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보호출산 아동이 
신생아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와 돌봄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

-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지역상담기관, 산후조리원, 긴급 가정형 영아보호(전문가정
위탁), 영아 전담 일시보호시설(또는 양육시설) 등 다양한 방식의 신생아 돌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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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신생아 긴급 보호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과부하가 발생한 경우 아동이 즉시 보호될 
수 없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신생아 돌봄 인프라를 파악하고, 산하 
시･군･구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3)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절차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긴급보호한 즉시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가급적이면 인도 후 2주 이내(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 아동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호조치를 결정
하여야 함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지역상담기관의 장 또는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함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긴급보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즉시 미리 확보한 신생아 돌봄 
인프라를 활용하여 아동을 긴급 보호하여야 함

② (건강검진)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을 긴급보호 중인 기관 또는 
시설과 협력하여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③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의 성본창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생계･의료
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절차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시 1인 1번호 원칙에 근거하여 보호출산 아동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급여별로 전산관리번호를 발급하지 않고, 의료급여 담당자를 통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해당 번호로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여야 함

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는 아동의 후견인으로써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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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조치 결정)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후 사례결정위원회(「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호조치 결정

-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물품을 제공한 경우, 시･군･
구는 지역상담기관이 아동의 보호자에게 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아동을 일시보호 중인 시･군･구(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아닌 경우)의 아동보호 담당자 및 지역상담기관장도 해당 사례
결정위원회에 가급적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받을 

것을 전제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조치를 미리 결정할 수 있음

②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는 보호출산 아동에 대해 전산관리번호(4번, 출생미신고 아동 유형)를 
부여하고 부여된 전산관리번호로 의료급여를 직권신청*, 이후 의료급여 수급 사실과 부여된 전산
관리번호를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통보

   *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에서 긴급보호하는 경우 시설급여로 책정하고, 이외의 경우(산후조리원, 가정위탁 
등)에는 일반 의료급여로 책정

③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는 통보받은 전산관리번호로 시･군･구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 신청
④ 시･군･구 생계급여 담당자는 생계급여 책정 과정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제3자 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자)의 계좌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급여 수급 사실을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통보

   -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에서 긴급보호하는 경우 시설 생계급여로 책정하고, 이외의 경우(산후조리원, 
가정위탁 등)에는 일반 생계급여로 책정

     * 보호출산 아동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전까지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점 고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계좌관리 → 나. 급여계좌의 예외’ 부분 준용)

⑤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는 다른 사회보장급여(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관련 시･군･구 내 
담당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제3자의 계좌로 해당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되도록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신청

    ※ 그 밖에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안내’ 지침(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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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호조치에 따른 아동 인도 및 아동보호 사례 이관)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입양
기관,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아동을 인도하고, 해당 기관･시설･가정이 
소재한 시･군･구로 아동보호서비스 사례 이관

- 다른 시･군･구로 사례를 이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여전히 보호출산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다만, 최종 보호조치가 결정된 이후에는 보호 유형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후견인을 적절하게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음

보호조치 유형별 후견인

▪ (입양기관) 「입양특례법」에 따라 아동이 입양기관으로 인도된 경우 입양기관이 후견인이 됨
  -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청장은 후견인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음

▪ (위탁가정)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계속 후견인으로서 역할 수행
   * 필요한 경우 “2024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의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안내서 참조

▪ (아동복지시설)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계속 후견인으로서 역할 수행
  - 다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인이 변경된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청장은 후견인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음

⑥ (성본창설 등의 완료)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은 아동에 대한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역상담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관련 상세 절차는 “Ⅵ.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 

2.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 4.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참조(191p)

⑦ (전입신고) 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써 아동에 대한 전입신고(주민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함
* 보호 결정 통지서(또는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성본창설 허가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전입신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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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관련 규정

▪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본인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본인이 신고를 할 때에는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써 갈음한다.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보호출산 아동의 후견인으로써 전입
신고를 하여야 하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후견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후견인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변경된 후견인에게 성본
창설의 완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⑧ (주민등록번호의 통보) 아동의 후견인(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이 아닌 경우)은 전입신고에 따라 아동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해당 보호아동의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아동보호 
담당자는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및 시·읍·면의 장에게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는 아동의 보호조치가 입양으로 결정되어 
입양 절차 진행 중인 경우, 아동의 입양 동의서, 입양대상아동확인서 등 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재발급 후 입양기관에 송부하여야 함

- 시･읍･면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아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송부

- 후견인으로부터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통보받은 해당 아동의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는 보호출산 아동이 부여받은 전산관리번호를 중지 처리하여야 
하며, 아동의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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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출산 아동이 전산관리번호로 수급 중이던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주민등록번호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아동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제3자의 통장으로 수급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아동 명의의 통장
으로 이전하여야 함

⑨ (사례 종료 및 이관) 입양 허가 완료, 보호출산 철회 등 보호조치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
조치를 종결하고,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사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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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상담기관 지자체 심평원 보장원2

1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통보의 절차

1) 출생사실의 기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보호출산 
신청인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하여야 함

- 아동이 태어난 이후 사망하더라도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아동의 출생정보는 다음과 같음

- 아동의 생모에 관한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

- 아동의 생모에 관한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 아동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대법원규칙 제2조

▪ 제2조(출생사실의 통보)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4조제4항제3호의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출생 순서
   2.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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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하여야 함

-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기 전에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1. 출생통보에 관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보안

2. 출생정보의 관리 및 보호

3. 출생통보 내역의 현지확인

- 그 밖에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름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출생정보 통보(→중앙상담지원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하여야 함

-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영 제5조

▪ 제5조(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를 위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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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출생정보 통보(→지역상담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보호
출산 신청인의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중앙상담지원기관의 담당자는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5) 지역상담기관의 출생정보 통보(→시･읍･면)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부터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와 보호출산 신청인이 지어준 아동의 
성명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는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
으로부터 통보받은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보호출산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주지 않은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주고 그 내용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아동의 출생정보와 성명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려는 지역
상담기관의 장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를 갖추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공문의 형식으로 
통보)

-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보호출산 신청 후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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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통보의 절차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보호
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이 경우 보호출산 신청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증빙자료 및 지역상담기관의 조력 방법

▪ (증빙자료)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면

   *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대법원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서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조력 방법)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출산사실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호출산 산모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게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요청*

   * 보호출산 산모로부터 사본 발급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야 함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증빙자료 및 지역상담기관의 조력 방법

▪ (증빙자료)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①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②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출생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지역상담기관의 조력 방법) 보호출산 신청인이 통일부장관 또는 외국 관공서에게 증빙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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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증빙자료 및 지역상담기관의 조력 방법

▪ (지역상담기관의 조력 방법) 모의 출산에 관여한 119구조대를 편성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대해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발급 요청

   * 보호출산 산모가 직접 해당 서류를 발급받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보호출산 산모로부터 일지 발급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서 서류를 받급받을 수 있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증빙자료 및 지역상담기관의 조력 방법

▪ (지역상담기관의 조력 방법) 보호출산 산모가 유전자검사결과 등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2제1항)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보호출산 신청인으로부터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통보하여야 함

- 또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위기임신등지원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주지 않은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주고 그 내용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아동의 출생정보와 성명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려는 지역
상담기관의 장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를 갖추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공문의 형식으로 
통보)

-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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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신청 후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지역
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출산사실 증빙자료로써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이 제출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의 신청
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함
* 가정법원이 출생사실을 확인한 경우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의2제4항에 따라 출생사실 확인 

내역이 보호출산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읍･면으로 통지되므로 해당 출생사실 확인 내역을 
삭제하고자 하는 취지

가족관계등록규칙 제87조의2 등

▪ 제87조의2(확인사건의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④ 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8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확인절차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③ 제1항 각 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그 통지서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 및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2. 통지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
3. 통지 연월일
4. 법원사무관등의 관직과 성명 및 소속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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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가정법원의 출생사실 확인서에 적혀있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서식 제21호]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 사실 등 통보서’를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가정법원의 츨생사실 확인서 양식

○  ○   법  원
확       인       서

         20      호기                  출생확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사건본인 성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지와 같이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한다.
                   

 년       월      일

판사                     

3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에 따른 출생통보의 절차

1)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에 따른 출생통보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인의 아동에 대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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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 관련 출생정보(법 제14조제4항 각 호)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2.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법 제14조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

  가.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다.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

상황일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이 출산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아동에 대한 출생사실을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주지 않은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주고 그 내용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아동의 출생정보와 성명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려는 지역
상담기관의 장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를 갖추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공문의 형식으로 
통보)

-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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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후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사실을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통보 내역 삭제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3에 따라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의 출생정보가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되거나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된 경우,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접수한 지역
상담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신청인에 관하여 제출･통보된 것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함
*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위기산부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위기산부의 

주소지 관할 시･읍･면이 아닌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지(위기산부가 출산한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을 말함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정보

▪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8조의4제1항으로 ▴출생자의 순서, ▴출생자가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을 
추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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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의 출생정보를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경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서식 
제22호]에 따른 ‘출생정보 삭제 요청서’를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함

∙ 출생정보 삭제 통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직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생정보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출생정보를 제출
받는 즉시 해당 출생정보를 삭제하여야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생정보를 제출받았지만 아직 
시･읍･면으로 해당 출생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시･읍･면으로 해당 출생
정보를 통보해서는 아니됨

- 출생정보 삭제 통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통보된 시･읍･면의 장에게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해당 출생사실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4에 따른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4

▪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시･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
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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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에 대한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시･
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민법 제781조제4항

▪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를 성･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하며, 통보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대법원예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본 창설 허가 신청에 의한 성･본의 
창설허가재판 청구(수수료 면제)를 하여야 함

- 시･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의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보관 중인 통보서에 첨부하여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성본 창설 허가 재판은 신청 후 1~3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 고려

시･읍･면의 장은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의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여야 함

- 이 경우 보호출산 신청인,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 또는 해당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지어준 아동의 성명이 있는 경우 그 성명을 존중하여야 함

-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성명이 포함된 대법원예규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생기록 
통보서를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출생기록 통보서를 송부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전입신고(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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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또는 시설로 보호조치되어 후견인이 변경된 경우 후견인이 보호출산 아동을 대리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후견인 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보호출산 
아동을 대리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입양기관 또는 시설 소재 시･군･구청장에게 
성본창설 사실을 통보하고, 입양기관 또는 시설 소재 시･군･구청장은 입양기관 또는 시설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

- 시･읍･면의 장은 전입신고를 한 기관으로부터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은 이후 대법원예규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생기록 통보서에 아동의 주민
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송부하여야 함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위기임신등지원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5 출생증서 이관 및 영구보존

1) 출생증서 추가 기재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기록 사실을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함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안 설정이 가능한 금고를 구비하여 추가 기재가 완료된 
출생증서를 금고 안에 관리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출생증서를 이관하기 전, 출생증서 보안사고(유출 등) 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자(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2)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 추가 기재 후 지체 없이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연 1회 지역상담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출생증서를 일괄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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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 절차) 이관계획 수립(보장원) → 기록물 목록 회신(지역상담기관) → 기록물 
검토(보장원) → 이관(보장원, 지역상담기관) → 결과 통보(보장원)
* 지역상담기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을 완료할 때까지 약 1개월 소요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기록물 목록 회신(문서24 활용) ▴이관 시, 기록물 점검
(밀봉여부, 기재항목 누락여부 등) 등 이관 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아동권리보장원은 이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존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출생증서를 영구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다만,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이 철회되어 통지를 받은 경우 출생
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함
* 출생증서 파쇄, 전자기록물의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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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증서 공개청구 절차 흐름도 >

출생증서 공개청구 신청


❶청구서 접수



❷출생증서 정보공개(1차) 제공
(생모･생부 인적정보 제외)

➜
❶인적사항
제외 청구

 완료


❷인적사항
포함 청구

❸소재지 파악
생모･생부 연락처를 통한 정보공개청구 안내 문자발송(최대 2회, 7일 간격)
회신  거부

유선 상담

미회신, 연락처 변경 정보공개청구
결과안내 실패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조회 

  조회성공

 완료
정보공개 동의서 

송부(의사 최종확인)


동의

등기우편 발송
(최대 3회)


거부,

반송 등 ➜➜
거부

정보공개청구
결과안내

 동의

❹출생증서 정보공개(2차) 제공
(생모･생부 인적정보 포함)

➜ 완료
(상봉 등 추가지원)

Ⅶ 출생증서 공개 청구 보장원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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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증서 공개 청구 개요

(개념)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이 출생증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청구하면, 출생증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목적) 출생기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체성 확립

출생증서 공개 청구의 원칙

- 아동권리보장원은 출생증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고 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출생증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
하면서 생모･생부의 정보보호도 고려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정보공개를 제공함에 있어 그 노력에 대한 비용 등 
어떠한 대가도 요구할 수 없음

2 출생증서 공개 청구 시 공개되는 정보

청구인의 출생배경 정보
* 생모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개

- 보호출산 신청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 보호출산 신청 당시의 생모 또는 생부의 거주 지역명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 

- 보호출산 신청일 및 지역상담기관 주소

- 생모 또는 생부가 보호출산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 그 성명

-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 출생 시 신장 및 몸무게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98

-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아동사진

- 친생부모가 보호출산을 선택한 사유

- 신청인이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 보호를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
심리적 상황 등 상담 내용

생모 또는 생부의 인적정보
* 생모 또는 생부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 성본, 국적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주민등록번호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주소(등록기준지, 거주지) 및 연락처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건강상태 및 질병, 장애, 유전적 질환 유무

3 출생증서 공개 청구 절차

1) 공개 청구의 요청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출산 후 아동보호의 신청에 따라 출생증서가 작성된 
경우도 포함)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출생증서 공개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
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해외 입양인 등)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영문으로 번역된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서식을 준비하여야 함
** 중앙상담지원기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사이트 내 출생증서 공개 청구 관련 메뉴 운영 예정(별도 

안내 예정)



Ⅶ

출
생
증
서

공
개

청
구

Ⅶ. 출생증서 공개 청구

199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의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등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서식 제23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정보 공개 청구 동의서 1부 및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작성 시 생부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출생증서 
공개를 요청하는지 표시하여야 하며, 출생증서 공개 방법과 수령 방법을 표시
하여야 함
* (공개 방법) ▴원본 열람, ▴사본(종이 출력물 형식) 제공, ▴전자매체(전자파일 형식) 제공, 

▴전자우편(전자파일 형식) 송부 중 한 가지
* (수령 방법) ▴직접 방문, ▴등기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중 한 가지

-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직접 말해야 함*.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함
*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해외 입양인 등)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통역인을 통해 

말할 수 있음

∙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정보 공개 청구 동의서를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
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제출한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모든 항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출생증서 공개 청구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음

∙ 다만, 적지 않는 항목이 많을수록 정보 공개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연락처와 주소를 모두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와 실거주지는 작성

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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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신청을 접수한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출생증서 정보 공개 
청구서를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홈페이지 또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청구 신청 내역이 확인되면 위기
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청구 현황, 청구 내용, 등록 정보 등을 입력하고, 공개
청구서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함

-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서식 제24호]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 신청서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보관 가능)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이 입양되어 입양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경우 아동권리
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출생증서 공개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2) 출생증서 공개의 동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함

- 공개 청구 신청을 접수한 이후 지체 없이 밀봉된 출생증서 봉투를 개봉하여 출생
증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신청인 또는 생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생증서 
작성 시점에 신청인 또는 생부가 남긴 연락처를 기반으로 연락할 수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신청인 또는 생부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생증서에 적힌 개인 연락처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고, 정보시스템의 연락처･주소 등으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청인 또는 생부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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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생부에게 연락하는데 성공한 경우 신청인 
또는 생부에게 출생증서 공개 청구가 들어와 출생증서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을 공개하는데 동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출생증서 공개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등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부터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 공개 동의의 확인 요청을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증서 중 인적
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고 서면으로 
회신받아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해당 기한까지(14일 이내에)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봄

신청인 또는 생부는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음

-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함

- (구두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함.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생부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인 또는 생부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함

∙ 다만, 신청인 또는 생부가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 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녹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출생증서 공개 동의 여부를 녹취하겠다는 사실을 신청인 

또는 생부에게 알려야 하며, 녹취한 경우 녹취한 음성 파일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각각 위기임신등지원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202

3) 출생증서의 예외적 공개 사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음
*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여야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음

-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관계 기관에 신청인 또는 생부의 
소재지 등을 확인 요청하였을 때 사망 또는 생사･소재지 불명으로 응답받은 경우, 
관계기관에서 통지한 주소지로 송부한 등기우편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

-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진단･치료 등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출생증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예시) 유전적 질환의 진단･치료, 장기 이식 등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신청을 접수할 때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을 통해 
신청인 또는 생부의 사망 또는 생사･소재지 불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 또는 생사･소재지 불명이 아니거나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출생증서 공개 청구의 신청인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한 이후 신청인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 또는 생사･소재지 불명인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출생증서 공개 청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출생증서 공개 여부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Ⅶ

출
생
증
서

공
개

청
구

Ⅶ. 출생증서 공개 청구

203

4 출생증서의 공개 절차

1) 출생증서 공개의 방법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출생증서를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1.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2.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공 또는 복제한 문서를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해야 함

신청인 또는 생부가 인적사항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를 가리거나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생부 중 1인만 인적사항 공개에 동의한 
경우 동의한 자의 인적사항만 공개하여야 함

출생증서 공개의 방법(요약)

▪ (원본문서 열람) 정보공개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방문하여 원본 문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공개

   * 신청인 또는 생부가 인적사항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가 열람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본의 제공) 아동권리보장원이 출생증서를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고, 출생증서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인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공개

▪ (전자파일 형태(전자매체)로 제공) 아동권리보장원이 출생증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사본을 
만들고, 출생증서 사본(전자파일 형식)이 담긴 전자매체(USB 등)를 정보공개 청구인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 또는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공개

▪ (전자파일 형태(전자우편)로 제공) 아동권리보장원이 출생증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사본을 
만들고, 출생증서 사본(전자파일 형식)을 정보공개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 우편 주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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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증서 공개 청구 결과의 통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식 제25호]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출생증서 공개청구 접수 후 출생증서 정보 공개에 대한 생모 또는 생부의 
동의 절차를 진행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어 15일 이내에 생모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1차적으로 정보공개 동의 절차 진행상황을 청구인
에게 알려야 하고 이후 30일 범위 내에서 생모 또는 생부의 출생증서 정보공개 
동의에 관한 파악 절차를 수행하고 매회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
주어야 함

생모･생부에게 전송한 등기(우편)･전보가 반송되는 등 생모･생부로부터 출생증서 
정보공개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1회 편지 
발송 후 10일 이내에 생모･생부에게서 회신이 없을 경우 약 10일 간격을 주기로 
이후 2회(총 3회) 정보공개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 3회에 걸쳐 정보공개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3회 
요청 후 10일이 지나도 생모･생부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종결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 이후 생모･생부로부터 출생증서 정보공개와 관련 회신(연락)을 받은 경우 청구인
에게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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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원1

1)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해당 정보의 관리, 출생
정보의 통보 및 보호출산 관련 기록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관리를 위하여 위기
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할 수 있음

1.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보건복지부장관(위탁기관 : 사회보장
정보원)이 시스템을 통해 위기임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14조의2

▪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8호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5.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위기임산부 상담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에 관한 업무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중 본인부담금의 산정 및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및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Ⅷ 기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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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과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하는 각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개인식별정보 암호화, 접근제어, 보안관제 등 사이버 공격 대응 
등 시스템 관련 정보 보호 및 보안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각 시스템의 운영기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파쇄하여야 함
* 각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정보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운영

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주민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음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기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식별화 및 비식별화된 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신청 철회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무

1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이용에 관한 
사무

1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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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상담기관의 기록 보유 기간

지역상담기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면서 작성한 기록을 최소 5년간 보유
하여야 함

- 다만,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 보호의 신청･철회, ▴전산관리번호 발급, 
▴출생정보 통보 내역, ▴아동 인도, ▴출생증서 등 보호출산 및 아동 보호에 
관련된 기록은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음

위기임산부 대상 실태조사2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대상)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 받은 위기임산부(청소년 위기임산부 포함) 및 그 
자녀

- (수행기관)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관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단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

- (내용) ①위기임산부 및 자녀의 사회･경제적 상황, ②위기임산부의 상담기관 이용 
및 상담 현황, ③보호출산 현황, ④아동의 원가정양육 또는 보호조치 현황 등

- (방법) ①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②시스템 입력 자료(인적사항 제외) 조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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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보조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1.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비

2. 출생증서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수행경비

3. 국민건강보험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수행경비

비밀 유지의 의무 의료기관 상담기관 보장원4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는 법 제23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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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에 따른 서식1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보호출산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실거주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보호자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현주소(실거주지)

보호자가 신청하는 사유 신청인과의 관계
 

상담

이수

확인

 [  ]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  ]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 
 [  ]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
 [  ]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  ] 자녀의 생모와 생부를 알 권리의 의미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밖의 자녀의 권리
 [  ] 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 등 생부의 권리 
 [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숙려기간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절차 
 [  ]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 
 [  ] 법 제17조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 요건 및 절차 
 [  ]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 및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표시한 내용에 대해 모두 상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출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상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위기임부가 신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았다는 상담사실 기술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상담기관이 아닌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전부 받은 경우 서식의 ‘상담이수확인’을 기관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2.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부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및 검토  기안･결재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지역상담기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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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확인서
대상자

성명:                                     (지역상담기관에서 발급 받은 가명)

전산관리번호:

생년월일:

위기임신 상담 지역상담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응급 상황 시 연락 가능한 번호)

주소:

비고

대상자 사용 약물

그 밖에 대상자에 대한 사항

출산 연월일:                               (출산 후 의료기관에서 작성 후 날인)

유효기간: 출산 후 6개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이 증서를 
제시한 임산부는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역상담기관의 장 직인

                  

유의사항

 1. 본 확인서를 지참한 대상자의 응급수술 등으로 연락이 필요한 경우 보호출산 상담ㆍ신청 지역상담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이 임산부확인서를 제시함으로써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임산부확인서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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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

유형
[  ]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여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  ]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  ]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산 후 아동 보호를 신청하여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출생자

[  ]단태아
출생연월일시분 성명 성별

[  ]다태아

출생연월일시분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시분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시분 성명 성별

출생자 생모 가명 전산관리번호 생년월일

보호자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성명 출생자 생모와의 관계

지역상담기관 상담기관명 상담기관 주소

출생장소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보호출산 등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와 출생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역상담기관의 장 직인

시·읍·면장 귀하

유의사항

신청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또는 제14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확인한 후 통보해야 합니다.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생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3. 생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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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철회하려는

아동

성명 성명 성명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출산 등 신청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역상담기관의 장 귀하

처리절차

철회서 작성  접수  확인 및 검토  기안ㆍ결재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지역상담기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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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실거주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보호자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현주소(실거주지)

보호자의 신청사유 신청인과관계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사유

아동 원하는 성명 생년월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은 출산 후 아동 보호를 신청합니다.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인은 신청 후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년        월        일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역상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위기산부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해당 위기산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3.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다. 생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및 검토  기안ㆍ결재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지역상담기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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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청구인

성명

한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영문
전자우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여권번호)

주소(거주지)

청구

내용

인적사항을 

포함한 

출생증서

 [ ] 생모의 인적사항(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 

 [ ] 생부의 인적사항(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 

[ ] 인적사항을 제외한 출생증서

공개

방법
[ ] 열람  [ ] 사본ㆍ출력물 제공  [ ] 저장매체 제공(전자파일)  [ ] 전자우편 송부(전자파일)

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 ] 우편    [ ] 전자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영문 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청구서를 번역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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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처리 절차

청구인
처리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청구서 작성 ▶ 접수

▲

생모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

 생모 또는 생부  ◀ 
서류 검토 

 통 지

▼

공개 ▶ 공개 여부 결정
동의 여부 확인 

▼

출생증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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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

동의자
(생모 또는 

생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청구인과의 관계

출생증서 

공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적사항을 포함한 출생증서 전부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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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예규에 따른 서식2

[별지 제1호 서식] 

성･본 창설 허가 신청

사건본인 성      명:     ○  ○  ○       성별:  ( 남, 여 )
출생연월일:     ○ 년  ○ 월  ○ 일생  
주      소:

신  청  취  지
  사건본인 ○○○의 성을 「○」로 본을 「○○」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항 또는 
제14조제5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아동의 성･본 창설 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보호출산 출생정보 통보서 1통.  끝.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시(구)ㆍ읍ㆍ면장   ○ ○ ○ 직인

○ ○ ○ ○ 법원   귀중



Ⅸ

서
식

Ⅸ. 서식

223

[별지 제2호 서식]

출생기록 통보서

아  동

성  명 본 성 별

출생연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모(母)
비식별화된

성명(가명)
전산관리번호

지역상담기관

명  칭

주  소

  위와 같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항 
또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음을 
(재)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시(구)ㆍ읍ㆍ면장   ○ ○ ○ 직인

○○ 지역상담기관장  귀하

※ 유 의 사 항 ※
1. 위 통보서에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 등에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2.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이를 기재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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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식3

[서식 제1호] 지역상담기관 지정 신청서

지역상담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기관

법인의 명칭 기관의 종류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설치 연월일

주소

직원 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2에 따라 지역상담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1부

2. 지역상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신고증 사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 업무 수행 실적 증빙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6.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역

상담기관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관련 증빙 서류 1부(다만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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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지역상담기관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지역상담기관 사업계획서
【단체명 :              (대표 :       )】

□ 사업개요

단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사 업 명  OO시/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사업기간  지정일~2024.12.31. 사업지역

사업목적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긴급출동·전화상담 등 

위기임산부 상시 

대응체계 운영

○

○

위기임산부 원가정 

양육 상담 및 정보 

제공·서비스 연계

○

○

보호출산 상담 및 

신청･철회 등 제도 운영

○

○

보호출산 아동 보호

○

○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률    %)

보 조 금

지원금액
인건비 000,000천원 운영비 0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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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3. 사업추진 기간 : 지정일 ~2024.12.31.

 4. 사업 추진계획
  ○ 현황 및 실태
    -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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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긴급출동･전화상담 등 위기 

임산부 상시 대응체계 구축

∙
∙
∙

∙        ~

∙        ~

위기임산부 원가정 양육 상담 

및 정보 제공･서비스 연계

∙
∙
∙

∙        ~

∙        ~

보호출산 상담 및 신청･철회 

등 제도 운영

보호출산 아동 보호 등 

사후관리

    -
    -
    -
      ▷ 
      ▷ 

   ※ 세부 추진 계획 안에 ‘서비스 연계기관’에 대해 필수 기재

   ※ 기 기재된 항목은 기본으로 계획 작성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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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보조금

자부금

  ○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 원)

세부

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지방보조금(소계)

A사업

[보조금]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상담인력 운영

(인건비)

∙
∙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

진행비

국내여비
∙
∙

식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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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가능

세부

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간담회비

(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임차비
∙
∙

기타
∙
∙

활동비 사무용품비

∙
∙
∙

자부담(소계)

A사업

[자부담금]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

진행비

식비
∙
∙

간담회비

(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기타 ∙

활동비

특근매식비
∙
∙

사무용품비
∙
∙

재료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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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천원

  ④ 유의사항 

    - 사업진행 목적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6. 신청 단체 일반현황
  ○ 시설 일반현황

시설명 대표자명

주  소 설립연도

전화/팩스
법인명

(운영주체)

사업담당자 (성명)            (전화)           (이메일)

  ○ 수행기관 인력 현황: 총    명

성명 직위 담 당 업 무 재직기간 비고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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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행단체의 기관 운영 지원계획
     - 수행단체의 유사 사업 경험·인력 등 전문성
     - 수행단체의 기타 업무 인력 지원 가능성
     - 위기임산부 동료 상담·지원,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일시 주거지원/보호 등 단체 

특성에 따른 추가 자원
     - 위기임산부 편의 시설, 안전 설비 등 설비
     - 접근성(위치, 교통 등) 등

 7.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8.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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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사업 추진실적
  ○ 총괄표

사업명 연도 사업비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사업지원

기관명

※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여성가족부 등 외부기관에서 지원받거나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실적을 모두 기재

  ○ 사업 주요사항
    - 특이사항, 성과 등 서술하되, 지역상담기관 운영 사업 수행에 대한 연관성 및 

특성, 성과 등 위주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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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지역상담기관 지정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지정서
OOOO시

  1. 지정기간：

  2. 기 관 명：

  3. 기 관 장：

  4. 소 재 지：

  5. 사업자등록번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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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지역상담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지역상담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  ]상담기관 소재지

[  ]상담기관의 장

[  ]법인대표자

변경
사유

  위와 같이 지역상담기관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지역상담기관 지정서 사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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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지역상담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지역상담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설

(공간의 축소 및 확대 등)

사업자등록번호

보조금 지급 계좌

그 밖의 사항

 변경사유

  위와 같이 지역상담기관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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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지역상담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지역상담기관 [  ] 폐업
[  ] 휴업 신고서

① 신고인

   (대표자)

성명(대표자)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지역상담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③ 폐업일･휴업기간

(예정일･예정기간)

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④ 폐업･휴업 사유

⑤ 연락처

   (폐업･휴업 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와 같이 지역상담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폐업ㆍ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상담 중인 위기임산부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지역상담기관 지정서(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지역상담기관 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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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지역상담기관 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서

지역상담기관 제공 자료 [  ]이관 
[  ]자체보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지역상담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일 휴업기간

③ 자체보관 계획

보관기간

보관장소

보관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④ 지역상담기관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                                            단위 : 

구분
 이관-(   )건, 망실 및 훼손-(   ) 건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1. 위기임신, 출산‧양육, 보호출산 관련 상담 기록

2. 보호출산 산모 비용 지원 이력

3. 출생증서 기록물

4. 연도별 보조금‧후원금 지출 명세서 

5. 기타(지역상담기관 운영계획서 등)

6. 1~5번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⑤ 지역상담기관 자료의 인계ㆍ인수 

구    분 인계자 인수자 비 고

성    명

전화번호

 위와 같이 지역상담기관 보유 자료의 [  ] 이관 [  ]자체보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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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첨부 서류

1. 지역상담기관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1부(부표 1)

2. 지역상담기관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1부(부표 2)

3. 자체보관계획서 1부(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로만 한정합니다)

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이관자료 중 일부 훼손 또는 일부 망실로 인하여 자료의 정상적인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기관의 이관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이관되는 자료의 

수량이 “④ 지역상담기관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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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1] 

지역상담기관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    년도)

구   분

①

위기임신, 

출산･양육, 

보호출산 

관련 상담 

기록 

②

보호출산 

산모 비용 

지원 이력

③

출생증서 

기록물

④

연도별 

보조금‧
후원금 지출 

명세서 

⑤

기타

(지역상담

기관 

운영계획서 

등)

⑥

1~5번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비고

총계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자료

연번
자료명 소계 매 매 매 매 매 매

1 ○○○ 매수 매 매 매 매 매 매

2 □□□ 매수 매 매 매 매 매 매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총계란에만 명수와 매수를 적고, 이후는 매수만 적습니다.

 2.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이후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호(①,②,③,④)를 표기합니다.

  예) 위기임신･출산, 양육 관련 상담기록과 관련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①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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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2]

지역상담기관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    년도)

구   분

①

위기임신, 

출산･양육, 

보호출산 

관련 상담 

기록 

②

보호출산 

산모 비용 

지원 이력

③

출생증서 

기록물

④

연도별 

보조금･
후원금 지출 

명세서 

⑤

기타

(지역 

상담기관 

운영계획서 

등)

⑥

1~5번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비고

총계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자료
연번

자료명 소계 매 매 매 매 매 매

1 ○○○ 매수 매 매 매 매 매 매

2 □□□ 매수 매 매 매 매 매 매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총계란만 명수와 매수를 적고, 이후는 매수만 적습니다.

 2.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이후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번호(①,②,③,④)를 표기합니다.

예) 위기임신･출산, 양육 관련 상담기록과 관련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①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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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표준 양식)

위기임산부 심층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안내 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일반개인정보)(필수)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상담 대상자 정보(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주소, 학력, 자격,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정보, 소득･재산소계, 주거‧경제상황), 상담내용 및 결과

- 가구구성 정보(가족의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직업, 연락처, 상담 대상자

와의 관계)

위기임신 상담

서비스 제공

위기임신 상담 

종결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기임신 

상담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고유식별정보)(필수*)   * 상담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대상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가족 구성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위기임신 상담 서비스 제공

위기임신 상담

종결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기임신 
상담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 보유기간

- 상담 대상자 정보(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주소, 

학력, 자격,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정보, 소득･
재산소계, 주거‧경제상황), 상담내용 및 결과

- 가구구성 정보(가족의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직업, 연락처, 상담 대상자와의 관계)

- 대상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정보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위기임신등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위기임신 상담 

종결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기임신 상담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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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근거

위기임신 상담 서비스 제공
주민등록번호,

건강에 관한 정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시행령 제8조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제공근거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위기임신등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주민등록번호,
건강에 관한 정보

위기임신 

상담 종결 

후 5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시행령 제8조제2항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민법 제5･10･13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역상담기관의 장 귀하



Ⅸ

서
식

Ⅸ. 서식

243

[서식 제9호] 위기임산부 사후상담 결과서

위기임산부 사후상담 결과서
사후관리일     년    월    일    (  )차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연령)      .   .    (  )세

연락처

주소    

특이사항

보호자
(또는 

후견인)

성명(성별) 생년월일(연령)       .   .    (  )세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가족

관계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교) 비고

사후

상담

내용

아동 출생신고 여부 □ 예   □ 아니오

아동 양육·보호 상황

아동 관련 의사결정 

상황

사회적지지 자원
(가족, 친척, 동료 등)

 서비스 욕구

기타(건강·의료 등)

종합의견(총평)

    년    월    일

   지역상담기관 담당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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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지역상담기관 사례 이관 동의서

지역상담기관 사례이관 동의서

신청 기관

기관명

주소

담당자

연락처

이관

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관 사유

이관

기관

기관명

주소

담당자

연락처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상기와 같은 00기관으로 사례 이관 및 상담내용 전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일          자 :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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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요청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1>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장애인복지시설 2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시설입소(이용)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시 설

입 소

(이용)

대상자

01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소
희망입소
기    간

02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소
희망입소
기   간

입 소

(이용)

시 설

안 내

노인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요양시설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⑤ 기타(             )

아동복지시설 
① 아동양육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④ 자립지원시설         ⑤ 아동전용시설        ⑥ 아동상담소 
⑦ 공동생활가정         ⑧ 기타(                ) 

장애인
복지시설

① 지체장애인거주시설       ②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거주시설  ④ 지적장애인거주시설
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⑥ 장애영유아거주시설
⑦ 장애인공동생활가정       ⑧ 장애인단기거주시설
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⑩ 기타(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① 모자가족 복지시설 ([  ] 기본생활지원형  [  ] 공동생활지원형  [  ] 자립생활지원형)
② 부자가족 복지시설 ([  ] 기본생활지원형  [  ] 공동생활지원형  [  ] 자립생활지원형)
③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  ] 기본생활지원형  [  ] 공동생활지원형)
④ 일시지원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② 기 타(             )

노숙인
복지시설

① 노숙인재활시설     ② 노숙인요양시설      ③ 기 타(             )

기  타

입 소
(이용)
사 유

통지방법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서면   [  ] 기타(       )  

   위와 같이 시설입소(이용)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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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 동의서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 동의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출산예정일

사용하고자 하는 가명 성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보장기관의 장에게 전산관리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상담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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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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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동일인확인서

동일인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명

전산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용도

□ 보호출산 신청 철회에 따른 아동의 출생신고

□ 의료기관 제증명서류 발급

□ 기타(용도 :                                            )

비  고

발급번호

  성명 ○○○과 가명 □□□이 위와 같이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 동일인확인서를 제출

받은 기관은 동일인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연락처(OO 위기임산부 지역상담

기관 : 000-0000-0000)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지역상담기관의 장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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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상담사실 기술서

상담사실 기술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담원

성명 총 상담횟수      회

상담기관     

상담일자

1차 상담횟수만큼 
2차 기록하며

연락처
3차 4회 이상인 경우 
4차 복사하여 사용함

  본 내담자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제시된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자녀를 양육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지원 사항
2. 생부에게 자녀를 인지하도록 청구하고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소송을 대리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지원
3. 자녀에게 생모와 생부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의 의미와 생모와 생부를 아는 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자녀의 권리들
4. 자녀를 인지하고 양육할 수 있는 등 생부의 권리
5. 보호출산 이후에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과 절차
6. 생모와 생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출생증서를 자녀가 나중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공개되는 절차
7. 출생증서에 생모와 생부의 정보를 기록하여 작성하는 것과 출생증서가 아동권리보장원을 옮겨져 

영구히 보관되는 것에 대한 상담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역상담기관의 장           서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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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출생증서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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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출생증서(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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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출생증서 봉투

출생증서 봉투

봉투번호 (2024)○○지역상담기관-00001

생산연도 2024년

보존기간 영구보존

생산기관 ○○지역상담기관

전산관리번호 248031-12440001

신청자(가명) 홍길동

색인목록

일련번호 제목 쪽표시 쪽수 비고

1 출생증서 1 2

2 보호출산 신청서 3 1

3 친모의 서신 4 3

4 사진 7 1

5 산모수첩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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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아동 소유물품 리스트

아동 소유물품 리스트
성명

 아동의 소유물품은 보호출산 아동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일 수 있으므로  잘 정리하여 인도하기 바람

 □ 사진 

 □ 육아일기(임신 및 태교일기) 

 □ 편지

 □ 의류

 □ 기타

 □

 □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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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비용 지원 신청서

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가명 전산관리번호

신청하고자 하는 비용

□ 의료비 지원

□ 숙려기간 비용 지원

□ 기타(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상담기관의 장  귀하



Ⅸ

서
식

Ⅸ. 서식

255

[서식 제21호] 보호출산 신청 사실 등 통보서

보호출산 신청 사실 등 통보서

보호출산 

신청인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출산 

아동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5조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보호출산의 신청 사실과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아동의 출생사실이 직권기록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역상담기관의 장 직인

시·읍·면장 귀하

첨부서류

 1. 출생사실 확인 대상자(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출생사실 확인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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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출생정보 삭제 요청서

출생정보 삭제 요청서

위기산부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태어난

아동

출생 연월일시 출생자의 수 등록기준지

출생 의료기관의 이름 출생 의료기관의 주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위기산부에 대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출생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역상담기관의 장 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태어난 아동에 대한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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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법정대리인의 정보공개 청구 동의서

출생증서 정보 공개 청구 동의서

청구인

성명

한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영문

전자우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ㆍ여권번호)

주소(거주지)

법정

대리인

성명

한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영문

전자우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ㆍ여권번호)

주소(거주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생증서 정보 공개의 

청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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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출생증서 공개 청구 신청서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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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출생증서 공개 청구 결과 통보서

출생증서 공개청구 결과 통보서
발급기관 아동권리보장원 공개청구 접수일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친생모 인적사항(보호출산 당시)

  □ 동의

  □ 거부

  □ 확인불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친생부 인적사항(보호출산 당시)

  □ 동의

  □ 거부

  □ 확인불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정보공개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친생모 친생부

확인

방법

□유선  □ 등기  □ 전보  

□ 기타: __________________

□유선  □ 등기  □ 전보  

□ 기타: __________________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를 위한 우편물 발송정보

1회

우편물 발신일자:

□ 수신  □ 폐문부재 □ 수취거부 

□ 주소불분명 □ 기타:_______________

우편물 발신일자:

□ 수신  □ 폐문부재 □ 수취거부 

□ 주소불분명 □ 기타:_______________

2회

우편물 발신일자:

□ 수신  □ 폐문부재 □ 수취거부 

□ 주소불분명 □ 기타:_______________

우편물 발신일자:

□ 수신  □ 폐문부재 □ 수취거부 

□ 주소불분명 □ 기타:_______________

3회

우편물 발신일자:

□ 수신  □ 폐문부재 □ 수취거부 

□ 주소불분명 □ 기타:_______________

우편물 발신일자:

□ 수신  □ 폐문부재 □ 수취거부 

□ 주소불분명 □ 기타:_______________

기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출생증서 공
개청구에 대한 진행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아동권리보장원장



260 붙임 1 「위기임신보호출산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실태조사 등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장

상담

제6조 상담기관의 지정·운영

제7조 위기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

제8조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보호 및 지원

3장

출산

제9조 보호출산 신청

제10조 보호출산의 지원

4장

아동

보호

제11조 출생사실의 통보 등

제12조 아동의 보호조치

제13조 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제14조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5장

출생

증서

제15조 출생증서 작성

제16조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제17조 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등

제1조 목적

제2조 지역상담기관의 범위

제3조 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제4조 위기임부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제5조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제6조 출생증서의 생략 정보

제7조 출생증서의 공개

제1조 목적

제2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3조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등

제4조 지역상담기관의 업무

제5조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

제6조 위기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

제7조 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제8조 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제9조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제10조 출생사실의 통보

제11조 아동의 보호조치

제12조 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

제13조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제14조 출생증서 작성 사항

제15조 출생증서 공개 청구

제16조 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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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6장

보칙

제18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9조 경비의 보조

제20조 비용의 환수

제21조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제22조 지정취소

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24조 권한의 위임

제25조 벌칙

제26조 양벌규정

제8조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9조 비용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 행정처분 기준

제11조 권한의 위임



262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

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

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

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

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한다) 및 분만 후 6개

월 미만인 여성(이하 “위기산부”라 

한다)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

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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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

된 기관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

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

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제7조

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생증서”란 보호출산으로 태어나

거나 제14조에 따라 보호된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ㆍ생부의 

정보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

된 기록을 말한다.

  6.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친권자 및 후견인

    나. 가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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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

상 해당 임산부를 보호하는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사실상 해당 아동을 보호ㆍ

양육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

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을 보

호ㆍ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로 지

명하는 사람(가목에 따른 후견인

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를 지

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

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

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

원을 우선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및 출

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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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임산부와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

년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

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위

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

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6조제2

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에서 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법 제4조제1항 후단

에 따른 청소년 위기임산부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자녀인 

아동으로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사

회ㆍ경제적 상황에 관한 사항

  2. 위기임산부의 상담 이용 현황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

지원기관(이하 “중앙상담지원기관”

이라 한다)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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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에 관한 사항

  3.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이용 현황과 

그 자녀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

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면접조사

  2.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ㆍ활용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

된 정보에 대한 자료조사. 다만, 위기

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자, 

생부 등의 인적사항은 자료조사 대상

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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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방법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기

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관한 전문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호출산 및 

제14조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등

제6조(상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

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상담 절차ㆍ

내용의 개발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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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

(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종사자에 대

한 위기임산부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한 교육

  3.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ㆍ

운영

  4. 위기임산부 온라인ㆍ모바일 상담

  5. 지역상담기관 관리ㆍ업무지원 및 협

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

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조(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6조

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위기임산부 상담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업무

  2.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

한 통계 구축에 관한 업무

  3. 위기임산부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외국의 

정책 조사 및 사례 분석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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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

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지역상담기관의 범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

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

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

관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

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

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

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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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③ 지역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

비스 연계

  2.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지원

  4.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

  5.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6.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3

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지원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

관”이라 한다)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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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12조제1항의 숙려기간 중 아

동의 소재ㆍ안전 확인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 철

회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

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업무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

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

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온라인ㆍ모바

일 상담, 상담전화 운영,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5조(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의 시설기준 등) ①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지역

상담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의 출생아 수 및 아

동 유기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272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중

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해

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해야 한다.

  ④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운영계획 

및 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상담계획 및 

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

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

할 시ㆍ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

상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① 

출산ㆍ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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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

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

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

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

하여야 하며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1.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

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사회보장급

여 및 지원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급여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 제1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4조의2에 

따른 고용지원 연계, 제17조에 따

른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의6에 

따른 건강관리 등 지원, 제18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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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에 따른 시설 이용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의료 

지원,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임신ㆍ출

산 진료비

    라. 「모자보건법」 제9조, 제10조, 제

10조의4, 제10조의5, 제14조, 제

15조의17, 제15조의18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

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사항

  2.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

  3.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

치는 영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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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및 그 자

녀인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위기임산부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

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2. 자녀의 생모와 생부를 알 권리의 의

미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밖의 자녀의 권리

  3. 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 등 생부의 

권리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숙려기간

  5.「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절차

  6.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

  7. 제17조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 

요건 및 절차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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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

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 및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

담은 대면상담으로 하되, 대면상담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

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

공개로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

담 요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

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

부할 수 없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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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상담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 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산전․
산후 보호를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

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

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이라 한다) 또는 「사회복

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

치․운영하는 자에게 입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한부모가

족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기임산부의 보

호시설 입소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산 후 가정

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위기임산

부에게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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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다.

제3장 보호출산

제9조(보호출산 신청) ①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

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그 상담

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

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방법과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7조(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법 제

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보호출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상담기

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위기임부가 신청하는 경우: 법 제7

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

았다는 상담사실 기술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상담기관이 아닌 지역

상담기관에서 상담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부

(이하 “위기임부”라 한다)가 영 제

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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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

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기임부가 의

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위기임부의 신청으로 보며 보호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지, 제11조제5

항에 따른 통보,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인도 또는 인도 요청, 제13조제

1항에 따른 신청 철회,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이 경우 임산부 본

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및 제17조

제2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① 법 제9

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부(이하 “위기임부”라 한

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법 제9조제1

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14세 미만인 사람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보호자

신청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시ㆍ도지사는 위기임부가 제1항제3

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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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의 장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의 위기임산부 관련 업무

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5. 그 밖에 인간심리, 사회복지 또는 교

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

부(이하 본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

제4조(위기임부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지

역상담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3항 전

단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

템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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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

보를 입력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

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직접 또는 법 제9조제3

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

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인의 전산관리번호(「사회보장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을 위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

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

받은 전산관리번호를 말한다)

  2.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ㆍ본ㆍ등록기

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만 해

당한다)

  3.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4.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

우에는 그 성명

  5.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가 보

호출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

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6. 그 밖에 신청인의 지원 및 보호를 위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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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비식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출산의 지원) ① 신청인은 의

료기관 중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

역상담기관에서 통지받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

다.

제8조(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① 지역상

담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

을 하려는 위기임부에게 「사회보장급

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

른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확인

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로 한다.

  ③ 위기임부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임산부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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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제9조제

3항에 따라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

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방법, 절

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9조(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① 보

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

서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가 정한다.

제4장 아동보호

제11조(출생사실의 통보 등) ① 의료기관

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

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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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제9조

의 신청인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

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

   나.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2. 아동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

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

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

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

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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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

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이하 “중앙상

담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

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

원은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

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

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을 접

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출생

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

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

보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

의 성명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

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상담

제5조(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보

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를 위하여 표준화된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

제10조(출생사실의 통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 또는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아동의 출생

정보와 출생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

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출생

정보 통보서를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

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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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은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

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제9조

의 신청인은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제

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

상담기관의 장은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

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제

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

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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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

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

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제9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

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읍

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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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명을 존중하

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제2항의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

3항, 제4항 및 제18조에 따른 전산정

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① 제9조의 신

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

려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

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

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

하여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

제11조(아동의 보호조치) ① 위기임산부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숙려기간이 

지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

을 인도한 경우에는 지역상담기관의 장

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기임산부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숙려기간이 지난 후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해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는 관할 

시ㆍ군ㆍ구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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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

이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

라 제9조의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아동

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역

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

지법」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을 인도받

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의 미성

년후견인이 된다.

린 후 위기임산부와 함께 아동을 인도

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란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안전

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등 아동에 대한 긴

급한 인도 및 보호가 즉시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

요한 지원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① 

제9조의 신청인은 제9조에 따른 신청

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입

양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

제12조(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 ① 위기

임산부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

출산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

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

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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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

한 경우 제12조의 아동 인도 의사도 철

회한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에 따

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동

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친권을 행

사할 수 있다.

  ②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

른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생부의 입양 취소 청구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

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이미 아동에 대한 출생기록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를 준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

하였을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

  ② 위기임산부는 법 제13조제2항 본문

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이 철회된 경우

에는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

양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 철회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

  2. 해당 위기임산부의 인적사항

  3.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

른 사항

  ④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

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

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

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

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을 통지할 때에

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이관받아 보존 중

인 출생증서를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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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미 출생증서를 「아동복지법」 제

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에 이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하 “보

장원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철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

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

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따라 지체 없이 폐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14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① 제9조

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위기임부가 아

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

니하고 아동의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제11조에 따른 조치 또는 제12조에 따

른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

제13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산

부(이하 “위기산부”라 한다)가 법 제14

조제1항에 따라 출산 후 아동 보호 신

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

역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92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

의 서류

    가. 위기산부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

는 서류

    나. 해당 위기산부의 보호자임을 증

명하는 서류

  2.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의료기

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3.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

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서류

    가.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

을 증명하는 서면

    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

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

하는 서면

    다.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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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

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서 등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

기관의 장은 위기산부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

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

고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아동의 출생기

록 및 보호, 출생증서의 영구보존 및 

공개, 신청의 철회 등에 대하여는 제9

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기

임부”는 “위기산부”로, “보호출산”은 

“출산 후 아동 보호”로, “아동을 보호출

산한 날”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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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날”로, “제9조의 신청인”은 “제1

4조의 신청인”으로, “제9조제3항에 따

라”는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제9

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제14

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

담기관”으로, “제9조에 따른 신청”은 

“제14조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의 출생정보가 심사평가원에 

제출되거나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

실이 위기산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위기산부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

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

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원 

또는 해당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해당 위기산

부에 관하여 제출ㆍ통보된 것을 삭제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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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

은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ㆍ

읍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

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위기산부가 출산한 의료기

관의 장에게 통보에 필요한 정보를 요

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

    나. 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

번호

  2.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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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

로 정하는 사항

  4.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가 의료

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

    가.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

을 증명하는 서면

    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

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

는 서면

   다.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

일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

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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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

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록하여야 하며 제14조제1항에 따

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

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

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관

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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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출생증서의 작성·관리 및 공개

제15조(출생증서 작성) ① 제9조제1항 또

는 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

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

생증서를 작성한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직접 또는 신청인을 통하

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ㆍ본ㆍ등록기

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에 한

정한다)

  2. 신청인 및 생부의 유전적 질환 및 그 

밖의 건강상태

  3.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

우에는 그 성명

  4. 신청인이 보호출산 또는 제14조에 

따른 아동 보호를 선택하기까지의 사

회적ㆍ경제적ㆍ심리적 상황 등 상담 

내용 

제6조(출생증서의 생략 정보) 법 제15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재불

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

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생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생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3. 생부가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

  4. 그 밖에 생부에 의해 위기임산부와 

그 태아 및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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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출생증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

하고, 봉투 겉면에 출생증서가 들어있

다는 사실, 비식별화된 신청인의 가명, 

출생증서를 작성한 지역상담기관의 명

칭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아동권리보장

원으로 이관할 때까지 이를 보관한다.

제16조(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① 

제11조제6항에 따라 아동의 출생기록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

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지

체 없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아동권리보장원은 제1항에 따라 이

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존하여야 한

다. 다만,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철

회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

제14조(출생증서 작성 사항) 법 제15조제

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모 및 생부의 주소, 연락처 및 국적

  2. 생모 및 생부의 거주지역(시ㆍ군ㆍ

구의 명칭을 말한다)

  3. 보호출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출

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시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및 신청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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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폐기하여야 한다.

제17조(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등) ① 보호

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제14조의 

신청에 따라 출생증서가 작성된 경우도 

포함한다)은 보장원장에게 자신의 출생

증서 공개를 청구(이하 이 조에서 “증

서공개청구”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출생증서의 공개) ① 법 제17조제1

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

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문서 또는 구

두로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출생증서 공개 청구)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문서

로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

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7조제4항

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청구인이 미

성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

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청구인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구

두로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경

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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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

장원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

나 서명해야 하며, 청구인은 제1항제2

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2항의 방법으

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장원장은 제

9조 또는 제14조의 신청인(이하 이 조

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및 생부의 동

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 또는 생

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

나 신청인 또는 생부가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아동

권리보장원의 장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그 확인 요청

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

다. 이 경우 해당 기한까지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청인 또는 생부

제16조(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 ① 법 

제9조 또는 법 제14조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생

부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

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출생증서 중 인적

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

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

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인 또는 생부는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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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구두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

에는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

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

원 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생부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인 또는 생부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생

부가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

여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전화 등을 통해 말할 수 있다. 이 경

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녹취 등

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보장원장은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

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

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

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

항 외에 증서공개청구의 신청 방법과 

  ④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진

단ㆍ치료 등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

익을 위하여 출생증서 공개가 필요하

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를 말한다.

  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생증서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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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

로 공개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해야 한다.

  1.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2.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공 또는 복제한 문서

를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

우편으로 송부

제6장 보칙

제1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해당 정보의 관리, 출생정

보의 통보 및 보호출산 관련 기록 및 정

보의 효율적 처리와 관리를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

제8조(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18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

다)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

여 필요하면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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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

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앙상담지원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상담지원기관 

템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연계

ㆍ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시

스템의 연계 및 연계된 정보의 처리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

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중 

본인부담금의 산정 및 요양급여비용

의 청구 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4.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및 요양급여비

용의 심사 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② 보건복지부장관, 법 제6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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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이용, 제9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

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

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

상담기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

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

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

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

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에 관

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

호출산 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식별화 및 비식별화된 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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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

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무

  1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기임신

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이

용에 관한 사무

  1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환

수에 관한 사무

제1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의 운영비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생증서의 영

구보존에 필요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수행경비

  3. 제21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처리하



307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는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경비

제20조(비용의 환수)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9조의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을 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

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

조제1호에 따른 운영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비용을 환수하려는 경우에

는 그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 환수 사

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수납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해야 한

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납입 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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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환수 비용

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

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비용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

이 정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보건

복지부장관은 비용의 심사ㆍ조정, 지

원 대상 여부의 확인 및 비용 지급업무 

등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9조의 신청

인의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의 지원 

업무를 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비용을 위탁 기관에 예탁하

여야 한다.

제22조(지정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

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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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

관의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

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상담지원기

관, 지역상담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

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권리

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

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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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

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

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

관에 대한 운영비 환수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담기

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1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부 칙 부 칙 부 칙

이 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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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

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

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

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

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3

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따른 출생정보

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전산정보

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및 가족관

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

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

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위기 임

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

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

리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른 가족관

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장 아동보호

제11조(출생사실의 통보 등) ① 의료기관

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

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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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

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제9조

의 신청인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

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

   나.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2. 아동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

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

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제2조(출생사실의 통보) ① 법 제11조제1

항제3호 및 제14조제4항제3호의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출생 순서

  2.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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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

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

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운영하

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따라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

하기 전에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

당 아동에 대한 출생정보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③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 후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역상담기관

의 장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

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

차)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

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

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그 밖에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

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 출생통보에 관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안

제2조(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등 공

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

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

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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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생정보의 관리 및 보호

  3. 출생통보 내역의 현지확인

  ③ 심사평가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

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이하 “중앙상

담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

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

원은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

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

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을 접

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출생

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

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

보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

의 성명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

제3조(보호출산 출생정보 통보) 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

조제4항, 제5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

라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

관 소재지 관할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게 해당 출생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구)ㆍ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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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상담

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은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

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면의 장은 해당 통보서를 성ㆍ본의 창

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제9조

의 신청인은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제

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

상담기관의 장은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

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제

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

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제3조(보호출산 출생정보 통보) 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

1조제4항, 제5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

라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

관 소재지 관할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게 해당 출생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구)ㆍ읍ㆍ

면의 장은 해당 통보서를 성ㆍ본의 창

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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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여야 한다.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

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제5조(의료기관 밖에서 출산 후 가정법원

의 확인서 등본) 법 제11조제5항제4호 

및 제14조제4항제4호라목에 따른 가

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이 제출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

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함

과 동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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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의 장에게 법 제9조 및 제14조

의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

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제9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

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읍

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

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명을 존중하

여야 한다.

제4조(아동에 대한 성ㆍ본의 창설) ① 시

(구)ㆍ읍ㆍ면의 장은 통보서 등본을 첨

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성ㆍ본의 창설허가재판 청구(수수

료 면제)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

의 성명이 있는 경우 그 성명을 존중하

되, 성ㆍ본 창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

성) 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ㆍ본의 창

설허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

수하고 보관 중인 통보서에 첨부하여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

록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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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그 밖에 제2항의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3항, 제4항 및 제18조에 따른 전산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의 이용 방

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에 따

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생기록 통보서를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지역상담기

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추가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① 제9조의 신

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

려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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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

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

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

하여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

이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

라 제9조의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아동

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역

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

지법」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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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된다.

제13조(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① 

제9조의 신청인은 제9조에 따른 신청

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입

양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

의 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

한 경우 제12조의 아동 인도 의사도 철

회한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에 따

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동

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친권을 행

사할 수 있다.

  ②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

른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생부의 입양 취소 청구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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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

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이미 아동에 대한 출생기록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를 준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을 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출산 신청 철회 후 가족관계등

록 절차) ① 법 13조제3항에 따라 보호

출산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이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

항에 따른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 모의 성명과 출생연

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

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

식에 관한 예규」별지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에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

하여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시(구)

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 단서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

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과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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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

하였을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

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미 출생증서를 「아동복지법」 제

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에 이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하 “보

장원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철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

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

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③ 제2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때

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324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14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① 제9조

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위기임부가 아

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

니하고 아동의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제11조에 따른 조치 또는 제12조에 따

른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

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기관에서 출산 후 아동 보호 신

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산부의 출생정보를 「가족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

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심사평가

원에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을 접수한 지

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심사평가

원에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해당 위

기산부에 관한 출생정보를 삭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통보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처리방법) 

① 규칙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에 따

른 통보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시(구)ㆍ읍ㆍ

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

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특정등

록사항을 말소하고 부모의 가족관계등

록부에 아동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

한 후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를 폐쇄하고, 폐쇄한 부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사항 중 말소사유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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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부모

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가족관계등록

부의 기록사항의 열람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

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

고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아동의 출생기

록 및 보호, 출생증서의 영구보존 및 공

개, 신청의 철회 등에 대하여는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및 제

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기임부”

는 “위기산부”로, “보호출산”은 “출산 

후 아동 보호”로,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날”로, “제9조의 신청인”은 “제14조의 

신청인”으로, “제9조제3항에 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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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에 따라”로, “제9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제14조제1

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

관”으로, “제9조에 따른 신청”은 “제14

조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의 출생정보가 심사평가원에 

제출되거나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

실이 위기산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위기산부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

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

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원 

또는 해당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해당 위기산

부에 관하여 제출ㆍ통보된 것을 삭제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

제3조(보호출산 출생정보 통보) 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

1조제4항, 제5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

라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

관 소재지 관할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게 해당 출생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구)ㆍ읍ㆍ

면의 장은 해당 통보서를 성ㆍ본의 창

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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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

은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ㆍ

읍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

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위기산부가 출산한 의료기

관의 장에게 통보에 필요한 정보를 요

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

    나. 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

번호

  2.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

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

제2조(출생사실의 통보) ① 법 제11조제1

항제3호 및 제14조제4항제3호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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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는 사항

  4.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가 의

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

    가.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

을 증명하는 서면

    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

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

는 서면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출생 순서

  2.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③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 후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역상담기관

의 장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

을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ㆍ

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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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

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제5조(의료기관 밖에서 출산 후 가정법원

의 확인서 등본) 법 제11조제5항제4호 

및 제14조제4항제4호라목에 따른 가

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이 제출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

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함

과 동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ㆍ

읍ㆍ면의 장에게 법 제9조 및 제14조

의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처리방

법) ① 규칙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에 

따른 통보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아동

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시(구)ㆍ

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특정

등록사항을 말소하고 부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동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

한 후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한 부모의 가족관계등록

부의 기록사항 중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가족관계등록

부의 기록사항의 열람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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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

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

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록하여야 하며 제14조제1항에 따

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

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

민등록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

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에 대한 성ㆍ본의 창설) ① 시

(구)ㆍ읍ㆍ면의 장은 통보서 등본을 첨

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성ㆍ본의 창설허가재판 청구(수수

료 면제)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

의 성명이 있는 경우 그 성명을 존중하

되, 성ㆍ본 창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ㆍ본의 창설허

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

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

고 보관 중인 통보서에 첨부하여 접수

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

를 작성한다.

  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에 따

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생기록 통보서를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지역상담기

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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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고,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

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관

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추가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사항)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시ㆍ읍ㆍ면의 장의 가족관

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

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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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 부 칙

이 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한다.

이 예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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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

    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요양급여

를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 번호

제2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의 주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세대

주의 성명 대신 환자의 성명 또는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대신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으며, 환자의 주소와 전화를 기재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의 주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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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성명 대신 환자의 성명 또는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대신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으며, 환자의 주소와 전화를 기재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註): 1.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의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註): 1.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의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註): 1.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의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註): 1.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목별 설명란 및 일반사항 안내란 아래에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註):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목별 설명란 및 일반사항 안내란 아래에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註):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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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의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註): 1. 이 계산서ㆍ영수증은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

진료를 한 경우만 수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계산서입니다.

2.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3조(「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신주수ㆍ체중 및 사망ㆍ사산원인란 아래에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註): 임산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산부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끝.”을 “주(註): 임산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

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산부

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끝.”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분만 시 발견된 선천성이상아 소견란 아래에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註): 출생아 모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출생아 모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의3서식 앞쪽의 선천성이상 소견란 아래에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註): 임산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산부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생년월일, 배우자(보호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조생식술 

여부, 임신횟수 및 임신력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의4서식 중 “끝.”을 “주(註): 출생아 모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

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출생아 모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생년월일과 주소(전화)를 기재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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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4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

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말한다.

제5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에 따른 임산부확인서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대주 성명

     나. 의료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보장기관 기호

    2.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

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의료

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보장기관 번호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유의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급권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세대주성명 

대신 수급권자의 성명 또는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세대주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급권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의사항

1.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란에는 현재 증상, 경과기록(수술 및 처치 등), 검사실시내용 및 질병치료 후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여백이 부족하면 뒤쪽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권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세대주성명 대신 수급권자의 성명 또는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세대주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급권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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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

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

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고,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자가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및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진료를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

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산을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

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3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간호를 받는 사람이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할 수 있다.

  제39조의11제5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촬영 요청자가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을 수 있고, 연

락처를 적지 않을 수 있다.

  제47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자가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알리거

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및 전산관리번호를 알릴 수 있고,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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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유의사항

    1.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구청ㆍ시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하며, 지연 신고 및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산모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산모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부의 성명ㆍ연령ㆍ직업 및 모의 연령ㆍ 

직업ㆍ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의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이유란 아래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사산아의 모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

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모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부의 성명ㆍ연령ㆍ직업 및 모의 

연령ㆍ직업ㆍ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유의사항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요청인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요청인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연락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유의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요청인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요청인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연락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